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2012. 12

세 법 연 구 센 터



※ 본 보고서는 남아공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

라 세제의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남아공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

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남아공 조세청과 재무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

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

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

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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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관

1. 일반 개황1)

□ 정식 명칭은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으로 아프리카에서 성장 잠

재력이 가장 높은 유망신흥시장으로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의 약 30%, 총교역의 4

분의 1을 차지하여 사실상 아프리카의 대외교역을 주도하고 있음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전체 제조업 및 광물 생산의 40%, 자동차 생산의 80%, 전기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 치안 불안정, 높은 질병 발생률 등

의 문제를 안고 있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

웨, 동쪽으로 모잠비크, 스와질란드와 인접함

○행정구역은 9개 주(provinces)로 이루어 있으며 영토 내에 독립국 레소토가 있고 

서쪽으로는 대서양, 남·동쪽으로는 인도양과 접함

○남아공의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이며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 사법수도는 블룸

폰테인임

□ 남아공의 국토 면적은 1,219,090㎢으로 남한의 약 5.5배에 달하며 기본적으로 동고

서저의 지형으로 지역별로 목초지, 삼림, 습지, 사막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여주고 

있어 ‘세계를 품은 나라’라고 불림

○전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륙고원(900~1200m)에는 요하네스버그, 프레토리

아, 블룸폰테인과 같은 대도시가 소재하고, 인도양 연안을 따라 드라켄스버그 산

1)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정보>남아국>국가개요/정치동향
   주남아공 대한민국대사관>정책>개관>남아공약사/남아공정치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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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서해안을 따라 나미브 사막, 최남단에는 케이프 산맥이 케이프타운까지 이어짐

○남아공은 내륙지방의 온대성 기후, 서부 해안의 지중해성 기후, 동부 해안의 아열

대성 기후를 띠고 있음

□ 남아공의 인구는 2011년 기준 약 5천만 명이며 주요도시로는 요하네스버그(389만

명), 더반(347만명), 케이프타운(350만명), 프리토리아(235만명) 등이 있음 

○남아공의 인종구성 비율은 2010년 통계 기준으로 흑인 79.4%, 백인 9.2%, 혼혈 

8.8%, 아시아계 2.6%로 구성되어 있음 

○인구의 79.8%가 기독교이며 가톨릭교(7.1%), 이슬람교(1.5%), 힌두교(1.2%), 토

착신앙(0.3%), 유대교(0.2%), 이외 기타 종교(17.1%) 등으로 구성됨

○남아공은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를 사용

하고 비즈니스언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 남아공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로 의회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되며,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로 구성되고 임기는 5년임

○남아공의 주요 정당은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남아공 공산당(SACP) 등임 

□ 1652년 네덜란드인 리베크가 본격적으로 케이프타운에 보급기지를 건설하였으며, 

1688년에는 프랑스 위그노교도들이 케이프타운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농업과 목축

을 하면서 스스로를 보어인(Boer, 네덜란드어로 ‘농부’라는 뜻)이라 부름

□ 18세기 후반 영국은 인도 무역의 중계지로서 케이프타운을 점령하였다가 1815년 정

식으로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로 만들었고, 1843년에는 나탈 지역도 점령함

○영국의 노예해방과 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한 보어인은 1830년대부터 내륙으로 이

동하여, 트란스발 공화국(1852년)과 오렌지 자유국(1854년)을 건설하였음

□ 남아공으로의 백인 이민은 19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농업 이민이었고 역할도 항해 보

급기지 중심이었으나, 1867년에는 호프타운에서 다이아몬드가, 1886년에는 현재의 



Ⅰ. 개 관 13

요하네스버그 부근에 금광이 발견되어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음

□ 남아공의 주도권을 놓고 1899년 영국계 이민자들과 네덜란드계 보어인 사이에 전쟁

이 발발하였고, 1902년 보어인의 패배로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영연방에 편입됨

□ 1948년 백인들만의 총선에서 국민당(NP)이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2)가 시작되었으며, 인종차별과 유색인종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와 영

국 정부의 비난이 거세지자, 영연방을 탈퇴하고, 1961년 5월 남아공 수립을 선언함

□ 1923년 출범한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는 남아공 내에 

반 아파르트헤이트 투쟁을 주도해 왔으며, 1948년 국민당 정부가 이 노선을 강화하

자 ANC도 이에 맞서 무력투쟁 노선을 채택함

□ 1984년 흑인 대중의 反아파르트헤이트 폭동이 고조되자 ANC와 ‘민족의 창’의 입지

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1990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고 ANC의 활동이 합법화됨

○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되어 ANC가 압승을 거두었으며, 같은 

해 5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함

□ 1999년 6월에도 ANC의 압승으로 당시 ANC 의장이었던 타보 음베키가 제2대 대통

령에 취임하였고, 2009년 4월 총선에서 다시 ANC가 승리하여 의장인 제이콥 주마가 

5월 대통령에 취임함 

□ 남아공은 흑인계층의 높은 실업률, 불법이민자 유입 증가, 치안 불안 등의 요인으로 

외국기업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임

○남아공 인근 불법이민자들이 흑인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反외국인 폭동(Xenophobia)의 위험이 상존함

2) Apartheid란 남아공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과 제도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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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남아공 내 AIDS 환자 및 HIV 보균자 수는 약 58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남

아공 전체 인구(약 5천만명)의 12%에 이르는 수준임

○ AIDS 확산에 따라 남아공 국민의 평균 수명은 지난 1990년의 64세에서 현재 53세

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남아공 내 경제활동인구 감소, 시장 크기 축소를 야기하

여 경제성장 잠재력을 해치는 역할을 함 

□ 남아공의 높은 실업률은 경기 호조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25.7%에 이르고 있으며, 

인종 간 실업률 격차가 심한 편으로 백인 계층의 실업률은 5% 미만인 반면, 흑인 계

층의 실업률은 40%를 넘어서고 있음

□ 남아공은 UN, WTO, IMF, WHO, ILO, IBRD, OAU, NAM, 영연방, SADC 등 거의 모

든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음3)

○인종차별 정책으로 1974년 UN에서 축출되어 국제적 고립 상황에 처했으나, 1994

년 5월 만델라 집권 이후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고 영국 연방에 재가맹하여 UN 

총회 의석을 회복,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경제제재도 해지되었음

□ 남아공은 SADC, SACU, EU, EFTA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MERCOSUR, 인

도,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 중에 있음

□ 한·남아공(SACU) 간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음. 한국과 남아공의 수출 증대 효과는 

각각 35.7%와 11.9%로 예상되며 한국은 제조업, 남아공은 1차 산업에서 효과를 기대함

○ 1995년 만델라 전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2010년 11월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G20 

서울회의 참석차 방한하였음

○한·남아공 양국은 1995년 이중과세 방지협약,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

였으며, 2004년에 과학기술협력협정, 2010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음4)

3)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비동맹(Non Alligned Movement, NAM),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4)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 정보>남아공>한국과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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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개황

가. 남아공 주요 경제지표5)

□ 남아공의 2011년 GDP는 4,220억달러로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는 11,000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1년 기준 실업률은 23.9%, 물가상승률은 5.0%이며 환율은 대미달러당 7.16란

드를 기록하였음 

□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끄는 선도국가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시장이며 2010년 

기준, 남아공 GDP는 3,640억달러로 아프리카 전체 53개국 GDP의 약 25%임

○ 2010년 기준 남아공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7,821달러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되며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최대 규모로서, 아프리카 대외

교역의 약 20%를 차지함 

□ 통계청이 집계한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농수산업(2.4%), 광산업(6.0%), 제조업(16.3%), 

전력(2.2%), 건설(2.9%), 도소매(13.9%), 운송(9.8%), 금융(19.4%), 정부(12.8%), 기타

(14.2%) 등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음 

○남아공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백금류, 금, 유연탄, 철합금, 알루미늄, 승용차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기계, 전자, 자동차, 플라스틱, 의약품 등임

□ 남아공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6년 중반 이후 환율 상승,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2008년도와 2009년도에 8%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가, 2011년도에는 남아

공의 란드화 환율 강세 등으로 5.0%를 기록함

5)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 정보>남아공>경제 동향/주요산업 동향
CIA>The World Factbook 2012>South Africa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11｣남아공 국가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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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의 환율은 지난 2008년 말 1달러당 9.30란드에서 2010년 말 6.59란드 수준까

지 하락하였다가, 2011년에 달러당 7.16란드를 기록함

○남아공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중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이 커질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구두개입 등과 같은 미세조정정책(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함

□ 남아공의 평균 공식실업률은 2010년 24.9%, 2011년 23.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구

직 활동 포기 실업자를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종별로 흑인 계층 실업률은 31.6%로 가장 높으며 백인 계층은 약 4.6%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GDP(억달러) 2,861 2,754 2,844 3,640 4,220

GDP 증가율(%) 5.6 3.6 -1.7 2.8 3.4

1인당 GDP(달러) 5,911 5,643 5,643 7,281 11,000

물가상승률(%) 4.7 8.2 8.6 5.6 5.0

실업률(%) 23.3 22.9 24.0 24.9 23.9

환율(Rand/달러) 6.86 9.30 7.36 6.59 7.16

수출(억달러) 698.67 802.07 623.80 813.11 942.1

수입(억달러) 799.23 910.58 648.67 802.12 928.6

무역수지(억달러) -100.56 -108.51 -24.87 10.99 13.5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남아공 조세청, World Trade Atlas, CIA*

<표 Ⅰ-1> 남아공의 주요 경제지표

□ 남아공 시장은 ①경제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 ②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를 중심으

로 한 동북부 내륙지역, ③남아공 최대 항구인 더반 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 

④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상권으로 나뉨

○요하네스버그 지역은 금광이 많아 제반 무역업, 제조업이 발달하였음

○더반 지역은 섬유산업 및 운송 산업, 케이프타운 지역은 수산업, 섬유산업, 관광업 

등이 발달하였고 최근 섬유산업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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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엘리자베스 지역은 자동차 조립공장 및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음

□ 남아공은 금융, 유통 등 3차 산업 위주의 성숙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

년 기준 남아공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9%, 1차 산업 비중은 

12.9%, 2차 산업은 24.2%임

□ 남아공은 원유, 보크사이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물 자원을 보유함. 전 세계 

광물 매장량 중 크롬의 경우 36.7%, 망간 24.1%, 형성 17.8%, 금 12.8%를 차지하고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보유국이기도 함

○기타 크롬철, 규산, 알루미늄, 질석, 티타늄, 지르코늄, 안티몬 등 55종의 광물들이 

풍부하여 고용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1,500Mt, 세계 11위)을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 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으로서 2009년 기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함

□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서 2009년 기준,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함

□ 남아공의 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MIDP)에 따라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기반이 되고 있음

□ 주요 기관이 집계한 남아공의 2011년 신용등급 평가추이는 한국수출입은행 기준 

B2, OECD 기준 3, S&P 기준 BBB+, Moody’s 기준 A3, Fitch 기준 BBB+임 

나. 남아공 수출입 동향6)

□ 남아공의 교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1,713억달러로 

6)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 정보>남아공>수출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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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조에 달했으나, 2009년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폭 하락하였음

□ 2011년도의 남아공의 총 교역액은 1,870.7억달러로 수출 942.1억달러, 수입 928.6억

달러를 기록하여 13.5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였음

□ 2010년도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각각 30.35%, 23.66% 증가하여 수출은 813억달러, 

수입은 802억달러로 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교역액 1,497.90 1,712.65 1,272.47 1,615.23 1,870.7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698.67
(20.68)

802.07
(14.80)

623.80
(-22.23)

813.11
(30.35)

942.1
(9.93)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799.23
(17.26)

910.58
(13.93)

648.67
(-28.76)

802.12
(23.66)

928.6
(13.44)

무역수지 -100.56 -108.51 -24.87 10.99 13.5

  주: *는 CIA 자료
자료: 남아공 관세청, World Trade Atlas

<표 Ⅰ-2> 남아공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백금 9,397 원유 11,202

2 금 8,603 승용차 4,078

3 석탄 5,515 무선통신기 3,013

4 철광석 5,328 의약품 1,586

5 합금철 4,733 자동차부품 1,194

6 승용차 4,247 인쇄기기 977

7 원심분리기 2,176 화물자동차 804

8 다이아몬드 1,960 증기기관 784

9 망간 1,469 항공기 721

10 알루미늄 1,254 다이아몬드 588

자료: 남아공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

<표 Ⅰ-3> 2010년 남아공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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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은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수출 품목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수출 광물자

원으로는 백금, 금, 석탄, 철광석, 합금철, 다이아몬드 등이 있음

□ 남아공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육성 정책(MIDP)에 따라 도요타, 벤츠, BMW 등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남아공에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 자동차는 2010년 기준 수출금액 기준으로 6위 품목임 

□ 남아공의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자동차, 휴대폰,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쇄기 등임

○흑인 계층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

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 남아공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10.0%), 미국(8.8%), 일본(7.96%), 독일(7.3%), 

영국(4.6%), 인도(3.8%), 스위스(3.1) 등이며, 한국은 2.2%의 비중으로 12위 차지함

□ 남아공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14.4%), 독일(11.3%), 미국(7.2%), 일본(5.3%), 

사우디아라비아(4.0%), 이란(3.9%), 영국(3.8%), 인도(3.6%) 등이며, 한국은 2.2%의 

비중으로 14위 수입 대상국임

다. 남아공 외국인 투자 동향7)

□ 남아공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5년 남아공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약 64억달러

로 전년 대비 7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Barclays 은행의 남아공 ABSA 은행 인수, 영국 이동통신 기업은 Vodafone의 

남아공 최대 이동통신 기업인 Vodacom에 대한 지분 확대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

자 유입액이 급증하였음

○ 2006년 기준 남아공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5억 6천7백만란드(5억 2

천 7백만달러)만큼 전년 대비(63억 7천 9백만달러)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7)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 정보>남아공>외국기업 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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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합기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SARB 888 6,788 756 727 799 6,379 -529

UNCTAD 888 6,789 757 720 585 6,251 -323

자료: World Investment Directory 2008(UNCTAD), 남아공 중앙은행(SARB, South Africa Reserve Bank) 

<표 Ⅰ-4> 남아공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최근 FDI 규모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2006년 말 기준 대(對)남아공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EU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

○ EU 국가 중 남아공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2006년 말 기

준 누적 투자액이 4402억 57백만란드에 달함

○비 EU 국가 중 미국의 투자액이 가장 많은 333억 78백만란드를 기록함

○EU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독일(341억 21백만란드), 네덜란드(221억 6백만란드), 

스위스(122억 63백만란드), 프랑스(91억 57백만란드) 등이 주요 투자국임

국가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프랑스 말레이시아 짐바브웨 룩셈브루크

금액 440,257 33,378 34,121 22,106 14,257 12,263 9,175 2,407 2,138 1,883

자료: World Investment Directory 2008(UNCTAD), 2006년 기준

<표 Ⅰ-5> 대(對)남아공 투자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란드)

□ 남아공의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산업이 가장 많고, 제조

업, 금융업, 도소매업 등의 비중이 높음 

국가 광산업 제조업 금융업 도소매 운송 건설 농수산 전력 기타

금액 250,361 165,432 162,521 16,172 13,809 1,983 888 29 527

자료: World Investment Directory 2008(UNCTAD)

<표 Ⅰ-6> 대(對)남아공 주요 투자 업종
(단위: 백만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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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남아공은 1995년 만델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투자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8)

□ 남아공의 대(對)한국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며, 한국의 대(對)남아공 투자의 경우 대

기업들이 남아공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남아공은 소수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현상이 심각한데 이들 대기업은 대부분 광산

분야의 기업이며 경공업이나 기타 공산품 제조 산업의 발전이 취약함

□ 남아공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0개사 내외로 이 중 삼성전자, LG전자, 트래피스, 태

성유화, 영상산업, SJM 등이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금호,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대우, 삼성물산, 제본 등은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음

○대한전선, 사마코르(Posco 현지 합작 법인)는 합작투자 법인으로 진출해 있음

□ 개인 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기업들이 남아공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는 한국

은행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고 진출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의 소규모 자본을 이용하

여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임 

□ 우리나라의 대(對)남아공 투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최근 투자 

금액이 급증하여 투자건수 역시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남아공 투자 현황은 현지법인 기준으로 신고건수는 9

건, 신규법인 수는 4개 신고금액은 3,220만 3천달러이며, 송금횟수는 24회, 투자금액

은 3,150만 4천달러임 

8)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 정보>남아공>우리기업의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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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1 3 0 3,884 10 3,779

2002 3 1 664 1 161

2003 2 1 450 6 196

2004 1 1 800 2 123

2005 12 8 27,127 16 26,797

2006 11 4 6,238 26 5,980

2007 8 3 28,635 8 27,897

2008 7 3 28,207 13 21,942

2009 3 1 825 6 94

2010 3 3 16,673 15 16,896

2011 9 4 32,203 24 31,504

주: 현지 법인 기준 자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표 Ⅰ-7> 우리나라의 대(對)남아공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회, 천달러)

3. 우리나라와 남아공의 교역 관계9)

□ 남아공은 백금, 망간, 석탄,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 확보처가 되고 있음

□ 남아공은 전력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현재 발전용량(약 

43.895MW)을 2배로 확대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 II)

을 추진함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독립발전(IPP) 및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서 우리기업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음

○남아공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술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므로 현지 기술인력 교육지

9)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 정보>남아공>한국과의 교역 동향, 한국과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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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과 같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남아공 전력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함

□ 한국과 남아공 간의 교역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2009년도를 제외하고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양국 간 교

역이 사상 최고치인 39억 4천만달러를 기록함

□ 한국의 대(對)남아공 수출의 경우 2010년도 기준 전년 대비 54.2% 증가한 16억 7천

만달러로 2008년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남

□ 우리나라의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0년

도에 전년 대비 93.9% 대폭 증가한 22억 7천만달러로 양국 간 전체 교역이 사상 최

고치를 경신하였음 

□ 2010년도 우리나라의 남아공에 대한 수출은 상위 20대 수출 품목 중 무선전화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당 폭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임

○전체 수출액 중 36%의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서의 홍보효과로 우리 승용차의 신차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였음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 확대에 따라 애프터서비스용 자동차부품의 수요도 증가

하여 수출이 2010년도에 21.6% 증가하였음

－ 2위 수출 품목인 무선전화기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대응 지

연으로 2009년도 10.9% 감소에 이어 2010년에도 107.5% 감소한 1억달러 수출에 

그침

○건설 중장비, 축전지, 냉연간판, 도금강판, 금속공작기계부품, 합성고무, 평판디스

플레이, 운반하역기계, 전기 강판, 베어링, 컬러 TV, 컴퓨터 제품 등이 2010년 

100% 이상의 대(對)남아공 수출 신장세를 시현함 

□ 2011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5.2% 및 36.7% 증가하여 22억 

5,500만달러와 31억 500만달러를 기록함



24

○양국 간의 무역 적자는 84억달러이며 무역 총액은 53억 6천만달러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1,753
(-2.3)

1,397
(-20.3)

1,082
(-22.6)

1,668
(54.2)

2,255
(35.2)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1,767
(27.5)

2,159
(22.2)

1,172
(-45.7)

2,272
(93.9)

3,105
(36.7)

무역액 3,520 3,556 2,254 3,940 2,650

무역수지 -14 -762 -90 -604 -84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Ⅰ-8> 대(對)남아공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 2011년 기준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제32위 수출국이자 제27위 수입국이었으며, 지난 

10년간 2005년과 2006년의 무역수지 흑자를 제외하고 점차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음

○ 2011년의 양국 간의 무역액은 26억 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2억 9천만달러가 감

소하여 8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남아공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자동차, 건

설광산기계, 종이제품, 컴퓨터 등임

□ 2011년 기준 우리나라가 남아공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탄, 철강, 합금철

선철 및 고철, 금은 및 백금, 동제품 등임 

○남아공이 전 세계 매장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백금은 우리의 나라의 주요 수

입 품목으로 2010년도에 4억달러 상당이 수입되었으며, 주로 자동차, 전자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향후 지속적인 수입액 증가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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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0년 2011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1,668,191 54.2 총 계 2,254,760 35.2

1 자동차 662,895 95.3 자동차 995,249 50.1

2 무선통신기기 121,402 -19.7 석유제품 165,307 86

3 석유제품 88,885 610.6 무선통신기기 96,366 -20.6

4 합성수지 71,695 26.6 건설광산기계 93,826 55.4

5 건설광산기계 60,362 184.8 합성수지 87,519 22.1

6 종이제품 49,087 41.8 철강판 64,970 34.3

7 철강판 48,371 52.2 종이제품 60,733 23.7

8 컴퓨터 39,327 95.6 자동차부품 42,491 51.2

9 기타 석유화학제품 35,809 2.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3,638 490.9

10 자동차부품 28,096 21.6 기타 석유화학제품 31,535 -11.9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Ⅰ-9> 최근 對남아공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2010년 2011년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2,272,295 93.9 총 계 3,105,467 36.7

1 금은 및 백금 392,579 102.6 금은 및 백금 644,153 64.1

2 합금철선철 및 고철 363,750 76.7 철광 514,403 55.2

3 철광 331,536 134.2 석탄 381,670 67.7

4 알루미늄 266,457 116.3 합금철선철 및 고철 370,239 1.8

5 동제품 234,499 70.7 동제품 295,797 26.1

6 석탄 227,550 246.2 식물성물질 246,182 406

7 기타 금속광물 93,892 29.6 알루미늄 181,189 -32

8 자동차 54,872 113 기타 금속광물 101,879 8.5

9 식물성물질 48,650 8069 자동차 61,263 11.7

10 제지원료 30,423 100.4 제지원료 39,267 29.1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Ⅰ-10> 최근 對남아공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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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아공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10)

□ 남아공은 1993년 UN 경제제재 해제 후 고립되었던 경제 구조를 탈피해 개방화 정책

을 추진함에 따라, 다자 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시에 그 보완수단으로 

FTA 등 양자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으로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 African 

Customs Union)을 형성해 FTA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2004년 6월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남아공과의 FTA를 제안

하였으며, 남아공 정부는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 기관을 지정하겠

다고 답변하였음11)

□ 한·남아공 FTA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양국 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대 효과가 크며, 전체적으로 대(對)남아공 수출

이 35.7%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12)

○ 남아공은 한·남아공 FTA 체결 시 1차 산업 분야에서 대(對)한국 수출 증대 효과가 

크며, 전체적 수출 증대 효과는 11.9%로 집계되었음 

□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13),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14) 등의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남아프리카 

총생산 및 교역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10)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정보>남아공>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남아공 무역 산업부 관
련 사이트: http://www.dti.gov.za/trade_investment/ited_ari.jsp  

11)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정보>남아공>한국과의 주요 이슈

12) ｢한·남아공 FTA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13)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관련 협정문: http://
www.sars.gov.za/home.asp?pid=3902

14)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outh Africa Customs Union, SACU): http://www.sac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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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 남아공은 SADC와 2000년 9월 역내 FTA 출범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

년 FTA 출범, 2010년 관세동맹 창설, 2015년 공동시장, 2016년 화폐통합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SACU 회원국인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는 SADC의 회원

국이기도 함 

○ SADC의 회원국은 Angola, Botswan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Lesotho, Madagascar, Malawi, Mauritius, Mozambique, 나미비아, Seychelles, 

South Africa, Swaziland, United Republic of Tanzania, Zimbabwe의 총 15개국

임15)

○ SADC는 자유무역지역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SADC·EAC·COMESA FTA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통합을 달성하고자 함16)

○ SADC는 EU와의 경제 동반자적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통해 남아프리카 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에 SADC Free Trade Area(FTA)가 창설되어 2010년 Customs Union, 2015

년 Common Market, 2016년 Monetary Union 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은 1969년에 창설된 관세동맹체로 회원국은 남아공, 나

미비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 등 5개국임

□ SACU는 Council of Ministers; Customs Union Commission; Secretariat; Tariff Board; 

Technical Liaison Committees; Tribunal 등의 6개 주요 기관으로 구성됨

15)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http://www.sadc.int

16)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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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 of Ministers는 SACU의 최고위 의사결정 기관으로 각국에서 파견된 

Minister들로 구성되어 SACU의 무역 정책 전반을 결정함

○ Customs Union Commission은 common revenue pool에 대한 사항을 담당함

○ Tariff Board는 공동 관세구역으로 유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 관세 환급 및 환불 등에 대한 정책을 담당함

□ SACU는 FTA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관세동맹체(Customs Union)로

서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부과함

□ SACU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물품 이동을 목적으로 하며, 역외 공통관세와 소비세를 

적용하며 이는 남아공의 국가세입펀드에 지불됨. 이러한 세수는 BLNS17) 국가들의 

주요 세입원이 되고 있음

○세입은 협정문에 명시된 세입분배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 간에 분배되며 남아공

은 현재 이러한 세수의 관리를 담당함 

□ SACU는 가입국 간에 관세, 소비세, 관세 환급, 관세 산정, 원산지, 무역 구제에 관한 

통합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SACU의 도입에 따라 관세동맹 영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소

비세 및 기타 세수는 SACU에 의해 공동 수집되고 관리됨18)

○ SACU 국가들은 2년 단위로 Common Revenue Pool을 관리하는 국가를 선정함

○ SACU는 Tariff Board를 통해 관세변화율, 반덤핑, 상계관세 및 역외국들로부터 오

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책 등을 제안함 

□ SACU 각국의 통관 절차는 남아공 관세법을 모델로 하여 통합하는 과정에 있으나 5

개 국가들의 일부 개별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17)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

18) Articles 32 to 37, Annex A of the 2002 SACU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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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U Agreement 2002의 Article 31에 의하면, SACU의 개별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

과의 사전 협상 없이 독단적으로 무역특혜협정을 체결할 수 없음

□ 섬유 및 의류 산업 발전 프로그램(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 TCIDP), 자동차 산업 개발 프로그램(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me, MIDP) 등도 가입국 간에 함께 적용되고 있음

□ SACU 국가들은 회원국 간의 수입 물품에 대한 신고 시 공통된 문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AD)를 사용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남아공은 전반적으로 CAPE라는 전자 통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남아공은 보츠와나,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간에 ASYCUDA라는 전자통관 시스템

을 도입하고 있으며 레소토와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통관 시스템을 운영함

□ SACU에 유입된 물품은 첫 번째 통관 항에서 수입 신고되거나 통관항의 보세창고에

서 다른 SACU 국가로 이송됨 

○ SACU 국가들 간의 물품 이동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나 서로 다른 내국세 규정을 적

용하기 위한 세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SACU 국가 간의 물품 이동의 경우 각 국경에서 수입 신고되어야 하며, 각국이 지

정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기술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함

－내륙 국가인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의 경우 물품의 수출입 통관이 주로 남아

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3) 남아공·EU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 남아공은 1999년 EU와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 2000년 1월부터 발효하였음19)

19)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EU) and South Africa (SA/EU)
협정문: http://www.sars.gov.za/home.asp?pid=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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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CA를 통하여 정치적 포럼, 개발협력, 무역 분야 및 경제 기타 분야에 대한 협력

을 이루고 있으며, 남아공·EU 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표로 함

□ 남아공은 2000년 1월부로 EU와 단독으로 FTA를 체결한 상태이나, EU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관세(GPA) 혜택이 2007년 말로 종료되어 현재 SACU와 

EU 간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남아공과 EU는 양측 간 협력 증진을 위해 200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SA·EU 

Strategic Partnership Joint Action Plan(JAP)을 체결하였음

－양자 간의 정치 포럼을 통해 무역, 개발협력, 환경,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교통, 

보건, 이민 영역에 관한 협력을 진행함20)

 

4) 남아공·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21)과 SACU는 2003년 초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 

2006년 1월에 협상을 타결하여 회원국 비준을 거쳐 2008년 5월부터 정식 발효됨22)

□ 남아공 조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을 통해 남아공·EU, SACU·

EFTA 간의 인증 수출 자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23)

5)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AGOA)

□ 2000년 미국 의회는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AGOA)라는 법령을 승인

하였음

20) 관련 사이트: http://www.dfa.gov.za/foreign/saeubilateral/index.html 

21) 유럽 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은 1960년에 창설되었으며, 회원국으로
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있음 

22) Trade Agreement between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and European Free Trade Asso
ciation (EFTA) states 협정문: http://www.sars.gov.za/home.asp?pid=3905 

23) SA·EU, SACU·EFTA 간의 인증 수출 자 규정: http://www.sars.gov.za/home.asp?pid=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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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지원을 위하여 미국과 해당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을 규정함24)

□ 남아공은 2004년부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지재

권, 서비스 교역, 투자 부문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교착상태임

□ SACU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Trade, Investment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TIDCA)의 형태로 협동조합무역협정

(co-operative trade arrangement)을 체결하였음

○ SACU와 미국은 TIDCA를 통해 양자 경제 관계에 기여하고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AGOA)상의 무역 혜택을 적용함

6) 남아공·MERCOSUR 특혜무역협정(PTA)

□ 남아공은 중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 2004년 12월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

하였으며 현재 동 협정을 FTA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2009년 4월 MERCOSUR·SACU 간 PTA가 체결되어 MERCOSUR와 SACU의 일부 

품목에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하였음 

□ MERCOSUR·인도·남아공 3자 간 FTA의 경우 IBSA(인도, 브라질, 남아공) 2차 정

상회담에서 제안되어 협정 체결 방안을 검토 중임 

7) 남아공·인도 FTA 체결 협상

□ 인도 정부에서는 FTA가 아닌 특혜무역협정(PTA)을 새롭게 제안, 2007년 남아공·인

도 간의 PTA 협상이 개시되었음

○ 남아공과 인도는 2005년 9월부터 FT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인도 

24) 해당 법령 내용 링크: http://www.sars.gov.za/home.asp?pid=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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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요청으로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 남아공은 MERCOSUR와 인도 간의 PTA 협상을 통해 India·Brazil·South 

Africa(IBSA) initiative를 추진 중에 있음 

8) 남아공·중국 FTA 체결협상

□ 중국은 현재 남아공과의 FTA 타당성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는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 체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남아공과 중국은 PGD(Partnership for Growth and Development)를 통해 대(對)중

국 수출 증대 및 해외 투자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9) 아프리카 26개국 간의 FTA

□ 남아공, 수단, 이집트, 케냐 등을 포함 총 26개 아프리카 국가는 FTA를 체결함에 따

라 서로 간의 무역 증대 및 해외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로 협의하였음25)

□ 26개국은 하나의 독립시장으로 2013년까지 GDP 1조달러를 목표로 하며, 무역 인프

라 확충,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함

○협정국들은 전체 인구의 57% 비율로 5억 3,300만명의 인력자원과 시장을 보유하

고 있으며, 아프리카 전체의 58% 해당하는 8,330달러의 GDP를 나타냄

○ FTA를 체결함에 따라 활발해지는 무역관계로 물자 이동을 위한 도로확충, 항만 

건설 등의 인프라 건설이 활발해지고  건설업이 호황을 이룰 것으로 보임

25) ｢아프리카 26개국 FTA 협정 기대효과는?｣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2011. 07
26개 국가는 각기 SADC,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 Southern Africa, 
COMESA),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에 속한 나라들로 이 세 연합이 하나
의 경제 협력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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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된 FTA 협상중인 FTA 검토중인 FTA

남아프리카 경제공동체(SADC)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남아공·EU1), 남아공·EFTA
아프리카 26개국 간 FTA

남아공·미국
남아공·MERCOSUR2)

남아공·인도·브라질
남아공·MERCOSUR-인도

남아공·인도
남아공·중국

  주: 1)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2) 중남미 공동시장(Southern Common Market,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Ⅰ-11> 남아공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3｣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

로 발표하고 있음

□ 2013년 발간된 ｢Doing Business 2013｣은 2012년 한 해 동안 185개국에 대하여 부문

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이 수록됨

○ ｢Doing Business 2013｣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

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수신

(Getting electricity), 부동산 취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Resolving insolvency) 등 

10개의 지표임

○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에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8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상 무역 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

일이 짧을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무역 분야에서 2012년 보고서상 4위에 올랐던 우리나라는 2013년 보고서에서는 1

계단 상승하여 3위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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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아공
Sub-Saharan 

Africa
OECD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한국

수출필요서류(개수) 6 8 4 10 4 3

수출소요시간(일) 16 31 10 24 5 7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620 1,990 1,028 1,380 456 665

수입필요서류(개수) 7 9 5 10 4 3

수입소요시간(일) 23 37 10 39 4 7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1,940 2,567 1,080 1,540 439 695

무역분야 순위 115 - - 154 1 3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표 Ⅱ-1> ｢Doing Business 2013｣ 남아공의 무역 분야 순위 비교 

□ ｢Doing Business 2013｣에서 남아공은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5국 중 39위에 올랐으며,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

역 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115위를 기록함

○지난 해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2｣에서 종합적 사업의 용이성 순위 41위, 

무역 분야 순위 145위에 올랐던 남아공은 2013 보고서상에서 일부 지표와 종합 

순위가 상승하였음

구 분
수출 수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8 285 7 365

세관통관 2 50 2 125

항만(터미널) 4 285 11 450

내륙운송 2 1,000 3 1,000

합 계 16 1,620 23 1,940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Economy Profile: South Africa｣

<표 Ⅱ-2> 남아공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단위: 일,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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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에서는 해상 수출에 있어 컨테이너당26) 약 1,62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

출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이고,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16일이 소요됨

□ 남아공으로 해상 수입 시 컨테이너당 약 1,94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

한 서류는 7가지, 서류 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23일이 걸림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

국 무역 대표부(USTR)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

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1년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27)

□ 미국 무역 대표부의 2011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미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작

성된 남아공의 수입 정책,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 등에 관하여 언급하

고 있음

□ 남아공은 미국의 38번째의 큰 수출시장이며 양국 간 수출입이 증가 추세에 있음

○ 2010년 미국의 대(對)남아공 무역 적자는 26억달러로 2009년보다 12억달러 증가

26)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화물 기준이며, 위험물·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임

27) 20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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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대(對)남아공 수출액은 56억달러로 전년 대비 26.4% 증가, 남아공으로

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은 82억달러로 전년 대비 39.5% 증가하였음

○ 2009년 미국의 대(對)남아공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은 59억달러로 주로 제조

와 도소매업 부분에서 이루어짐

□ 남아공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SADC), 남아프리카 공동시장(SACU)의 가입국임 

○남아공은 SACU의 가입국으로서, 회원국 간 MFN 세율인 역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적용함

□ 2009년 남아공의 평균 MFN 세율은 8.1%였으며, 종가세율(ad valorem tariff)은 0∼
96%에 달했고, 낙농제품, 음료, 증류주 등에 부과되는 특정 관세는 더욱 높았음

□ 남아공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관보(Gazette)를 통하여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ITAC)의 수입허가

를 받지 않은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함

○ ITAC는 중고 의류를 포함, 대부분의 중고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허가를 요구함

○주요 수입규제 품목은 폐기물, 특정 파편, 회분(灰分), 품질규정 관련 제품임 

□ 기타 남아공의 비관세 장벽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송장가격보다 높은 관세평가, 

수입허가제, 덤핑 방지 조치, 과도한 규제 등이 있음

□ NTE 보고서는 남아공의 국제무역위원회(ITAC)가 반덤핑 관련 법 및 규정을 다루는 

데 있어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남아공은 2010년 말까지 가금류, L-lysine-HC1, 아세트아미노펜의 3가지 미국 수

입품목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음

□ NTE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은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 서명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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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의 정부 구매는 경쟁적인 입찰 방식을 따르나 BBBEE(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정책의 일환으로 남아공에서 전통적으로 불리한 사회 계

층을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음

○남아공은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of 2000 Act에 의거하여 

BBBEE 규정에 준하는 입찰자에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음 

□ 2000년에 발효된 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및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는 남아공 정부의 투명성 증대에 조력하고 있음 

○ 2004년의 Prevention and Combating of Corruption Activities Act는 부정 이득, 뇌

물 지급/수취 금지,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자의 신변보호 및 명예훼손에 관

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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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행정 개요 

가. 통관 행정 조직

1) 남아공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남아공 재무부는 관세 행정 상위 조직으로 주요 직무는 정부 재정 관리, 예산 책정, 

경제 정책 개발이며 통계청과 조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에도 권

한이 미침 

○관세 체계는 남아공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정해지며 조세청

(SARS)에서 단독 운영함

Minister of Finance 
(재무부 장관)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ARS) 

(조세청)
The National Treasury (국고국)

The Public Investment 
Corporation 
(공공투자공사)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정부고용연금기금)

The Financial Intelligence Centre 
(재무정보센터)

The Financial Services Board 
(재무서비스위원회)

[그림 Ⅲ-1] 남아공 재무부의 조직 구성

   자료: 관세청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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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아공 조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SARS)28)

□ 남아공의 관세행정기관은 재무부 산하 조세청(SARS)으로 관세업무(관세 및 세금 징

수) 및 무역법을 집행하며 재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임

○남아공의 세금체계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정해지나, 조세청

(SARS)에서 이를 단독 운영함 

○동 기관은 1997년 발효된 ‘남아공 세금 징수 및 서비스 법 34조’에 따라 자체적으

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임

－남아공의 경우 국고국(National Treasury)에서 세금 제도를 입안하지만 관리는 

조세청(SARS)이 담당함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직속기관인 조세청(SARS)의 직무는 ‘남아공 국세업무법 

1997’에 입각한 제반 세금 징수, 세관 서비스 제공, 국경 보호 및 무역 증진임

○조세청(SARS)은 남아공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 및 관리를 담당함

○조세청(SARS)는 무역법 및 관세법의 집행, 관세를 포함한 세금 징수, 수출입 금지 

및 제한상품의 통제를 통한 자국민 보호, 남아공 국경을 이동하는 여객 및 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함

－수출입품의 통제, 산업계획, 무역조치, 국제 프로토콜 및 규약 관리감독, 밀수

입 및 기타 위반행위 제거, 수출입 금지 및 제한된 물품을 통제함

28) 한국 관세청 내부자료, 남아공 조세청 웹페이지: http://www.sars.gov.za/home.asp?pid=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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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 Commissioner(조세청장)

Chief Officer: Strategic Services 
(최고책임자: 전략업무) Group Executive: Large Business Centre (대기업담당국)

Group Executive:
Reputation Management 

(이미지관리)

Group Executive:
Revenue Planning,

Analysis & Reporting
(세입기획, 분석, 

리포트작성)

Group Executive: LBC Technical Enablement 
(LBC기술 활성화)

Group Executive: Governance & Enterprise Risk 
(통제 및 기업위험관리)

Group Executive: Internal Audit(내부회계감사)

Group Executive: Segmentation and Research 
(세분화 및 리서치)

Group Executive: Taxpayer Services(납세자업무)

Group Executive: Segmentation(세분화) Group Executive: TPS Segment, Product and 
Standards(TPS 세분화, 생산, 기준)

Group Execu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

Chief Officer: Enforcement and Compliance Risk 
(집행 및 준수위험관리)

Group Executive: Institutional Enablement & Integrity 
(기관활성화 및 청렴성관리)

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재무책임자)

Group Executive:
Facilities and Properties 

(시설 및 재산)

Group Executive: 
Finance(재무)

Chief Officer: Customs & Border Management 
(최고책임자: 관세 및 국경관리)

Chief Officer: Legal and Policy 
(최고책임자: 법률 및 정책)

Group Executive: Customs 
Strategy & Policy

(관세전략 및 정책)

Group Executive:
Customs Operations 

(관세운영)

Group Executive:
Legisl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법안리서치 및 개발)

Group Executive: 
Interpretations and 

Rulings(해석 및 판결)

Group Executive: Border
Management & Chair of BCOCC 
(국경관리 및 BCOCC대표역활)

Group Executive:
Dispute Resolution 

(분쟁해결)

Chief Officer: Modernization and Technology 
(최고책임자: 기술적용 및 현대화)

Chief Officer: Business Enablement & Delivery 
Services(최고책임자:사업활성화 및 서비스전달)

Group Executive: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최고정보사무)

Group Executive:
Modernization Strategy & 

Design(현대화전략)

Group Executive: Contact 
Centres(연락센터)

Group Executive:
Processing & Compliance 

Centres (처리 및 규정준수)

Group Executive:
Programme Management 

(프로그램관리)

Group Executive: Business 
Systems (비즈니스 시스템)

Group Executive:
Enterprise Business

Enablement 
(기업비즈니스 활성화)

[그림 Ⅲ-2] 남아공 조세청(SARS) 조직도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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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조세청(SARS)은 관세 및 국경관리(Customs & Border Management) 부서를 

통해 관세전략 및 정책(Customs Strategy & Policy), 관세운영(Customs Operation) 

업무를 담당함

○남아공 조세청(SARS)은 BCOCC(Border Control Oper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29)와 협력하여 세관 및 관세 업무를 진행함

○수출입자는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세청(SARS)을 통해 남아공의 세

관 및 관세법, 이에 대한 개정 사항30) 등을 확인해야 함

□ 남아공 세관(Customs Office)은 지역별로 항만, 공항, 내륙 국경지역에 분포하여 통

관 업무를 분담함

○조세청(SARS) 웹사이트를 통해 각 세관의 자세한 위치 및 연락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함31)

□ 남아공 조세청(SARS)은 제조업 관련 분야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IDZs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지역 및 세관 통제 구역을 관리함

3)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32)

□ 남아공은 무역산업부(DTI)를 통해 다자무역시스템을 지향하고, 외국인 투자, 국제 협력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29) BCOCC 웹사이트: http://www.borders.sars.gov.za/ 

30) 남아공의 세관 및 관세 관련 법령 및 수정사항: http://www.sars.gov.za/home.asp?pid=54362 

31) 남아공의 세관 위치 및 연락처: http://www.sars.gov.za/home.asp?pid=2938 
부록 남아공 Customs & Border Management Contact Information 참조 

32) 남아공 DTI 관련 사이트: http://www.thedti.gov.za/trade_investment/trade_investmen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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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남아공 조세청 Customs&Border Management 

○ DTI는 다자무역협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역 투자를 증대에 조력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함 

○ DTI는 수출 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을 목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중시함

○ DTI는 PIPAs(Provincial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를 통한 협력을 지원하

고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무역 투자 증대 및 경제 협력을 도모함 

4)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 ITAC)33)

□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SACU 협정에 근거, 효율적인 국제 무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남아공 및 공동 관세구역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음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환경부(Departments of Environmental Affairs, DEA), 광

물 자원,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업 관련 부처,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33)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 웹페이지: http://www.itac.org.za, ITAC Brochure: 
http://www.itac.org.za/docs/ITAC%20broch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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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NRCS), South African Police Service(SAPS)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진

행함 

□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관세 심사(tariff investigations), 무역구제(trade 

remedies), 수출입 규제(import export control) 업무 등을 담당함34)

□ 관세 심사는 관세에 대한 인상과 삭감, 감면 및 환급에 관한 업무를 포함함35)

○남아공의 각 산업 부문은 국제무역위원회(ITAC)에 관세 가격에 대한 조사를 신청 

할 수 있음 

○관세 심사를 통해 관세의 삭감 및 인상, 제조업이나 수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관

세 환급 업무를 담당함

□ 남아공은 전반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 관세 인상이 남

아공 산업 발전 및 경제 발전에 부합될 경우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음

○수출입자로부터 관세 인상을 위한 심사신청서가 제출되면 ITAC가 이를 심사담당

자(investigating officer)에게 송부함 

○관세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약 6주 동안 public comments를 접수하기 위해 남아

공 관보(Government Gazette)에 게재함

○ Public comments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남아공 무역통상부(DTI)에 제출하면 

Customs and Excise Act, 1964에 입각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함

○관세 인상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까지 6~12개월 정도가 소요됨

□ 관세 인하 신청 심사의 경우도 인상 신청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며, SACU 영내에

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혹은 대체품의 경우나, 현행 관세율이 특정 산업 부문 육성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수락됨 

34) 근거 법령: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ct, 2002,(Act 71 of 2002)

35) 관세심사관련 법령: Customs and Excise Act의 schedule No.3, 4, 5



Ⅲ.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관 환경 45

□ 남아공은 제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SACU 영내에서 생산되지 않

은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함(rebate of customs duty)

○관세 환급 절차의 경우도 ①신청인의 환급 신청, ② ITAC 관세 심사 담당자를 통

한 해당 내용 관보 기재 ③ public comments 수집, ④추가 조사를 통한 환급 수락

여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됨

○환급 신청 및 적용 기간은 물품 및 상황별로 다르나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됨

□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무역 구제 조치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조치는 신청일로부터 완료일까지 평균 10개

월 정도가 소요됨 

□ 수입자는 국제무역위원회(ITAC)를 통해 수출입 규제 대상 품목을 확인해야 함

○주요 수출입 규제 품목은 중고품,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규정, 어류, 어류 제품, 유

류, 화석연료, 무기산, 방사성 화학물질, 탄화수소, 타이어, 비금속(base metal), 화

기류, 탄약, 게임기, 기타 에테르,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s) 등임 

○ ITAC는 중고 수입 물품이 SACU 영내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수입 물품이 남아공의 안전, 환경 및 국제 규정에 부합

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수출입 규제를 시행함 

□ 남아공은 국제무역위원회(ITAC)를 통하여 남아공의 보건, 환경, 안전 기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수출입 규제 조치를 담당함36)

□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AC)로부터 수입 허가(import permit)

를 득한 후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수입 규제 물품을 거래할 경우 수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ITAC에 제출해야 하

36) 관련법령: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ct (Act 71 of 2003) with regard to the issuing of 
import and export permits in terms of Section 6 of the Act and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in terms of part E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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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득하여야 함37)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①수입자로부터 수입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②신청서

의 적정성을 검사한 후, ③관련 물품 규정 및 정책을 기반으로 수입 허가 신청 수

락 여부를 판별하여 고지함

□ 수입 규제 대상 품목 및 관련 신청 서류를 국제무역위원회(ITAC) 사이트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음

○주요 수입 규제 대상 품목: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고 물품 및 각종 폐기물

－중고 가전제품의 경우 폐기물의 덤핑 방지를 목적으로 환경부와 협력하여 수

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고 항공기의 경우 Civil Aviation Authority와 

협력하여 수입 규제함

－방사성 화학물질의 수입 시 보건부의 방사성 관리부서(Radiation Control, 

Department of Health)와 협력하여 관련 물품의 의학 및 산업용 수입을 규제하

고 감독함

－압축 타이어의 수입 시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

와 협력하여 타이어의 안전 및 품질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증함

－ 1988 Convention38)에 명시된 화학 물질 수출입의 경우에도 ITAC의 규제 및 관리 

대상이 됨

－화석연료 수입의 경우 광물자원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와 협력하여 

수출입을 규제함

－무기 및 탄약 제품의 경우에도 안전 및 보안 규정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함

－게임 관련 장비 또한 사회적 요인, 품질과 관련하여 남아공 국가도박위원회

(National Gambling Board)와 협력하여 수입을 규제함

37) 수출입 규제 물품 거래 신청서 관련 웹페이지: 
http://www.itac.org.za/docs_page.asp?cID=1&scID=2 

38) 1988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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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허가 신청에는 약 2주의 근무일이 소요되며 금속 조각류의 수출 허가의 경우 

약10근무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국제무역위원회(ITAC)는 ①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②관련 서류를 검사한 후, ③관련 규정 및 정책에 근거하여 수출 허가 신청서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함

□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은 조세청(SARS)이나 국제무역위원회(ITAC)를 통해 확인함

○주요 수출 규제 대상 품목:

－호안석(虎眼石) 등과 같은 보석용 원석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광물자원부 등과 

협력하여 수출 규제가 이루어짐

－철 또는 비철 폐기물 등의 수출을 규제함

－중고 오토바이 수출의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하여 도난 물품인지의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함

수입 허가 신청서의 종류

 － IE461: Application for Import Permit for Commercial Purposes
 － IE Tips Import of Used Vehicle July 2010
 － IE462: Application for Importation of Second Hand or Used Passenger Vehicle 
 － IE463: Application for Permit to Import Goods for Personal Use
 － IE 464: Application for Importation of Chemicals 
 － IE 230: Application to Register as an Importer or Change of Current Importation

수출 허가 신청서의 종류

 － Application for Export Permit(ferrous and non ferrous waste and scrap)
 － Application for Export Permit(general goods)
 － Application for Export Permit(motor vehicle)
 － Application to Register as an Exporter/Change of Current Information(IEPS 230-b)
 － Export Authorization 1988 United Nations Convention

자료: ITAC

<표 Ⅲ-3> 수출입 규제 물품 거래 신청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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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관 환경 개관

1)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39)

□ 남아공 조세청은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Act of 1997에 근거하여 관세를 포

함한 조세징수를 전담함

□ 남아공은 SACU의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공통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SACU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고, SADC 국가 

및 EC, EFTA, Malawi, Mozambique, Zimbabwe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는 특

혜관세를 적용함

□ 여행자들은 남아공에 한시적으로 들여오는 고가품(비디오 카메라 등)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전 현금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음

○이러한 현금 보증은 여행자가 국가를 떠날 때 환급받을 수 있음

가) 관세

□ 남아공 조세청(SARS)은 관세 및 소비세법의 Schedule Nos. 1-6, 8, 10을 통해 관세율

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된 관세율에 유의하여야 함40)

□ 남아공의 관세율은 FTW Online41)이라는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함

39) 남아공 관세법 링크: http://www.sars.gov.za/home.asp?pid=2630
2010 외국의 통상환경 아·중동, 남아공 편
2010 남아공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조세청
OIS 해외진출 정보 시스템>남아공 국가정보>조세제도
WTO Trade Policy Review,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Annex 4 South Africa 요약 발췌 

40) 2012년 남아공 관세율 계정사항, 관보 No.34772: http://www.sars.gov.za/home.asp?pid=73587
SARS Reference no.: 72971678, International Callers :+27 11 602 2093, Hour of operation: 
8:00am to 4:00pm S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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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의 Tariff Book 정보의 품목 번호 란에 HS Code를 입력하는 방식임

[그림 Ⅲ-4] 남아공 관세율 정보 사이트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기타 내

국세율 적용 대상임42) 

□ 남아공은 1995년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으며 무관세 수

입 품목도 확대되어 2009년 기준 평균 양허관세율은 19.2%, 평균 실행관세율은 

7.8% 수준임 

○무관세 수입 품목범위가 확대되어 2009년 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45.5% 비 

농산물 수입액의 63.4%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2009년 기준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37.5%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8.9%

임. 비농산물의 경우 각각 15.8%, 7.5%로 집계되었음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2006년 기준 

32.2%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27%까지 인하되었음

41) FTW Online 사이트: www.cargoinfo.co.za

42) 남아공 소비세 규정: http://www.sars.gov.za/home.asp?pid=54522
남아공 부가세 규정: http://www.sars.gov.za/home.asp?pid=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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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품목 분류, 통관 가격(the customs value), 중량 및 

부피 등에 의하여 산정됨 

○육류, 어류, 차, 특정 섬유품목, 특정화기(firearms) 제품 등은 종량세의 형태로 관

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휴대폰 완제품과 부품의 경우 한국산 및 중국산은 무관세 적용을 받으며 유선전화의 

경우 10%의 관세가 부과됨

□ 남아공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남아공에 송부한 상품 혹

은 중고 사유품, 운동 및 여가 장비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함43)

□ 여행자 수화물에 동반되거나 따로 들여와서 남아공에 체류 하는 동안 사용되는  상

품이나 중고의 사유품, 운동 및 여가 장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의 경우 지정 면세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수

입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함

○여행 수화물에 포함되거나 따로 들여오는 3,000란드 상당의 새 상품 및 중고 상품

은 관세 및 부가세의 납부 없이 수입될 수 있음

나) 부가가치세

□ 남아공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수입에 대해 14%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남아공은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의 Section 13(2)(a) of the VAT Act를 

통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준을 책정함

○수입품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VAT number와 tax invoice가 있어

야 하며, 반드시 5년간 모든 tax invoice와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함

43) 관련 사이트: http://www.sars.gov.za/home.asp?pid=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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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에 특정 품목 및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

함44)

○수출입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갈색 빵, 흑설탕, 메이즈밀(Maize meal), 달걀, 우유, 과일, 채소 등의 기본적인 

식품류의 수출입

－목축 및 농작용 물품, 동물 사료, 씨앗, 비료, 살충제, 동물 치료제 등

－파라핀, 디젤, 가솔린 등의 특정 연료제품 수출, 물품 및 승객 수송 

－금융서비스, 기부된 물품 및 서비스, 기부된 물품으로 생산된 기타 물품, 숙박 

서비스의 제공, 특정 교육 서비스의 제공, 교통 서비스 제공 

－일시적인 수입(temporary imports)이나, 수출 공정을 위한 물품 수입

다) 소비세

□ 남아공은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사치 억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사치성 

물품에 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함

○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특정 농산물, 화장품, 와인, 증류주, 맥주 등

의 양조 액체류, 담배, 연료, TV, 오디오, 자동차 등이 있음

－담배, 술 등에는 종량세율이 적용되며 화장품, 텔레비전, 오디오장비, 자동차 

등에는 종가세율을 적용함

□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농업, 임업 및 일부 생산 활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비

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라) 기타 내국세

□ 품목에 따라 환경세 및 연료세, Road Accident Fund levy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 2004년 남아공은 환경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환경세를 도입하였는데 국내에서 생

산되거나 수입된 플라스틱 carriers와 flats bags의 경우 1bag당 3센트의 환경세를 

44) 부록: 남아공의 부가세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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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함

－해당 품목의 HS Code: HS 3923.21.05, 3923.21.15, 3923.29.05, 3923.29.15 등45) 

○유류세의 경우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의 세율이 동일하며 석유계 유분(petroleum 

oils), 역청 재료로부터 얻어진 유류 등의 품목에 부과됨

□ 남아공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에는 특별세(specific levies)를 부

과하고 있음 

○남아공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낙농제품, 감자, 붉은 살 육류, 수수

(sorghum) 등에도 특별세가 부과되며 와인은 수출 시에 특별세를 부과함46)

해당품목 세율

Petrol, leaded and unleaded R1.50/1

Aviation Kerosene(marked) Free

Illuminating Kerosene(unmarked) R1.35/1

Illuminating kerosene(marked) R1.35/1

Distillate fuel(diesel) R1.35/1

자료: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uth African authorities, WTO Trade Policy Review for SACU annex 4

<표 Ⅲ-4> 유류세 부과 품목 및 세율

□ 해운 화물의 경우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자는 항만 세입처(Harbour Revenue)에서 요

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부두사용 증서(W/F order)를 받음

○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에서 항만 서비스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며 National Ports Authority Tariff book을 1년에 한 번씩 발행47)  

45) SARS online information, “Customs and Excise: Excise: Industries”. Viewed at: 
http://www.sars.gov.za/home.asp?pid=4139#Environmental [23January2009]

46) 관련법령: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ct(Act No. 47 of 1996)  

47) 관련 사이트: www.transnetnationalportsauthor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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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출세

□ 남아공은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수출할 경우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음48) 

□ 수출세는 특정 농산물을 수출할 경우에도 부과되고 있으며 기타 상품들이 수출 규제 

및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 와인의 경우에도 수출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2009년 기준 R0.0639 per litre for bulk 

wine 혹은 R0.0877 for bottled wine임

바) 수입 물품의 관세 및 내국세 환급 및 면제

□ 남아공에 특정 공정, 세척(cleaning), 수리(repairing, reconditioning) 등을 위해 일시

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물품이나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

제를 면제함

○국내 공정을 거쳐 재수출되는 물품(inward processing)은 일정한 조건하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49)

○제조, 가공, 세척, 수리 등을 위해 해외로 특정기간 동안 반출되었다가 국내 소비를 위

하여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함(outward processing)

□ 남아공은 특정 산업부문의 상품 수입 시 관세 및 기타 세제 환급 혜택을 부여함50)

○환급혜택을 받는 경우 물품이 남아공 내에 한시적으로 수입되어야 하며,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거나, 남아공 내 가공을 거쳐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되

는 물품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보세구역이나 세관 통제구역(Customs Controlled Area, CCA)에서 사용될 명목으

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48) 다이아몬드 수출세: http://www.sars.gov.za/home.asp?pid=51040

49) Customs Procedures: processing, http://www.sars.gov.za/home.asp?pid=24235  

50) 관련법령: Schedule 4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Act No. 91 of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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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s and Excise Act(Act No.91 of 1964)에 근거하여 특정 산업자재로 사용되

는 물품의 경우 관세 환급이 100%까지 가능함51) 

○외교관용 물품, 국제 전시회,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용으로 사용되는 물

품, 제조 및 상업 용도의 물품, 남아공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모잠비크 등과 같은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관세, 유류세, Road Accident Fund levy 등을 

환급한다는 규정을 둠

2) 남아공의 수출입 규제 및 금지 품목52)

□ 남아공은 관세나 비관세 장벽 또는 각종 정책을 통해 자유로운 수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수출입 규제(export and import control) 조치를 적용하여 해당 물

품을 수입할 경우 통관 준비 시 사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AC)와 협력 기관의 허가 및 인증을 

획득해야 함 

○ 수입 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증(import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를 ITAC에 제출하여야 함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발급 신청서에는 수입자의 조회 번호(reference 

number), 신청자의 성명 및 영업주소, 수입될 물품의 수량 및 관련 정보, 관세 정

보, 수입자의 세관번호(customs code number), 수입 물품의 중고품 여부, 통관 항, 

원산지, 수입단위 정보(units to be imported) 등을 기재함 

□ 수입 규제 및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품목 리스트는 남아공 조세청(SARS)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음53)

51) For a full list of goods eligible for tax rebates and the specific industries in which they must be 
used, see Schedule 3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Act No. 91 of 1964), as amended (SARS on
line information, “Legal and Policy: Schedules to the Customs and Excise Acts (Tariff Books)”. Vie
wed at: http://www.sars.gov.za/home.asp?pid=2630 [2February2009])

52) KOTRA>요하네스버그 무역관>통관/운송, 주요인증제도, 2011외국의 통상환경 아·중동,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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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의 경우 수입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물품들을 수입할 경우 수입

허가증 및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의약품의 경우 National Health and Population Development가 발급하는 허가 및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어류 및 어류 제품, 유류 및 화석연료, 무기산류, 방사능 화학물질, 탄화수소, 타이

어, 모제(base metals), 화기류, 탄약, 게임용 기계, 기타 화학물질, 카르복시산 등

도 수입 규제 대상 품목임

○비료, 사료, 농작 및 목축용 약품의 경우 남아공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수입될 수 

있음54)

○동물의 사체 및 뼈가 함유된 비료 및 사료 등은 수입 규제법에 명시된 특수한 수

입허가 절차가 요구됨

□ 남아공은 관련법령55)을 통해 허가제를 도입하여 농해충 방지를 목적으로 식물 혹은 

식물 생산품, 병원균(Pathogens), 곤충류, 외국 동물, 증식배지(growth mediums) 등

의 수입을 규제함

○이러한 물품의 수입은 반드시 지정 통관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감염 식물 등

의 경우 살균되거나 폐기되는 등의 규정도 규제 사항에 포함됨

○관련 물품 목록은 지속적으로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관리를 받음

□ 맥주, 수수 맥주(sorghum beer), 의약품 등을 제외한 알코올 함량 1% 이상의 알코올 

관련 제품의 수출입은 수출입허가증(import/export certificate)을 요구함56)

53) Consolidated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Imports, Consolidated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Exports, ITAC

54) 관련법령: the Fertilizers, Farm Feeds, Agricultural Remedies and Stock Remedies Act of 
1947(Act no. 36 of 1947), NDA online information. Viewed at: 
http://www.nda.agric.za/Act36/main.htm [24June2009], 
http://www.nda.agric.za/Act36/main.htm [24.06.2009]. Labelling requirements for the 
Registration of Stock Remedies under Fertilizers, Farm feeds, Agricultural Remedies and Stock 
Remedies Act, 1947 (Act No. 36 of 1947). http://www.nda.agric.za/Act36/Stocks/labelreq.pdf 
[25June2009]

55) 관련법령: Agricultural Pests Act 1983(Act No. 36 of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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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규제 물품은 반드시 지정된 통관지를 통해 수입되어야 하며 봉인된 컨테이너에 

법령에 맞는 표기 및 라벨링을 표시하여 수입되며 선적 전에 실험을 통한 검증을 위

해 해당 물품의 샘플을 요구함

품목 명 해당절차

동물

－ 산 동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당국의 확인을 받은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요구함

－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관청의 통제를 받음
－ 보존품의 경우 상품표시 및 포장규정을 준수해야 함

식품
－ 일반적으로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관청의 통제를 받으며 보존품의 

경우에는 상품 표시 및 포장 규정을 준수해야함

알코올·음료

－ 수입통관 시 수입허가증을 제시해야 하며 세관 검사 시 조사기관의 조사
가 용이하도록 적재해야 함

－ 용량과 가치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함
－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는 Soft Drinks Regulations, 알코올  음료의 경우에는 

Wine, Other Fermented Beverages and Spirits Act의 적용을 받음

화장품 및 소독제 －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를 적용 받음

의약품
－ 남아공의 Medical Control Council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

용됨

화학물질
－ Hazardous Substances Act의 적용을 받음
－ 살충제의 경우에는 남아공 외의 지역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별한 

라벨 링 규정 적용 받음

전기기기류
－남아공은 전기기기제품에 대해서는 반입 시 충족시켜야 하는  안전규정이 있

음

화기
－ 100% 세관 조사 대상임
－ 세관 검사 시 수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물품 배송 전에 미리 수

입허가를 받아야 함

상속받은 물품
－ 수입허가증을 제시해야 함
－ 해당 물품들이 기술된 유언장과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

외됨 

골동품
－ 수입허가증을 제시해야 함
－ 골동품 딜러의 보증서를 제시해야 함

자료: KBC,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표 Ⅲ-5> 주요 수입 규제 품목

56) 관련법령: Liquor Products Amendment Act(Act No. 11 o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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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은 국가 안보, 도덕성 침해, 보건 위생, 생물 다양성 및 환경 보전 등의 이유로 

특정 물품을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SACU 국가들 사이에서도 공통으

로 적용되는 규정임 

○해당 물품의 수입은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됨

○식량 안보 등과 관련된 특수한 경우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를 통해 특정 수입농산물이 수입 금지 조치되거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수출될 수 

있음

○해당 물품의 리스트57)는 남아공 조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서도 일부 제품

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주요 품목

마약, 음란물, 탄약

식물, 씨앗, 구근 식물, 원면(Raw Cotton)

가금류, 조리되지 않은 육류

꿀, 밀랍, 벌, 벌의 애벌레 또는 알, 벌집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금

중고품: 국내 산업보호

폐기물, 스크랩 등: 국민 보건 및 환경 보호

기타 유해물질: 몬트리올 의정서, UN 협약에 따른 조치

안전기준 미달 품목: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 보건

자료: 2010 남아공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표 Ⅲ-6> 남아공 수입 금지 품목

□ 남아공은 UN Security Council, African Union(AU), SADC 등이 규제하는 범위 내에

서 무역제제(trade sanction)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아(ivory)와 같은 물품에 이

57) 남아공의 수입 금지 제한 품목(Consolidated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Imports): 부록 Ⅳ. 
수출입 제한 품목 및 관련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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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함

3) 남아공의 표준 및 인증58)

□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 통보에 따르면,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 인증 등의 검사

가 필요한 항목은 89개로 분류되었으며, 품목 수는 5000여 개 이상임

○주요 품목군은 화학·생명공학 제품군으로 식품, 의약품, 석유화학, 고무·플라

스틱 제품 등임

□ 남아공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남아공 표준청(SABS, 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59)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동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남아공은 특정 국내물품이 표준·검사 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

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농림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환경부, 교통부, 무역산업부가 각종 기술 관련 규

제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함

□ 남아공은 관련법령을 통해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유전자 변형 물

품의 수출입을 위한 농림부를 통한 허가 및 등록이 요구되고 있음

□ 유전자 변형 식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남아공은 유전

자 변형 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9년 ‘유전자 변

형 식품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2004에는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

58)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주요 인증제도, 2010 외국의 통관환경 아중동>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
증관련 장벽

59) SABS 홈페이지/연락처: www.sabs.co.za/27-12-428-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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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함 

○남아공에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이 상품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함 

○남아공 정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가 차

원의 생명공학발전 전략을 수립해 생명공학산업을 육성함

－남아공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재배된 콩의 유통을 승인한 바 있음

□ SACU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식품류의 수입은 남아공의 위생 및 식물위생

(phytosanitary), 품질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2009년 이래로 남아공에서는 약 60여 가지의 식품기준을 도입하고 있음60)

□ The Liquor Products Amendment Act(Act No. 11 of 1993)는 남아공의 특정 알코올 

제품의 수출입, 판매, 생산, 성분 등을 규정함

□ 남아공의 위생 및 식물위생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나 농산물의 SPS 

requirements는 남아공의 품질 및 기술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보다 엄격한 규정

이 적용됨

□ 남아공은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표준을 적용하며 농축산물, 농수산가공

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주요 대상임

□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함

○라벨링의 경우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에 대한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함

□ 남아공 국내 생산품은 ‘Made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등의 문구를 표기하며 

60) 부록 Ⅳ. 수출입 제한 품목 및 관련 규정, 3.기타 수출입 규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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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경우 남아공 국내 생산품과 구별되어 생산지를 표기해야 함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국제 미터법 등의 단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위생 검역 표준 규정 

등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관보에 게재함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육류 수입에 대한 허가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육류에 한해 발급

됨61)

－육류 수입자는 물품이 남아공 내로 수입되기 전 수입허가를 획득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허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물품이 하역될 수 있음 

－육류 검역 절차는 원산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수입 육류는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지정된 장치에 보관됨. 육류에 대해서는 검역을 위한 샘플 채취가 이

루어짐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통조림 형태의 육류에 대

한 제조, 생산, 가공 등에 대한 기술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Animal Disease Act(Act No. 35 of 1984)에 근거하여 동물, 육류를 포함한 동물 관련 제

품, 기생동물(parasite) 등의 경우 수입허가 및 수의학적인 인증(veterinary certificate)을 

발급받은 후에만 수입이 가능함

○이러한 인증은 수출국 및 통관 항에 따라 다양하며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한 실험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침

□ 비료, 사료, 농업 및 목축업용 의약품 등의 수입은 관련법령62)에 근거한 등록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수입될 수 없음

61) 관련법령: Meat Safety Act(Act No. 40 of 2000), Animal Diseases Act(Act No.35 of 1984)

62) 관련법령: Fertilizers, Farm Feeds, Agricultural Remedies and Stock Remedies Act(Act No.36 of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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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 regulation의 규제를 받는 물품의 경우 다양한 검사 등을 통한 규제를 받으며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의 경우 압류 조치함

□ South Africa’s National Drug Policy에 근거하여 의약품의 경우 5년 단위로 라이선스

를 갱신하며, 컴퓨터상의 평가 시스템, 국내 수요에 따라 등록상의 우선권을 부여하

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의약품의 경우 남아공에 수입 및 시판되기 전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

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입 규제가 이루어짐

□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함

○라벨링의 경우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에 대한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함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GM food(Genetically Modified food) 및 GM 성분을 함

유하는 식품의 경우 그 함량을 라벨링으로 표시해야 함

○ Antioxidant, sweetener, colorant, curing agent, flavour enhancer, flavouring/

preservative 등의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에는 이러한 식품 첨가물을 라벨에 

표기해야 함

○약품, 와인, 식품, 화장품, 치약, 파우더, 불소 함유 구강 청정제 등에는 특수 라벨

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문 및 Afrikaans의 표기가 이루어져야 함

□ The Agricultural Products Standards Act 및 1989 Liquor Products Act는 농산물의 

판매 및 수출에 관한 포장 및 라벨링을 규정하며 특정 단어 및 상표의 표현 등을 규

정함

□ 남아공 국내 생산품은 ‘Made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등의 문구를 표기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 남아공 국내 생산품과 구별되어 생산지를 표기해야 함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국제 미터법 등의 단위 규정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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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무역산업부(DTI)가 관장하는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SABS)63)와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NRCS)64)가 남아공의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담당함

○남아공은 표준화 관련 법령을 통하여 남아공의 국내 생산품 및 수출입품에 대한 

기술 규제, 공공 안전 및 보건 환경부문의 표준화 정책을 적용함

□ SABS는 표준 규정을 설정하고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특정 표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

○ SABS는 South African national standards(SANS)를 관리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검

사 및 샘플 분석을 담당함

□ 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SANAS)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

하는 실험 시설 등을 통해 수입 물품의 표준화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승인 및 품질 

검증 등을 담당함

□ 남아공은 the Agricultural Product Standards Amendment Act(Act No. 63 of 1998)에 

근거하여 남아공의 농산품에 관한 규정을 선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은 농업부문, 소비자 그룹, 국제 표준 기구 등과 협력하여 표준 규정을 

선정하고 있음65)

□ 남아공의 표준화 및 기술 규제 규정은 남아공 국내 물품 및 수입 물품에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음 

○표준화에 관련한 증명을 보유하지 않은 수입 물품은 수입 시에 실험 등을 통한 검

증이 요구되며 남아공의 표준 규정과 부합하지 않은 물품은 폐기될 수 있음

63) 관련법령: new Standard Act(Act No. 8 of 2008)

64) 관련법령: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 Act(NRCS Act 2008)

65) 추가 관련 법령으로는 Agricultural Product Standards Act 1990, Liquor Products Act 1989 등이 
있으며 SABS Board 및 농림부와 협력하여 표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Ⅲ.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관 환경 63

□ 기타 Weight Measures Act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중량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들은 상품의 표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단위의 포장 등에 대해서도 적용됨

4) 남아공의 전자 통관제도 

□ 남아공의 경우 전자 통관 제도(EDI)를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으며, 규모가 큰 지역 세

관의 경우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자형식으로 통관 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나 남아공 국내법에 의하여 종이 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함

□ 남아공은 2004년부터 Trans Kalahari Corridor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AD) 

Pilot Project를 도입하여 나미비아, 보츠와나와의 수출입 거래 시 SAD 500이라는 공

통의 형식을 사용하여 전자 통관을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전자 통관 방식은 Dar es Salaam Corridor, the Maputo Corridor, the North 

South Corridor(South Africa-Zambia-Botswana) 등의 형태와 같이 보다 많은 지역 

간에 적용되도록 간소화되어 발전되고 있음 

5) 남아공의 외환관리 및 수출입 대금 결제66)

가) 남아공의 외환관리

□ 재무부를 대신해 남아공준비은행 외환관리부(EXCON)에서 남아공 내 외환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나67) 정기적인 외환거래 등은 승인된 민간 상업은행 및 외국계 은행 

등에 위임함

○과거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통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남아공 정부의 단계

별 정책으로 철폐되는 단계에 있음

66) 2010 외국의 통관환경 아·중동, 남아공 편, 한국수출입은행 

67) 관련법령: The Currency&Exchange Act 및 The Exchange Contro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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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의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여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된 딜러만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 구입이 가능함

□ 남아공 국적의 기업이나 거주자는 수출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취득한 외환을 취득일

로부터 7일 이내에 공인 딜러에게 매각해야 하는 등 외환보유에 대한 제한이 있음

□ 남아공은 비거주자와 거주자에 대해 다른 외환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3년 비거주자

에 대한 외환규제를 철폐하였으며 거주자에 대한 규정도 점차 완화되고 있음

○남아공 내 비거주자들은 자본 유통에 대한 외환관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

유롭게 국내외로 자본 유출입이 가능함

－투자를 할 경우 정부 또는 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대출 자본을 바탕으로 

투자할 경우 남아공 준비은행에 신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남아공의 4대 은행은 Amalgamated Banks of South Africa(ABSA), Standard Bank, 

First National Bank(FNB) 그리고 Nedbank 등이 있음 

□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CFC Account로 불리는 외화 계좌를 보유할 수 있음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일 경우 여권)과 함께 소속 회사

명의 신원보증서가(레터 형식) 필요함

□ 남아공 은행들은 당좌계좌의 경우 입출금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원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계좌 선택 시 종류별로 신중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함

○당좌계좌가 개설되면 은행은 계좌 개설인에게 수표책을 발행해 주지만 개인용 수

표는 일반적으로 신원이 서로 확실한 관계가 아니면 잘 통용되지 않음

○은행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현금 인출용 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므로 본

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를 선택할 수 있음

□ 외국기업의 주식투자는 제한이 없으나 과실송금이나 배당소득의 송금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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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확인을 받아야 함

○송금된 자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데 5만란드 이상 남아공으로 송금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함

○배당금 및 이익은 당기분에 대한 것만 송금이 가능하며, 비거주자가 기업 지분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업이 남아공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배당금 및 이익의 송금을 위해 남아공 준비은행의 승인이 필요함

□ 남아공 거주자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린 돈을 상환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

하며 심사 기간도 약 2~3주 정도 소요됨

□ 외환 자유화 조치에 의해 개인차원에서는 총액 75만란드까지 별도의 Charge 없이 

반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율을 책정하여 시장가격과 수입가격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수출가격 책정은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과는 큰 차이

가 있을 수 있음

나) 수출입 대금 결제 방식

□ 수출대금의 경우 배송된 후 6개월 이내에 남아공으로 반입되어야 하나 자본재 수출 

등 특수한 경우에는 외환관리 부서(EXCON)의 승인을 받아 동 기간을 12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음 

○중앙은행이 수출시장 보호나 신규 시장 개척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환관리 부서의 

승인 없이 공식 외환 딜러가 12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12개월이 넘는 경우

에는 외환관리 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함

○ D/A 거래에 따른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가 빈발하여 수출보증보험 부보 등 안전

장치를 강구해야 함(부록 Ⅰ. 1. 상관습 및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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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거주자들은 수출 또는 해외로 매각된 자산을 통해 획득한 모든 외화에 대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 딜러를 통해 외환을 매각해야 함

○남아공 준비은행이나 외환 딜러가 해당 기업의 수출 건이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

는데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12개월까지 매각 연장이 가능함

□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는 Form F.178과 외화거래 감시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며, 

Form F. 178에는 수출 품목과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공인 딜러에게 제출함 

○공인 딜러의 확인을 받은 문서들은 세관과 원본임을 증명해준 은행으로 이동되어 

원본은 세관이 보유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외환관리 부서로 이관됨. 복사

본은 해당 은행이 보유함

－단, 외화 획득이 없는 매매의 경우에는 Form F.178 대신 N.E.P(No Exchange 

Procee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외화가 은행으로 입금되어 남아공 화폐인 란드로 환전된 후 그 영수증은 외화거

래 감지시스템을 통해 남아공 중앙은행에 보고됨

□ 수입대금의 경우 수입 자유화 품목이나 수입허가를 이미 취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

유롭게 외화 지불이 가능함

○자본재의 경우 공식 딜러의 승인하에 거래당 현금으로 25만란드, 신용카드로 2만

란드의 한도 내에서 공장도 가격의 3분의 1까지 수입 대금을 선 지불할 수 있음

○기술도입 로열티, 특허 사용료 등의 지불은 EXCON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기간도 8~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6) 남아공의 Accredited Client Scheme68)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에 의하면 SARS의 Commissioner는 관세 및 소비

세법을 준수하는 수출 입자를 대상으로 accredited status를 부여함

68) Accredited Client scheme: http://www.sars.gov.za/home.asp?pid=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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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S는 본 제도를 통해 수출입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무역 사기 및 불법 행위를 근절

하며, 무역 절차의 편의성과 적법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ARS는 accredited client들을 대상으로 전자통관 등을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

고,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며, 보세 운송상에서의 인력 개입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함

□ Accredited client 제도는 수출입 종사자, 보세창고 운영자 및 화물 운송자 등 통관 관

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사는 적정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통관 관련법을 준

수해야 함

□ Accredited client의 신청인은 특정 자격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신청인이 남아공의 Customs and Excise Act 조항에 근거하여 세관에 수출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clearing agent, remover of goods in bond로서의 라이선스를 갖추거나 

Customs warehouse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경우 

○신청인은 남아공 관세 및 소비세법 Section64E(1)(b)(i)에 근거하여, 신청일을 기

준으로 지난 5년간 세관법 및 절차를 준수함을 입증해야 함(5년의 기간은 

Commissioner의 재량하에 조정될 수 있음)

○시스템 적용을 위해 신청인의 전산 장비를 검증받아야 함

○신청인이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세관 법 및 절차에 대해 충분

한 지식을 습득하고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입증해야 함

○신청인은 Commissioner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지원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SARS 

차원의 조사를 허가해야 함

□ 신청인은 SARS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accredited client status를 위한 지원 양

식은 DA186을 작성하여 accredited client manager69)에게 송부해야 함

69) Accredited client Manager 지원서 송부 주소: Accredited Client Manager, Private Bag X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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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S는 accredited client manager를 통하여 지원 서류를 검증하고 신청인에게 검

증 결과를 통보함

7) 남아공의 운송70) 

□ 남아공의 운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NPA)가 2000

년에 설립되었음

○주요 7개 항구인 Cape Town, Durban, East London, Mossel Pay, Port Elizabeth,  

Richards Bay, Saldanha항이 있으며 Ngqura항이 신설 중에 있음

□ 남아공의 각 항구는 남아공 내 규정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물품을 취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항구별 특색을 보면 더반항은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 케이프타운

은 과일, 포도주 및 채소류 수출에 특화되어 있으며, 살다나베이는 자연항구로 원

광석 수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함

－더반항은 남아공 최대의 항구이며 연간 1,20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으며 

남아공 하루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0%를 처리하고 있음

－더반항은 적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물동량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불

법 수입 단속 강화에 따른 억류 컨테이너의 증가, 인력부족 등에 기인함 

○남아공에서 유일하게 강변에 위치한 항구인 East London은 Eastern Cape 주의 버

팔로 강가에 있는 자동차 수출입 전문 항구임

－농산물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잠비아 및 자이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구리 수

출을 위한 주력 항구로 이용됨

□ 남아공 전체로는 약 20여 개의 공항이 있으며, 10개 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더반 공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Pretoria, 0001 DA 186: http://www.sars.gov.za/home.asp?pid=552 

70)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남아공>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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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과 더반 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국제선이 많지 않아 남아공을 방문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함

○기타 주요 공항으로는 블롬폰테인, 이스트런던, 킴벌리, 포트엘리자베스, 조오지 

그리고 엎핑톤 공항 등이 있음

□ 남아공의 물동량은 국영기업으로 출범한 South African Marine Corporation 

(Safmarine)사가 컨테이너, 일반화물 그리고 광산물 수출을 위한 벌크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남북아메리카, 아시아(한국, 홍콩, 타이완) 지역으로 노선을 보유함

□ 우리나라에서 남아공까지의 해상 운송 비용은 보통 1컨테이너당 2,500달러 수준이

며, 운송 소요 기간은 30~45일임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관 절차71)

가. 수입 통관 절차

□ 남아공은 조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 SARS)의 Customs Administration

을 통하여 세관 통관 절차를 진행함72) 

○남아공의 electronic data entry and clearance system인 SIYAKHA CAPE가 수년간 

개발되어 오고 있으며 통관서류의 전자 분류 등의 서비스를 제한적인 형태로 제

공하고 있음73)  

□ 남아공의 수입 통관 절차는 ①수입 신고 전 통관 요건 구비, ②수입 신고 및 세관 심

71) OIS 해외진출정보 시스템>국가별 정보>남아프리카공화국>통관, SARS General importation: 
http://www.sars.gov.za/home.asp?pid=24225, Country Dossier, South Africa, European Union, 
WTO Trade Policy Review,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Annex 4 South Africa

72) 관련법령: Customs and Excise Act 1964

73) Country Dossier, South Africa,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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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③관세 납부, ④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 단계를 거쳐 진행됨

1) 수입 신고 전 사전 준비 

가) 수출입자 등록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가 2만란드를 초과할 경우 수입자는 남아공 조세청

(SARS)에 수입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절차는 평균 하루 정도가 소요됨

○등록 과정에서 모든 통관 절차에서 사용되는 세관번호(customs code number)를 

발급받음

－수출입자가 즉시 수출입을 영유하고자 할 때는 general code number를 사용할 

수 있음

□ 수출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Customs Branch Office)74)에 DA185-

Application form, DA185.4A1 등의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75)

○남아공의 경우 수출입을 영위할 대상 국가나 지역별로 수출입자 등록 서류 양식

이 다르므로 대상 국가나 지역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76)

○수입자 등록을 위하여 작성된 위의 문서는 관할권자(Controller or Branch 

Manager)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약 60근무일이 소요됨

나) 수입신고 서류 준비

□ 통관관련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필수 서류로는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운송서류,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입면장/수입허가증 등이 

있음

○상업송장은 남아공 세관이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물

74) 남아공의 Customs Branch Office: http://www.sars.gov.za/home.asp?pid=2938 

75) 부록Ⅴ 수출입 통관서류 참조

76) 남아공의 지역별 수출입자 등록서류 양식: http://www.sars.gov.za/home.asp?pid=5221#exs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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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or license), 원산지 증명서, 

Rebate Permit 등의 세관 요구 서류를 구비해야 함 

○수입신고서에는 HS시스템에 의한 관세 분류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품

의 수량과 품질 등의 상세한 상품 정보를 기재해야 함 

□ 남아공의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의 종류는 SACU77) 국가와 그 이외의 국가 간의 

거래의 경우로 구분됨 

○ SACU 국가 사이에서의 거래의 경우 CCA1이라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SACU 영내의 물품 이동을 신고하는 것임78)

○ SACU 이외의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 통관 대행자는 DA 50079)이라는 수입신고서

(bill of entry)를 작성함

－ DA 500의 경우 수입신고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본 및 Notification Copy라고 표

시된 사본을 준비해야 함 

○관세위원장에 의해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사료되는 샘플이나 유적, 500란드가 넘

지 않는 물품, 남아공 법제상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은 Form DA306을 통해 신

고함80)

다) 물품별 수입통관 요건 구비

□ 특정 품목을 남아공으로 수입할 경우 물품별 표준 및 인증 요건 구비해야 함

○수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정보를 기입한 수입허가 신청서를 국제 무

역위원회(ITAC)에 제출해야 함 

○수입허가증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수입자의 조회 번호(reference number), 신청자의 성명 및 영업주소, 수입될 물

77) Botswana, Lesotho, Namibia, South Africa, Swaziland 등

78) CCA1서류: http://www.sars.gov.za/home.asp?pid=175 

79) DA 500 서류: http://www.sars.gov.za/home.asp?pid=175  

80) http://www.sars.gov.za/home.asp?pid=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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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수량 및 관련 정보, 관세 정보, 수입자의 세관번호(customs code 

number), 수입 물품의 중고품 여부 표기, 통관 항, 원산지, 수입단위 정보(units 

to be imported) 등 

라) 물품 수입 형태 구분 

□ 수입신고서(Form DA 500)에는 물품의 수입 형태(Field Purpose) 및 세금 지불 방식

을 표기해야 함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의 경우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와 

함께 상업 송장, 선하 증권,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수입허가증 등이 세관에 제

출되어야 함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는 A4 크기의 형태로, 검은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입

신고서(bill of entry) 상단에 DA 500이라고 표기되어야 함

○수입 물품은 일정 기간 남아공의 보세창고(Customs bonded warehouse)에 입고

되는 형태로 수입될 수 있음

－물품이 반출되는 시점에 관세 및 부가세를 지불하며 이러한 물품은 남아공 역

외로 재수출될 수 있음

○남아공의 IDZs(Industrial Development Zones) 지역으로 수입 물품이 유입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음

－물품이 역외로 수출되거나 남아공 국내에 판매될 때 IDZ상에서 물품이 반출됨

○물품이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재수출될 목적 등으로 남아공에 유입될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됨 

○물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될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외로 수출되었다가 재

수입되는 경우에도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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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입 형태(Field Purpose) 관세 지불 방식(Payment Codes)

  DP: Duty Paid or Free(국내 소비용)
  WH: Warehousing
  WE: Warehousing export only
  IR: Industrial Rebate
  GR: General Rebate
  OL: Ordinary Levy
  RIB: Removal in Bond
  RIT: Removal in Transit

  F: Free
  C: Cash
  D: Defer(Duty and VAT deferment scheme)
  V: VAT only Defer

자료: 2009 WTO Trade Policy Review, SACU

<표 Ⅲ-7> 물품 수입 형태 및 관세 지불 방식 

□ 우편을 통해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도 특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81)

○관세 환급 혜택을 적용 받을 경우 1인이 1년에 2개까지 선물용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 각 우편물의 가치는 각 포장당 400란드를 넘지 않아야 함

○와인, 증류주(spirits), 담배, 향수 등은 선물용으로 유입될 지라도 관세 환급 대상

에서 제외됨

○우편물당 400란드가 넘을 경우 통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을 대상

으로 한 400란드가 넘는 선물용 우편물의 경우 수취인에게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

며 수수료는 분할될 수 없고 수취인도 변경될 수 없음

○모든 의약품, 식물, 채소류, 동물이나 식물 관련 물품 등은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

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검역을 받아야 함 

2) 수입 신고 및 세관 심사 

가) 수입 신고 

□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되고 남아공 영내로 들어오기 전부터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통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모든 수입 관련 서류가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81) Customs Procedures: Importation: http://www.sars.gov.za/home.asp?pid=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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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은 수입 상품 도착 1주 전까지 해당 세관에 문서로 물품 도착신고(Bill of 

Entry)를 완료해야 함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관은 상품을 지정 보세창고에 예치하고 관련비용을 산출하

는데 상품이 3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 세관당국은 그 상품을 경매할 수 

있음

□ 남아공의 수입신고서 제출방법으로는 서류의 형태의 제출(manual entry), 컴퓨터 디

스크에 저장된 전자 문서 형태의 제출, EDI를 통한 수입 신고 방법이 있음

□ 서류 형태로 제출된 수입신고서는 세관의 Customs Automated Processing of 

Entries(CAPE) system에 접수됨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서류의 형태로 제출(manual entry)할 경우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도착통지(arrival notic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

세서(packing list) 등과 함께 하나의 폴더에 묶어 세관에 제출해야 함

○세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접수하고 분류함. 해당 서류가 세관에 의해 수락될 경우 

bill of entry number가 발급되고 해당 날짜를 표시한 스탬프를 찍어줌 

○세관의 검토를 거친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는 해당 물품이 반출될 것인지 혹

은 억류될 것인지의 여부가 표시됨

○세관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지급 통지서를 발간함

－관세의 현금 지불은 지정 은행 및 SARS Branch Office를 통한 전자 결제를 통

해 이루어지며 수입자는 채권 등을 발행하는 등의 형태로 관세 지불 방식을 달

리할 수 있음

○남아공 세관은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지불될 경우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상에 통

관 절차가 완료됨을 표시하기 위한 스탬프를 찍어줌 

□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할 경우 전자문

서 형태의 서류가 직접 Customs Automated Processing of Entries(CAPE) system에 

등록 되어 서류형태의 신고보다 빠른 접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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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통관시스템(EDI)을 통한 수입신고가 권장되고 있으며 SARS를 통해 EDI 신고 절

차를 확인할 수 있음82) 

○남아공은 전자 통관시스템(EDI)에 등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산상의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함

○통관 대행자는 EDI 송신(transmission)을 통해 물품 정보를 입력하거나 디스켓의 

형태로 이를 세관에 제출함 

○세관은 전자통관 방식의 경우에도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지급 

통지서를 발간함

□ 관세의 현금 지불은 지정 은행 및 SARS Branch Office를 통한 전자 결제에 의해 이루

어지며 수입자는 채권 발행 등의 형태로 지불 방식을 달리 할 수 있음

○관세 납부 후에 세관의 EDI 시스템을 통한 통보가 있을 경우 물품이 반출될 수 있

으며 물품이 반출되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상에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스탬프

가 찍히게 됨

－전산상으로 발급되는 세관의 물품 반출 통지는 SARS 로고와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라는 문구를 포함함

□ 남아공의 수입신고서류는 최장 5년간 보관되며 관세 지불 이후에도 기간 내에 부적절

한 사항이 발견되면 법률에 의해 물품가격의 3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폐기됨  

□ 남아공 국내법에 의하면 수입자나 통관 대행자는 수입 물품이 남아공 영내로 들어온 

시점부터 통상 7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분실 혹은 개품화물(loose or break bulk cargo)의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수입의 

경우 추가로 7일이 연장되어 14일 이내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내륙연계 수송기지(in the case of goods in a container depot)로 이송되는 물품의 

경우 28일의 시간이 주어짐

82) EDI를 통한 수입신고 서류 접수 방법: http://www.sars.gov.za/home.asp?pid=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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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압류되거나 

폐기되며 특정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과정에서 수입면허장(import permit)이 요

구될 수 있음

－수입면허장(import permit)의 신청은 남아공의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서 이루어짐83)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위한 수입 신고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함

나) 세관 심사

□ 항공화물의 경우 통관에는 약 2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해운화물의 경우 통관 항에 

따라 2일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됨

○액체로 된 물품 등과 같은 특정 상품에는 실험분석이 진행될 경우 추가 통관 시일

이 소요될 수 있음

□ 남아공의 세관은 risk profiling을 통해 수입신고 서류를 검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수입신고 과정에서 (import control permit/certificates) 요

구될 수 있음 

○정확한 물품 분류 및 검사를 위해 물품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가 연기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물품은 남아공 내로 반출됨 

□ 물품 수입에 있어 각 물품별로 요구되는 법적 자격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남아공 세

관은 수입자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구비할 때까지 수입 물품을 억류할 수 있음

○세관은 필요할 경우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샘플을 요구할 수 있음

○세관은 수입 물품이 남아공의 Department of Health, Agriculture and other 

Government Departments의 기준에 합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대기시

킬 수 있음

83) 남아공 DTI의 수입면허장(import permit) 발급 Contact Telephone Number: 012-42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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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는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고 일일이 육안으로 물품을 확인해야 하나 통

상 수입화물의 50% 정도를 육안 검사하며 일부 랜덤으로 X-Ray 검사함

□ 세관은 통관 절차를 통하여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수입허가서 등의 수입신

고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산정함84) 

3)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과 같은 

내국세 및 기타 세율이 적용됨

○남아공의 국내 생산 혹은 수입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기본 부가가치세

율은 14%임85)

□ 수입품목이 덤핑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함

○세관은 수입물품가의 적정성과 수출국에서 부여한 수출지원 혜택 여부를 검사한 

후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율을 책정, 종가세 혹은 종량세의 원칙으로 부과함  

□ 남아공은 국내 생산품 및 수입품에 기본 14%의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흑설탕, 

메이즈밀(maize meal), 달걀, 우유, 과일, 야채 기본적인 식품류의 수출입에는 부가

세가 부과되지 않음

84) Customs Procedures: Importation: http://www.sars.gov.za/home.asp?pid=24225 

85) Value-Added Tax Act, 1991 Part II: Value-Added Tax: Zero rating. Viewed at: 
http://www.acts.co.za/vat/index.htm [24June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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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 통관 절차86)

수출신고

① 남 공의 모든 수출자는 SARS에 수출자로 등록해야 하며 수출 관련 인센티
브를 받기 위해 DTI에 등록해야 함

② 수출 신고는 SARS를 통해 자동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신고서 원본/추후 감사를 위한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필수 제출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 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수출 허가증, 보건 및 위생관련 인증서 등임

<표 Ⅲ-8> 수출 통관 절차 및 고려사항

검사
․

반출

➀ 화물검사를 위해 운송사가 물품을 세관 통제구역으로 이동함
② 수출지역별 라벨링/포장 규정, 보건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함
   －수출지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남아공의 세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 담당하

는 사전 검역 및 인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변질성 제품의 경우 농림부를 통해 검역비를 부과함
③ SARS는 특정 품목 수출 시 수출세를 부과함
   － 비가공 다이아몬드의 수출에 5%의 세율을 부과함
   － Citrus Product(R0.0213/kg) 및 와인(in bulk R0.05/litre)
④ 특정 상품은 수출허가제 및 금지조치를 포함한 수출 규제 대상
   － 육류의 경우 보건인증 및 지역별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도수 1% 이상의 알코올 제품의 경우 수출인증서 필요
   － 설탕 수출업체는 DTI가 발급하는 수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함

∇

선적

□ 남아공의 모든 수출자는 SARS에 수출자로 등록해야 하며, 수출관련 인센티브를 받

기 위해 DTI에 등록해야 함

□ 수출 신고는 SARS를 통해 자동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수출신고서 원본 및 감사를 위한 복사본이 세관에 제출되고 처리되며 무역 통계 

명목으로 기록됨

○세관이 요구할 경우 기타 수출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86) WTO Trade Policy Review,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Annex 4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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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를 포함한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 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수출 허가증, 보건 및 위생관련 인증서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수출자는 수출지역에 따른 라벨링 및 포장 규정, 보건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함

○수출지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남아공의 세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 담당하는 사

전 검역 및 인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변질성 제품(perishable goods) 수출의 경우 농림부를 통해 검역비가 부과됨

□ 남아공은 지역 산업 지원 및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에 대

한 수출세를 부과함87)

○ 2008년부터 SARS는 비가공 다이아몬드의 수출에 대해 5%의 세율을 부과함

○기타 citrus product(R0.0213 per kg) 및 와인(in bulk R0.05 per litre and R 0.08 

per litre otherwise) 수출에도 일정 수준의 수출세를 부과함

□ 남아공의 특정 상품은 수출 허가제 및 금지 조치를 포함한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있

으며 이러한 품목은 관련 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정되고 있음

○동물, 정액, 난소, 타조 알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서를 획득해야 함

○육류의 수출에는 보건 인증 및 지역에 따른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검역 및 

실험, 샘플 체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육류에 대한 보건증은 규정을 준수하는 지정 도살장에서 도살된 경우에 의해서만 

발급됨

○맥주 및 수수맥주(sorghum), 의약품 등을 제외한 알코올 함량 1% 이상의 알코올 

제품을 수출할 경우 Liquor Products Act에 근거한 수출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수출은 남아공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어 수출 허가를 보

유하지 않은 생산자, 제조자, 딜러 등에 의해 거래될 경우 수출이 금지됨

87) 관련법령: Diamond Export Levy Act(Act No. 15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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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88)

□ South African Sugar Association(SASA)은 남아공의 설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관

리를 담당함(25㎏ 이하의 정재 포장 제품은 제외됨)

○설탕 수출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모든 설탕 수출업체는 DTI가 발급하는 수출 라

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 수출 규제 품목은 안전, 안보, 환경, 남아공이 조인한 국제 기준 등을 기반으로 선정

되었으며 수출 허가증은 ITAC 혹은 기타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발급됨

○수출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기간에는 약 3근무일이 소요됨

○수출 금지 품목은 Montreal Protocol에 근거하여 오존 파괴 물질에 한함

88) For a full list of goods eligible for tax rebates and the eligible specific industries, see Schedule 5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Act No. 91 of 1964), as amended (SARS online information, “Le
gal and Policy: Schedules to the Customs and Excise Act (Tariff Books)”. Viewed at: http://ww
w.sars.gov.za/home.asp?pid=2630[2Februar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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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유의 사항

1. 신고준비

○조세청(SARS)의 ｢세관 및 국경관리 부서｣를 통해 수입 통관을 진행함
○수입자는 SARS에 등록하여 customs code number를 발급받아야 함
○ SACU 협약 국가는 CCA1/이외 국가는 DA 500 form으로 수입신고 함
○수입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서 및 표준인증 요건을 구비해야 함
○수입규제 물품은 반드시 지정된 통관지를 통해 수입되어야 함

2. 수입신고

○상품 도착 1주 전까지 해당 세관에 물품 도착신고를 완료해야 함
○일정기간 후 세관은 상품을 지정 보세창고에 예치 관련 비용을 산출하고 3개월 

경과 시 세관은 상품을 경매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수입신고서는 서류, 디스크 저장본, CAPE 시스템을 통한 EDI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EDI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 통관을 진행함
○남아공은 관세 및 소비세법을 준수하는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Accredited Status

를 부여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함

3. 심사·검사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있으며 특정 화물에 대한 추가 조사
가 진행될 경우 수입 통관이 지연됨

○수입물품이 남아공 표준 및 인증 기준에 부합한지 판별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반
출 대기할 수 있음 

○수입화물의 50% 정도를 육안 검사하거나 일부 X-Ray 검사함
○세관은 risk profiling을 통해 수입신고 서류를 검사함

4. 관세납부

○수입물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excise tax 등의 내국세 및 기타 세율 적용
○ ｢관세 및 소비세법｣의 Schedule Nos. 1-6, 8, 10에서 관세율을 명시함
   － 평균 양허관세율은 19.2%이며 14%의 부가세가 부과됨 
○관세 지불은 지정 은행 및 SARS Branch Office를 통해 전자 결제함
   － 채권 발행 등의 형태로 관세지불방식을 달리 할 수 있음
○물품 수입용도·형태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 또는 환급함

5. 신고수리·
반출

○관세가 지불될 경우 수입신고서에 통관 절차 완료 스탬프 발급 
○해운 화물 통관 완료 시 수입자는 항만 세입처의 요구하비용 지불하고 wharfage 

order를 받음
○항만 비용의 경우 National Ports Authority Tariff book을 참조해야 함

<표 Ⅳ-1> 남아공 통관 단계별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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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 신고 심사·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남아공은 조세청(SARS)의 관세 및 국경 관리 부서(Customs and Border Management)

를 통해 세관 통관 절차를 진행함

○ SARS는 무역법 및 관세법의 집행, 관세를 포함한 세금의 징수, 수출입 규제 및 금

지 상품의 통제, 남아공 국경을 이동하는 여객 및 물품 등의 원활한 처리 업무를 담

당함 

○기타 산업계획, 무역 구제조치, 국제 프로토콜 및 규약 관리감독, 밀수입 및 기타 

위반행위 제거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남아공 조세청(SARS)은 BCOCC(Border Control Oper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와 협력하여 세관 및 관세 업무를 진행함

□ 수입 물품의 가치가 20,000란드를 초과할 경우 SARS에 수입자로 등록해야 하며 통관 

절차에 사용되는 세관 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수출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Customs branch office)에 DA185-Applicati

on form, DA185.4A1 등의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수출입을 영위할 대상 국가 및 지역별로 등록 서류 양식이 다르므로 대상 국가나 

지역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수입자 등록을 위하여 작성된 위의 문서를 관할권자(Controller or Branch Manager)

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약 60근무일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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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서류는 SACU89) 협약 국가의 경우 CCA1, 이외 국가는 DA500 형식으로 구

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SARS를 통해 해당 서류를 취득할 수 있음

○ CCA1는 SACU 협약국 영내의 물품 이동을 신고하는 양식임 

○통관관련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DA500 제출 시 수입신고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본 및 Notification Copy라고 표시된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함

○수입신고 서류와 더불어 B/L, 운송서류,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물품에 따라 수입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Rebate Permit 등을 구비

해야 함 

□ 수출입자는 SARS를 통해 남아공의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64)

을 확인하고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HS코드 및 관세율을 확인해야 함 

□ 수입을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전 남아공 국제무역위원회(ITAC)를 통하여 수입 규제 

및 금지 품목 여부를 확인해야 함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할 경우 ITAC를 통해 수입허가서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을 

통해 물품별 표준 인증 요건/수입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함 

나. 업무상 유의점

□ 남아공은 독립된 관세청 조직을 두지 않고 남아공 조세청(SARS)의 세관 및 국경관리 

부서(customs and border management division)를 통해 수입 통관 업무를 진행하므

로 유의해야 함

□ 수입 통관 준비 단계에서 수입자가 SARS에 업체 등록을 할 경우 수출입 대상 국가별

로 등록 신청 서류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함

□ 수출입 규제 품목의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AC) 및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출입 

89) Botswana, Lesotho, Namibia, South Africa, Swazilan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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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입 규제 물품은 반드시 지정된 통관지를 통

해 수입되어야 함

□ 수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기입한 수입허가 신청서를 ITAC에 제

출해야 함 

□ 남아공은 ITAC를 통해 수출입자로부터 ①수출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②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적정성을 검사한 후, ③신청서 수락 여부를 판별 고지함 

○수입허가 신청을 위해 수입자의 조회 번호(reference number), 신청자의 성명 및 영

업주소, 물품 수량, 관세 정보, 수입자의 세관번호(customs code number), 물품의 중고

품 여부, 통관 항, 원산지, 수입단위 정보(units to be imported) 등이 요구됨

○주요 수입 규제 품목: 중고품 및 폐기물, 방사성 화학물질, 압축 타이어, 화석연료, 

무기 및 탄약 제품, 게임 관련 장비 등

○ 주요 수출 규제 품목: 보석용 원석, 철 또는 비철 폐기물, 중고 오토바이 등

□ 수입 제한 품목 수입 시 품목별로 관련 기관의 허가 및 인증서를 구비해야 함

○의약품의 경우 National Health and Population Development가 발급하는 허가 및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도 품목별 수입허가서를 요구함. 낙농제품을 수입할 경우 

South African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발급되는 수입허가장(import 

permit)이 요구됨

○식물 및 식물 관련 제품의 수입 시에는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함

○동물 및 동물관련 제품 수입의 경우 South African Veterinary Import Permit과 관

련된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을 소지하여야 함

○중고 가전제품의 경우 환경부와 협력하여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고 

항공기의 경우 Civil Aviation Authority와 협력하여 수입을 규제함

○방사성 화학물질의 수입 시 보건부의 방사성 관리부서(radiation contro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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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ealth)와 협력하여 관련 물품의 의학 및 산업용 수입을 규제하고 감독함

○압축 타이어의 수입 시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와 

협력하여 타이어의 안전 및 품질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증함

○화석연료 수입의 경우 광물자원부(Department of Mineral Resources)와 협력하여 

수출입을 규제함

○게임 관련 장비 또한 사회적 요인, 품질과 관련하여 남아공 국가도박위원회(National 

Gambling Board)와 협력하여 수입을 규제함

□ 남아공이 지정한 수입금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ITAC로부터 특별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주요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 음란물, 중고품, 폐기물, 알류 및 가금류, 비조리 육

류, 비가공 다이아몬드 및 금, 기타 유해물질 및 안전기준 미달 품목 등임 

○남아공은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부문의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제

품을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음 

□ 남아공의 정부 구매는 경쟁적인 입찰 방식을 따르나 BBBEE(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정책의 일환으로 남아공에서 전통적으로 불리한 사회 계

층을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음

○남아공은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of 2000 Act에 의거하여 

BBBEE 규정에 준하는 입찰자에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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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신고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 신고 심사·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되고 남아공 영내로 들어오기 전부터 수입 신고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

□ 수입 물품은 남아공의 관세 및 소비세법이 지정한 진입 지점을 통하여 반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되고 해

당 물품이 압류될 수 있음

○수입자는 세관의 국경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하여 항공, 해양, 육로, 철도, 우편 등 

각각의 물품 이송 형태를 구분하여 수입 신고를 진행하여야 함

□ 물품 수송자는 물품 이송 일정, 화물, 선원 혹은 승객 등의 정보를 세관이 지정하는 

공식 문서 형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통관 진행 전에 모든 수입관련 서류가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수입 신고는 서류 형식

(manual entry), 디스크를 통한 전자문서 형식, EDI를 통한 수입 신고 형식을 사용함

○수입 신고서(bill of entry)를 서류의 형태로 제출(manual entry)할 경우 선하증권

(bill of lading), 도착통지(arrival notic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

세서(packing list) 등과 함께 하나의 폴더에 묶어 세관에 제출해야 함

○세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접수하고 분류함. 해당 서류가 세관에 의해 수락될 경우 

bill of entry number가 발급되고 해당 날짜를 표시한 스탬프를 찍어줌 

○세관의 검토를 거친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는 해당 물품이 반출될 것인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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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억류될 것인지의 여부가 표시됨

□ 남아공은 관세 및 소비세법을 준수하는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Accredited Status를 부

여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함

나. 업무상 유의점

□ 남아공은 전자 통관시스템(EDI)에 등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산상의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함

□ 남아공의 electronic data entry and clearance system인 SIYAKHA CAPE가 수년간 개

발되어 오고 있으며 통관서류의 전자 분류 등의 서비스를 제한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규모가 큰 지역 세관의 경우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자 형식으로 

통관 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나 남아공 국내법에 의하여 종이 문서도 함께 제출되

어야 함

□ 남아공은 temporary storage facility를 마련하여 세관의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기 전

까지 물품을 보관하며 이는 Airport Transit Sheds, Container Terminals, Container 

Depots, Seaport Transit Sheds 등에 위치함

□ 수입상은 상품 도착 1주 전까지 해당 세관에 문서로 물품 도착신고(Bill of Entry)를 

완료해야 함

○일정기간 후 세관은 상품을 지정 보세창고에 예치/관련비용 산출하고 3개월 경과 

시 세관이 상품을 경매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주어진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보세창고에 압류되거나 

폐기되며 특정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과정에서 수입면허장(import permit)이 요

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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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통관 대행자는 수입 물품이 남아공 영내로 들어온 시점부터 통상 7일 이내에 

수입 신고해야 함

○분실 혹은 개품화물(loose or break bulk cargo)의 해상, 항공, 철도를 통한 수입의 

경우 추가로 7일이 연장되어 14일 이내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내륙 연계 수송기지(in the case of goods in a container depot)로 이송되는 물품

의 경우 28일의 시간이 주어짐

□ 남아공 항구에서 수입화물 적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가 많음

○항공화물의 경우 통관에는 약 2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해운 화물의 경우 통관 항

에 따라 2일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됨

○액체로 된 물품 등과 같은 특정 상품에는 실험분석이 진행될 경우 추가 통관 시일

이 소요될 수 있음

□ SACU 국가 간의 물품 이동의 경우 각 국경에서 수입 신고되어야 하며, 각국이 지정

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기술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함

○내륙국가인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의 경우 물품의 수출입 통관이 주로 남

아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3. 세관 심사 및 물품 검사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 신고 심사·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남아공의 세관은 risk profiling을 통해 수입 신고 서류를 검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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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수입신고 과정에서(import control permit/certificates)요구될 

수 있음 

○정확한 물품 분류 및 검사를 위해 물품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가 연기될 수 있으며 특

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물품은 남아공 내로 반출됨

□ 원칙적으로는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고 일일이 육안으로 물품을 확인해야 하나 통

상 수입화물의 50% 정도를 육안 검사하며 일부 랜덤으로 X-Ray 검사함

□ 항공화물의 경우 통관에는 약 2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해운화물의 경우 통관 항에 

따라 2일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됨

□ SACU 국가들 간의 물품 이동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나 서로 다른 내국세 규정을 적용

하기 위한 세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세관은 통관 절차를 통하여 송장,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수입허가서 등의 수입신

고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산정함90) 

□ 세관은 제출된 수입신고 서류들을 접수하고 분류함. 해당 서류가 세관에 의해 수락

될 경우 bill of entry number가 발급되고 해당 날짜를 표시한 스탬프를 찍어줌 

○세관의 검토를 거친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는 해당 물품이 반출될 것인지 혹

은 억류될 것인지의 여부가 표시됨

□ 남아공의 수입신고서류는 최장 5년간 보관되며 관세 지불 이후에도 기간 내에 부적절

한 사항이 발견되면 법률에 의해 물품가격의 3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폐기됨

90) Customs Procedures: Importation: http://www.sars.gov.za/home.asp?pid=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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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상 유의점

□ 정확한 물품 분류 및 검사를 위해 물품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가 연기될 수 있으며 특

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물품은 남아공 내로 반출됨 

○세관은 필요할 경우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샘플을 요구할 수 있음

○액체로 된 물품 등과 같은 특정 상품에는 실험분석이 진행될 경우 추가 통관 시일

이 소요될 수 있음

○세관은 수입 물품이 남아공의 Department of Health, Agriculture and other 

government departments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 대기시킬 

수 있음

□ 수입 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증이나 표준 인증 요건 미비 시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남아공표준청(SABS) 및 관련 정부기관을 통해 수출입 품목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

며 통관 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을 폐기할 수 있음

○ SABS는 South African national standards(SANS)를 관리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검

사 및 샘플 분석을 담당함

○주요 품목군은 화학·생명공학 제품군으로 식품, 의약품, 석유화학, 고무·플라

스틱 제품 등임

－모든 의약품, 식물, 채소류, 동물이나 식물 관련 물품 등은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검역을 받아야 함 

－과일류, 육류 등에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주요 인증 요구 품목으로는 유전자 변형 제품, 화학·생명공학 제품군, 식품, 의약

품,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음

□ 모든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 시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라벨링의 경우 수입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함유물에 대한 중량표기는 

남아공의 계측시스템에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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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은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표준을 적용하며 농축산물, 농수산가

공품, 주류 등이 위생·검역 규제의 주요 대상임

○생명공학 제품 여부를 라벨링에 표기하고 식품류 수입 시 위생 규정 및 라벨링 규

정을 준수해야 함

□ 남아공 국내 생산품은 ‘Made in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등의 문구를 표기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 남아공 국내 생산품과 구별되어 생산지를 표기해야 함

4. 관세납부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 신고 심사·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출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세관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지급 통지서를 발간함

□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와 더불어 VAT, excise tax 등과 같은 내국

세 및 기타 세율이 적용됨

○관세율은 품목 분류, 통관 가격, 중량 및 부피 등에 의해 산정됨

○종량세 부과 품목으로는 육류, 어류, 차, 특정 섬유품목, 특정화기(firearms) 제품 

등이 있음

□ 남아공 조세청(SARS)은 관세 및 소비세법의 Schedule Nos. 1-6, 8, 10을 통해 관세율

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된 관세율91)에 유의하여야 함

91) 2012년 남아공 관세율 계정사항, 관보 No.34772: http://www.sars.gov.za/home.asp?pid=7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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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기준 남아공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19.2%이며 부가세율은 14%임

□ 남아공의 관세율은 Flwonline92)이라는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함

○해당 사이트의 TariffBook 정보의 품목 번호란에 HS Code를 입력하는 방식임

□ 남아공은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의 Section 13(2)(a) of the VAT Act를 통

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준을 책정함

□ 물품 소유자는 수입 물품이 유입된 후 일정 기간 관세 지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물품의 경우 세관 관할하의 보세창고에 2년간 장치될 수 있음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관세 및 부가세가 납부되어야 하며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

품이 재수출될 수도 있음 

□ 특정 보세창고는 관세 환급 혜택을 제공93)하는데 해당 물품은 사전에 관세 환급을 

전제로 수입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세관의 통제를 받음

□ 통관 조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한 물품, 수입 제한 및 금지 물품, 압류 혹은 폐기될 

물품 등은 세관이 관리하는 국영 보세창고 보관되며 임대료는 물품 소유자가 지불하

도록 되어 있음

□ 관세의 현금 지불은 지정 은행 및 SARS Branch Office를 통한 전자결제를 통해 이루

어지며 수입자는 채권 등을 발행하는 등의 형태로 관세 지불 방식을 달리할 수 있음

□ 관세 납부 후에 세관의 EDI 시스템을 통한 통보가 있을 경우 물품이 반출됨

○물품이 반출되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상에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스탬프가 찍

히게 됨

92) FlWOnline 사이트: www.cargoinfo.co.za

93) 관련 법령 Provisions of Schedules No. 3;4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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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상으로 발급되는 세관의 물품 반출 통지는 SARS 로고와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라는 문구를 포함함

□ 특정 물품의 관세가 국제무역위원회의(ITAC)의 관세 심사에 의해 인상 혹은 인하될 

수 있음

○관세 심사는 관세에 대한 인상과 삭감, 감면 및 환급에 관한 업무를 포함함94)

○남아공의 각 산업 부문은 국제무역위원회(ITAC)에 관세 가격에 대한 조사를 신청

할 수 있음

□ 특정 품목 및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함

○수출입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갈색 빵, 흑설탕, 메이즈밀(Maize meal), 달걀, 우유, 과일, 채소 등의 기본적인 

식품류의 수출입

－목축 및 농작용 물품, 동물 사료, 씨앗, 비료, 살충제, 동물 치료제 등

－파라핀, 디젤, 가솔린 등의 특정 연료제품 수출, 물품 및 승객 수송 

－금융서비스, 기부된 물품 및 서비스, 기부된 물품으로 생산된 기타 물품, 숙박 

서비스의 제공, 특정 교육 서비스의 제공, 교통 서비스 제공 

－일시적인 수입(temporary imports)이나, 수출 공정을 위한 물품 수입

□ 남아공은 세원의 확보와 소비자의 사치 억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생산된 모든 사치성 

물품에 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함

○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특정 농산물, 화장품, 와인, 증류주, 맥주 등

의 양조 액체류, 담배, 연료, TV, 오디오, 자동차 등이 있음

－담배, 술 등에는 종량세율이 적용되며 화장품, 텔레비전, 오디오 장비, 자동차 등에

는 종가세율을 적용함

□ 특정 품목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94) 관세심사 관련 법령: Customs and Excise Act의 schedule No.3, 4, 5



94

○남아공에 특정 공정, 수리, cleaning, reconditioning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물품,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기타 세제 면제

○ IDZs(Industrial Development Zones) 지역 유입물품은 관세·부가세 면제

□ 특정 품목 수입의 경우 ITAC를 통해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남아공은 제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SACU 영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함

○ Customs and Excise Act(Act No.91 of 1964)에 근거하여 특정 산업자재로 사용되

는 물품의 경우 관세 환급이 100%까지 가능함

○보세구역이나 세관 통제구역(Customs Controlled Area)에서 사용될 수입품의 관

세 환급 

나. 업무상 유의점

□ SACU는 가입국 간에 관세, 소비세, 관세 환급, 관세 산정, 원산지, 무역 구제에 관한 

통합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레소토의 SACU 회원국 간 CET시행

○ SACU 영내 유입 물품은 진입 통관 항에서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를 거쳐 해당 

SACU 국가로 이송됨

□ 남아공의 외환관리는 매우 엄격하여 모든 외환거래는 공인된 딜러만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딜러를 통해서만 외환 구입이 가능함

□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CFC Account로 불리는 외화계좌를 보유할 수 있음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일 경우 여권)과 함께 소속 회사

명의 신원보증서(레터 형식)가 필요함

□ 수입품의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VAT number와 tax invoice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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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반드시 5년간 모든 tax invoice와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함

□ 관공서를 통하여 진행되는 일은 느린 경향이 있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의 투자 및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

○절도 행위, 복잡한 수입허가 절차 및 규제 등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 세관신고 과정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

우도 발생함

□ 품목에 따라 환경세 및 연료세, Road Accident Fund levy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 2004년 남아공은 환경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환경세를 도입하였는데 국내에서 생

산되거나 수입된 플라스틱 carriers와 flats bags의 경우 한 bag당 3센트의 환경세를 

부과함

－해당 품목의 HS Code: HS 3923.21.05, 3923.21.15, 3923.29.05, 3923.29.15 

등95) 

○유류세의 경우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의 세율이 동일하며 석유계 유분(petroleum 

oils), 역청 재료로부터 얻어진 유류 등의 품목에 부과됨

5. 신고수리 및 물품 반출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 신고 심사·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출

□ 세관은 EDI 시스템을 통한 관세 납부  통보 후 물품을 반출함

95) SARS online information, “Customs and Excise: Excise: Industries”. Viewed at: 
http://www.sars.gov.za/home.asp?pid=4139#Environmental [23Januar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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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세관은 공항, 내륙 국경지역(Border Posts)에 분포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하며 

각 세관의 자세한 위치 및 연락처, 근무시간 등은 조세청을 통해 확인함

□ 해운 화물의 경우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자는 항만 세입처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

하고 부두사용증서(W/F order)를 받음

□ 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에서 항만 서비스/시설 사용료를 결정하며 

National Ports Authority Tariff book을 발행함

□ 수입신고서류는 신고 수리 후 최장 5년간 보관되어야 함

○관세 지불 이후에도 기간 내에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면 물품가격의 3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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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비즈니스 팁

1. 상관습 및 유의사항

□ 인종차별 정책하의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와의 교역에 제한을 받아 국내 독점 기업이 

생성되어 이의 영향으로 에너지, 물류, 통신부문 등이 독점시장으로 남아 있음

○남아공 경쟁정책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

화하고 있으나 산업 전반의 경쟁 정도가 낮아 남아공의 높은 물가상승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유럽식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어 소량 다품종 주문이 일반화되어 있고 남아공 내에

서 조달 가능한 제품은 가능한 남아공 내에서 조달하고 여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함 

□ 1958년 5월 이전 계약건이 아닌 경우, 라이선싱에 대한 로열티와 수수료 송금 모두 

남아공 준비은행으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함

○라이선싱 및 특허에 대한 인가 여부 자체는 남아공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승인이 필요함 

○남아공 내 제조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라이선스 및 특허료를 지불

하려면 남아공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함

○로열티 관련 협약서와 Form DTP001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제출

해야 함 

○비거주자에 대한 비제조업 관련 로열티, 라이선스 및 특허료 송금은 남아공 준비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로열티 가격은 공장도 가격의 최대 4~6%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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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인 경우는 남아공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

입에 제한을 받음.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차입을 통해 투자 진출할 경우 남아공 중앙

은행의 승인이 필요함

□ 남아공 노동자(농업종사자 제외)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9년 기준 10.70란드 정도

이며 서비스업, 금융 및 부동산업, 제조업, 도소매, 유통업 순으로 높은 편임96)

□ 주류, 담배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로, 와인은 750㎖당 0.105란드, 

담배 한 갑은 0.88란드의 거래세를 부과 중임

○금융거래 수수료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부과하며 기업 간 실물자산 등의 이전

에 대해서는 8% 세율을 부과함 

□ 남아공은 60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앙골라, 아

르헨티나, 독일 등 40개 이상의 국가와 협정체결 협상을 진행 중임

□ 특허권 및 로열티에 대한 소득 등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12%의 세율이 부과되나, 상

호 간 세금협약 등에 의해 조정이 가능함

○남아공은 한국과 1996년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 관련 로열티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은 12%가 아닌 10%임

□ 남아공 정부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최소 18%

에서 40%의 세율이 부과됨

□ 1996년 4월부터 남아공에서 영업을 영위 중이지만 외국 본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경

영되는 기업도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이자 소득은 정규 과세소득에 포함됨

□ 남아공의 불안한 치안 상황, 강경한 노조 및 경직적인 노동법,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96) 남아공 국가현황 및 진출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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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불안정, BEE 정책 등은 우리 기업 투자 진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업, 광물가공업 등 분야보다는 광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영업소득이나 자산매각 차익의 송금에 있어 제한은 없으나 국내차입이 있을 경우 거

래은행은 과실송금이 과도한 부채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함

○배당이익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투자 자금 중 75%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환관리상 허가를 획득한 후에 배당이익 송금

이 가능함

□ 외국 자회사의 이익 송금 시 동 이익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획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Commercial Rand를 통해 획득한 외환에 의해 송금해야 함

□ 로열티 및 기술 제공에 따른 이익의 송금은 중앙은행(SARB)의 사전 허가절차를 거

쳐야 하고 경영기술 관련 수당의 송금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남아공 내 사업체 설립 및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등의 사업 목적으로 30일 미만 남

아공에 체류하는 경우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

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의 경우 남아공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

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2002년 제정된 新이민법은 매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건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

하는 ‘취업비자 발급 쿼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숙련된 노동인력의 남

아공 진출이 제한받고 있음

□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 인력에 대한 수

요는 많으나, 높은 실업률, 노조의 압력 등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 인력에 대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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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되기 어려움

□ 국제 사기조직으로 인해 한국 업체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며 불안한 치안 상황

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 사기 유형

－아프리카 다른 국가에서 가지고 온 고액을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례

－비밀리에 가지고 나온 현금의 화학물질 제거 약품 구입비가 필요하다는 형태

－투자파트너로서의 거래 제의나 정부의 대규모 입찰을 문의하는 형태 

－어떻게든 피해자를 남아공으로 오게끔 유인한 후 현지에 도착하면 휴대 중인 현금

을 빼앗고 때로는 한국에 전화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

－위조 송금증을 가지고 샘플 등 소량 물품을 사취하는 사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구리, 철광석 등 자원 관련 사

기가 급증하고 있음.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외국 업체를 속여 대금을 

가로채거나 약속한 광물 대신 돌덩이를 보내는 경우가 있음

－남아공에서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중고 레일 판매 관련 사기사례가 빈

발하고 있음. 남아공 내에 중고 레일 판매 위임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사기가 많음

○남아공 사기 유형 대처 방법

－남아공의 사기레터를 가장 손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를 주의해서 살펴

보아야 함. 연락처가 정식 전화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 사기

일 소지가 매우 높음 

－자원 관련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국제시세

와 비교하여 턱없이 낮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며, 공급 업체에서 보내오는 증명서 

등 제반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 정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남아공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한번 정해진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지 않으며 

모든 분야에서 독점 에이전트 제도가 발달해 있고 유통 단계별로 외상 신용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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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준세율 적용의 예

 － 토지 및 건물(건설업자가 구매하는 상업용 거주용 자산, 건설 재료나 대지 등)
 － 전문 직종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비재(식료품 및 잡화, 식품, 식량, 담배, 약 등)
 － 내구소모품(자동차, 텔레비전 등)
 － 市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전기, 수도, 쓰레기 제거 등)
 － 편의시설, 접객업, 여행업, 유흥업에서 공급하는 용역
 － 고정자산(가구, 기계류 등)
 － 상품의 운반 및 해외 수송업
 － 전화, 인터넷, 컴퓨터, 기타 통신 서비스
 － 상품 및 상업 자산의 렌탈
 － 차량, 수리 용역, 윤활유 및 예비부품

영세율 대상

 － 승객과 재화의 국제이동의 경우
 － 보험료와 보험료 관련 서비스
 － 재화의 수출
 － 등록된 사업자(vendor)에 대한 판매
 － 생활 필수 식품 및 식량(우유, 쌀, 달걀 등)
 － 원유 및 몇몇 휘발유, 디젤 상품
 － 사업의 양도
 － 농업, 목축업으로 사용되는 상품(비료, 씨앗(종자), 동물치료제 등)
 － 수리 목적으로 유입되는 상품
 － 수출품 
 － 해외운송업
 － 해외에서 공급되는 용역/해외 자산에 공급되는 용역
 －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

<부록표 Ⅰ-1> 남아공의 부가가치세 기준

○유엔 경제 제재 조치 기간의 영향으로 동일한 에이전트가 물품을 단독 수입, 자신

의 유통 라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고 자신의 유통 라인에는 여타 물품을 취급하

지 못하도록 90~120일 정도 외상 신용거래를 일반화시킨 형태가 최근에도 유지

되고 있음 

－각 유통단계별로 20~25% 정도의 높은 유통 마진율을 책정하고 있음

□ 유럽 수준의 A/S가 발달하여 1년간의 제품 품질 보증 기간이 보편적이며 하자가 발

생한 제품에 관해 환불 또는 물품 교환 서비스가 이루어져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과

는 달리 중·고급 제품이 잘 팔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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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제

 － 금융서비스(ex. 생명보험 및 신탁이자, 의료·연금기금이자 등)
 － 비영리단체에서 공급하는 기부되는 상품 및 서비스
 － 거주목적 편의시설 공급(전세 및 전전세)/여객운송업(택시, 버스, 기차 등)
 － 승인된 교육시설에서 공급되는 교육서비스
 － 아동복지서비스(탁아소(유아방) 및 방과후 교실)

자료: KBC,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Port Major Activities 

Cape 
Town

A full service, general cargo port; dry docks and syncrolift available for ship 
repairs; extensive precooling facilities at the fruit terminal to cater for deciduous 
fruit exports

Durban

South Africa’s main general cargo, bulk liquid, and container port for a wide 
range of commodities (e.g. coal, mineral ores, granite, chemicals, petrochemical, 
steel, forest products, citrus products, sugar, and grain); also has a dry dock for 
ship repair

East 
London

The only river-based port in South Africa; offers container, automotive, break 
bulk, bulk grain, and bulk liquid (refined petroleum products) facilities; imports 
are mainly containerized vehicle components, vehicles, wheat, timber, and 
petroleum; exports are mainly motor vehicles, steel, maize, and agricultural 
products

Mossel 
Bay

Provides off-shore handling facilities that enable import and export of refined 
products and servicing the local fishing industry

Port 
Elizabeth

Handles imports of containerized components and raw materials for the vehicle 
manufacturing industry; also handles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timber, 
wool, citrus and deciduous fruit, manganese ore, motor‑vehicle-related products, 
and steel

Richard 
Bay

Has four cargo terminals: (i) the dry bulk terminal handles imports and exports 
of ores, minerals, and wood chips; (ii) the multi-purpose terminal handles break 
bulk cargoes, including ferro-chrome, pig iron, steel, forest products, granite, 
aluminium, bagged cargo, containers, heavy lifts, and abnormal loads; (iii) a coal 
terminal, one of the largest in the world, with a current capacity to export 71 
million tonnes per annum; and (iv) a chemical tank farm for liquid bulk 
products stored in tanks

Saldanha
The only iron-ore handling port in South Africa; also handles base metals, steel, 
mineral sands, granite, and crude oil

자료: WTO TPR SACU 2009 Annex4 South Africa p362

<부록표 Ⅰ-2> Por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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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아공 사업용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97)

□ 외국인의 경우 남아공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

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2002년 제정된 新이민법은 매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건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

하는 ‘취업비자 발급 쿼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숙련된 노동인력의 남

아공 진출이 제한받고 있음

□ 남아공 내 사업체 설립 및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등의 사업 목적으로 30일 미만 남

아공에 체류하는 경우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

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남아공 정부는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다국적기업 직원에 대하여 통상 2년 유효기관

의 다국적기업 직원 허가증(Intra-company Transfer Permit)을 발급함98)

○이 경우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근로비자(Work Permit)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임

□ 현지 진출 기업 직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근무 시 4～5년 이상 근무하므

로 최소 1차례 직원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함

○근로 허가증(Work Permit)를 받을 수도 있으나 동 허가증 유효기간이 3년밖에 되

지 않으며 허가증 취득이 상당히 까다로워 대부분 다국적기업 직원 허가증을 취

득하고 있음

□ 주요 현지 진출 기업들의 판매법인의 주재원들은 2년 유효기간의 다국적 기업 직원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파견되나, 통상 근무시간이 5년이므로 현지에서 두 차례 이상 

97) 관세청 내부자료

98) 관련법령: 남아공 이민법(Immigration Act 2004  Substitution of Section 10 of Act 13 of 2002, 
관보 2004, No.26901), 관련 기관 및 담당자: Mr. Thabani, Temporary Residence Permit, 
Dept. of Home Affairs, 연락처: +27-80-060-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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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허가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함

○추가 연장 시에는 다국적기업 직원허가증(Intra-company Transfer Permit) 발급이 

불가능하고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받아야 함

○현지 사정으로 인해 허가증 유효기간 연장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1인당 

800달러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음

－규정상으로는 R1,520(200달러)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급절차가 까다

롭고 장시간 소요되어 전문브로커를 이용하여 재갱신하고 있음. 이럴 경우 4인 가

족의 기준 약 3,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 실제로 주요 진출 기업의 다국적기업 직원허가증(Intra-company Transfer Permit) 기

간이 만료되어 5년 기간의 근로허가증(Work Permit)으로 재갱신하기 위해 미화 

2,000~3,000달러 상당의 소요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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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중 근로허가증(Work Permit) 취득 관련 기본 구비서류

 － 30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건강증명서
 － 방사선(X-ray) 증명서
 － 출생증명서, 결혼신고서, 신원조회서, 백신증명서
 － 고용자의 사유 설명서: 남아공시민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 사유
 － 고용자의 사유 설명서: 5명 이상 남아공 시민 인터뷰 증거와 뽑지 못한 사유 
 － 자격증명서: 남아공 자격증 증명소에서 검증 필요
 － 신청자의 경험과 기술이 현재 고용된 일에 적합 사유 설명서
 － 남아공 노동부 규정과 부합하는 급여수준 증명서 

사업용 비자취득 관련 서류

 － 비자 신청서, 사진 1장(35mm × 45mm), 여권, 신청 수수료, 건강진단서, 방사선 검사서, 주민등
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경찰신원조회서, 공인회계사 인증 서류

 －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및 투자증빙 서류,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사업의 특성상 법적으로 특정 기관 및 단체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SARS 세법에 따른 

등록 요건 준수 확약서, 귀국보증금 예치, 황열병 예방접종서(한국에서 직접 출발하는 경우는 불
필요)

영주권 신청 서류 

 －영주권 신청서, 신청인별 사진 2장(35mm × 45mm), 여권, 신청 수수료, 건강진단서, 방사선 검사
서,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엑스선, 검사, 경찰신원조회서

 －부모 중 1명만 신청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양 부모의 동의서, 남아공에 취업 또는 학업을 계획하
는 경우 최고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기타 재정 증명 서류

자료: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 관세청 내부자료

<부록표 Ⅰ-3> 남아공 비자 취득 관련 서류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zaf.mofat.go.kr

주소 Greenpark Estates #3, 27 George Storrar Drive, Groenkloof, Pretoria

전화번호 (012)460-2508/9

팩스번호 (012)460-1158 

이메일 embsa@mofat.go.kr 

■ 영사과

전화번호 (012)346-4542

팩스번호 (012)460-1159 

■ 비상연락처(근무시간 외)

전화번호 27 (71)474-7458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KBC)

웹페이지 www.kotra.or.kr

주소
18th floor, Sandton Office Tower, Corner Rivonia Road & 5th Street, 
Sandton South Africa 

전화번호 27 (11)784-2940/1

팩스번호 27 (11)784-2940   

이메일 kotra@kotra.org.za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위원회(ITAC)

웹페이지 www.itac.org.za

주소 DTI Campus (building E) 77 Meintjies Street Sunnyside Pretoria 0002 

전화번호 (012)394 3590/0861 843 384

이메일 info@itac.org.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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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세청(SARS) 

웹페이지 www.sars.gov.za

주소 Lehae la Sars Buildings 299 Bronkhorst Street Nieuw Muckleneuk

전화번호 (012)422 4000

팩스번호 (012)422 5180

■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DTI)

웹페이지 www.dti.gov.za

주소 77 Meintjies Street, Sunnyside, Pretoria, Gauteng, 0002

전화번호 27 (12)394 9500

팩스번호 27 (12)394 9501

이메일 contactus@thedti.gov.za

■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청(SABS)

웹페이지 www.sabs.co.za

주소 30 Kipling Road Kenzington Po Box 3013

전화번호 0800-00-7112

이메일 sabs@ethics-line.com

■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웹페이지 www.sacu.int

주소 The Executive Secretary Private Bag 13285 Windhoek Namibia

전화번호 (264) 61 295 8000 

팩스번호 (264) 61 245 611

이메일 info@sacu.int



Area Legislation
Entry into 

force

Import and 
export

Board on Tariffs and Trade Act (Act No. 107) 1986

Customs and Excise Act (Act No. 912) 1964

Diamond Export Levy (Administration) Act (Act No. 14) 2007

Diamond Export Levy Act (Act No. 15) 2007

Diamonds Act (Act No. 56) 1986

Diamonds Second Amendment Act (Act No. 30) 2005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ct (Act No. 71) 2003

Value-added Tax Act (Act No. 89) 1991

Government 
procurement

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 (Act No. 5) 2000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 (Act No. 1) 1999

State Tender Act (Act No. 86) 1968

Standards and 
technical 

requirements

Abattoir Hygiene Act (Act No. 121) 1992

Accreditation for Conformity Assessment, Calibration, and Goo
d Laboratory Practice Act (Act No. 19)

2006

Agricultural Pests Act (Act No. 36) 1983

Agricultural Pests Amendment Act (Act No. 9) 1992

Agricultural Product Standards Amendment Act (No. 63) 1998 

Agricultural Products Standards Act (Act No. 119) 1990

Animal Disease Act (Act No. 35) 1984

Animal Health Act (Act No. 7) 2002

Animal Improvement Act (Act No. 62) 1998

Fertilizers, Farm Feeds, Agricultural Remedies, and Stock 
Remedies Act (Act No. 36)

1947

<부록표 Ⅲ-1> Trade Related Legislation 

부록 Ⅲ. Trade Related Legislation

1. 남아공의 무역 관련 법령 목록99)

99) Trade Related Legislation, WTO TPR SACU 2009 Annex 4 South Africa p.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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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Act No. 54) 1972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Act (Act No. 15) 1997

Hazardous Substances Act (Act No. 15) 1973

Health Act (Act No. 63) 1977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ct (Act No. 28) 1974

Liquor Act (Act No. 59) 2003

Liquor Products Amendment Act (Act No. 11) 1993

Measurement Units and Measurement Standards Act (Act No. 
18)

2006

Meat Safety Act (Act No. 40) 2000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ct (Act No. 101) 1965

Merchant Shipping Act (Act No. 57 ) 1951

National Building Regulations and Building Standards Act 
(Act No. 103)

1977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Biodiversity Act (Act No. 
10)

2004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ct No. 107) 1998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ir Quality Act (Act No. 
39)

2004

National Railway Safety Regulator (Act No. 16) 2002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Act (Act 
No. 5)

2008

National Water Act (Act No. 36) 1998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ct No. 85) 1993

Plant Breeders’ Right Act (Act No. 15) 1975

Plant Improvement Act (Act No. 53) 1976

South Afric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ct (Act No. 5) 1998

Standards Act (Act No.8) 2008

Trade Metrology Act (Act No. 77) 1973

Water Services Act (Act No. 108) 1997

Competition
Competition Act (Act No. 89) 1998

Price Control Act (Act No. 25) 1964

Agriculture

Copyright Act (Act No. 98) 1978

Copyright Amendment Act (Act No. 9) 2002

Counterfeit Goods Act (Act No. 37) 1997

Designs Act (Act No. 195) 1993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Act No. 38) 1997

Liquor Products Act (Act No. 6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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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dise Marks Act (Act No. 17) 1941

Patents Act (Act No. 57) 1978

Performers’ Protection Act (Act No. 11) 1967

Plant Breeders’ Amendment Act (Act No. 15) 1996

Plant Breeders’ Rights Act (Act No. 15) 1976

Registration of Copyright in Cinematographic Films Act (Act 
No. 62)

1977

Trade Marks Act (Act No. 194) 1993

Trade Marks Regulation (Government Notice R578) 1993

Manufacturing Manufacturing Development Act (Act No. 187) 1993

Mining

Mineral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Act (Act No. 
28)

2002

Minerals and Energy Laws Rationalization Act (Act No. 47) 1994

Telecommuni- 
cations

Telecommunications Act (Act No. 103) 1996

Financial 
services

Anti-Money Laundering Act 2001

Financial Intelligence Centre Act (Act No. 38) (anti-money 
laundering)

2001

Banks Act (Act No. 94) 1990

Financial Institutions (Protection of Funds) Act (Act No. 28) 2001

Financial Markets Control Act (Act No. 55) 1989

Financial Services Board Act (Act No. 97) 1990

Mutual Banks Act (Act No. 124) 1993

South African Reserve Bank Act (Act No. 90) 1989

Stock Exchange Control Act (Act No. 1) 1985

Unit Trusts Control Act (Act No. 54) 1981

Transport

Merchant Shipping Act (Act No. 57) 1951

South Afric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ct (Act No. 5) 1998

Aviation Act (Act No. 74) 1962

National Road Traffic Act (Act No. 93) 1996

National Railway Safety Regulator (Act No. 16) 2002

Aviation Act (Act No. 74 of 1962) 1998

National Land Transport Transition Act (Act No. 22) 2000

Tourism Tourism Act (Act No. 72) 1993

자료: Trade-related legislation, 2009, Appendix AⅡ.1 WTO TPR SACU 2009 Anne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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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Part No Description

Index Index to Schedules Nos. 1 to 6, 8 and 10

Country Codes List of Alphabetical Country Codes (ISO codes)

Schedule No. 1 Part 1:
- General Notes
- Chapters 1 - 99

Ordinary Customs Duty

Schedule No. 1 Part 2A
* Specific Excise Duties and Specific Customs Duties on Imported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Schedule No. 1 Part 2B
* Ad Valorem Excise Duties and Ad Valorem Customs Duties on 
imported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Schedule No. 1 Part 3  Environmental Levy

Schedule No. 1 Part 3A Environmental Levy on Plastic Bags

Schedule No. 1 Part 3B Environmental Levy on Electricity Generated in the Republic

Schedule No. 1 Part 3C Environmental Levy on Electric Filament Lamps

Schedule No. 1 Part 3D
Environmental Levy on Carbon Dioxide (CO² ) Emissions of 
Motor Vehicles

Schedule No. 1 Part 5A Fuel Levy

Schedule No. 1 Part 5B Road Accident Fund Levy

Schedule No. 1 Part 8 Ordinary Levy

Schedule No. 2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Duties on Imported 
Goods

Schedule No. 3 Industrial Rebates of Customs Duties

Schedule No. 4
General Rebates of Customs Duties, Fuel Levy and Environmental 
Levy

Schedule No. 5
Specific Drawbacks and Refunds of Customs Duties, Fuel Levy 
and Environmental Levy

Schedule No. 6
Refunds and Rebates of Excise Duties, Fuel Levy and 
Environmental Levy

Schedule No. 8 Licences

Schedule 10:
Agreements or Protocols or other parts or provisions thereof 
contemplated in section 4(5)

Part 1  
Agreement on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부록표 Ⅲ-2> Schedules to the Customs and Excise Act, 1964(Tariff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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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Treaty of the 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nd 
Protocols conclud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of the 
Treaty

Part 3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ir Customs 
Administrations

Part 4 

South African Custom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Botswana, the Kingdom of Lesotho, the Republic 
of Namibia,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the Kingdom of 
Swaziland

Part 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promoting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art 6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FTA States and the SACU 
States

Part 6B 

Part 6C 

Part 6D

Part 6E

자료: 남아공 조세청(S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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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1 / PART 2 / SECTION A
SECTION A

SPECIFIC EXCISE DUTIES, AND SPECIFIC CUSTOMS DUTIES ON 
IMPORTED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NOTES:

1. Any rate of specific excise duty specified in this Section in respect of any goods 

shall apply to any such goods which are manufactured in the Republic or shall 

apply to imported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2. Beer in retail packings may not be removed from one manufacturing warehouse to 

another such warehouse.

3. If duty should become payable on any beer which is in a process of manufacture, 

such duty shall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registered strength and quantity of 

the final product.

4. The goods specified in item nos. 104.30.01, 104.30.05, 104.30.09 and 104.30.13 are 

only subject to specific excise duty on imported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부록 Ⅲ. Trade Related Legislation 115



116



부록 Ⅲ. Trade Related Legislation 117



118

SCHEDULE 1 / PART 2 / SECTION B

SECTION B
AD VALOREM EXCISE DUTIES, AND AD VALOREM CUSTOMS DUTIES 

ON IMPORTED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NOTES:

1. Any rate of ad valorem excise duty specified in this Section in respect of any goods 

shall apply to any such goods which are manufactured in the Republic or shall 

apply to imported goods of the same class or kind.

2. For the purposes of items 126.02 to 126.05 the rate of excise duty on:

  (a) vehicles manufactured in the Republic shall be -

     (i) ((0,00003 x A) 0,75)% with a maximum of 25%; and

     (ii) “A” means the recommended retail price, exclusive of value-added tax, less 

20%.

  (b) Vehicles imported into the Republic shall be -

     (i) ((0,00003 x B) 0,75)% with a maximum of 25%; and

     (ii) “B” means the value for the ad valorem excise duty on imported goods as 

prescribed in section 65(8)(a) of the Act.

  (c) The result of the calculations 0,00003 x A and 0,00003 x B shall be rounded-off to 

the third decimal comma.

3. For the purposes of items 126.02 to 126.05 the following motor vehicles are deemed 

not to be excisable:

  (i) motor vehicles manufactured by enthusiasts solely from second hand parts or 

from second hand and new parts for own use, as the Commissioner may decide; 

and

  (ii) motor vehicles which are manufactured by the conversion of excisable or 

non-excisable mot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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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 the purposes of items 126.02, 126.04 and 126.05 the expression vehicle 

massshall not include the mass of any fuel or water, but shall include the mass of 

any  lubricants, spare wheel and tools which are supplied as standar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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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 2012100) 

Introduction 

1 January 2012 mark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2 version of the Harmonised 

System (HS) Nomenclature.

The amendments in HS 2012 repres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adopted by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on 26 June 2009.

As a signatory to the HS Convention, South Africa will implement the  amendments to 

the HS 2012, in terms of section 48(1)(c)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1964 (the 

Act),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2.

This is the fourth major revision of the HS since it was approved by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in 1983 and includes, on an international level, 220 sets of 

amendments.

The main sources of these amendments are - 

∙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of global concern, in particular the classification and 

coding of goods of specific importance to food security and the early warning data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 New subheadings have been created for separate identification of certain edible 

vegetable, roots and tubers, fruit and nuts, as well as cereals 

∙ New subheadings have also been created for specific chemicals controlled under the 

Rotterdam Convention and ozone-depleting substances controlled under the 

Montreal Protocol 

∙ Amendments that resulted from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patterns, such as the 

deletion of more than 40 subheadings due to the low volume in trade, separate 

identification of certain commodities in either existing or new headings, some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amendments aimed at the clarification of text to 

100) HS 2012: http://www.sars.gov.za/home.asp?pid=7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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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uniform application of the HS Nomenclature

The HS 2012 amendments and correlation table (Schedule No. 1) up to a 6-digit level 

can be viewed on the WCO website at http://www.wcoomd.org  

The following documents relate to the amendments for HS 2012:

∙ Amendment of Part 1 of Schedule No. 1

This document contains inter alia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WCO Council on 

a 6-digit level, as well as the consequential amendments on a national (8-digit) level.

Part 1 of Schedule No. 1 also contains the following:

∙ The phase-down of duties in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 

∙ The phase-down of duties in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EFTA 

∙ The phase-down of duties in terms of MIDP 

∙ Reduction in the rate of duty on paper and paperboard 

∙ Reduction in the rate of duty on aluminium products classifiable under tariff 

headings 76.06 and 76.07 

∙ Reduction in the general rate of duty on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d primary 

plastic polymers 

∙ Technical amendments including requests for the creation of additional tariff 

subheadings for statistical purposes from industry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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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ORY MEMORANDUM

The draft amendments to the Schedules to the Customs and Excise Act, 1964 (the Act), 

are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2. 

The Schedules to the Act have a new but certainly improved look as a result of 

Customs Modernis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Tariff Management System 

(TMS). One column is also being removed, namely the “Heading” column in Part 1 of 

Schedule No. 1. The subheading column is renamed to “heading/subheading”. 

The draft amendment includes the following: 

1. The implementation of HS 2012 

The World Customs Organisation (WCO), of which South Arica is a member, has 

published the amendments to the Nomenclature appended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sed System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Convention), which were accepted as a result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s recommendations of 26 June 2009. These amendments will enter into force 

on 1 January 2012. 

The Preamble to the HS Conventi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he 

HS is kept up to date in light of changes in technology or in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Article 7 of the HS Convention further states that it is for the HS Committee to 

propose such amendments to the HS Convention as may be considered desirable, 

having regard to, in particular, the needs of users. 

This is the fourth major revision of the HS since it was approved by the Council in 

1983 and implemented i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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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ndment of Part 1of Schedule No. 1 includes approximately - 

∙ Deletions: 322 

∙ Substitutions: 1495 

∙ Insertions: 642 

It should be noted that where a 6-digit subheading is amended to an active 

subheading with rates of duty or amended from an active subheading with rates to a 

heading with no rates of duty, the 6-digit subheading will be included in the 

substitutions. 

The amendment of the HS Nomenclature includes 220 sets of amendments, including, 

inter alia, the following: 

∙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of global concern, in particular the classification and 

coding of goods of specific importance to food security and the early warning data 

system of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 

∙ New subheadings have been created for separate identification of certain edible 

vegetables, roots and tubers, fruit and nuts, as well as cereals 

∙ New subheadings have also been created for specific chemicals controlled under the 

Rotterdam Convention and ozone-depleting substances controlled under the 

Montreal Protocol 

∙ Amendments that resulted from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patterns, such as the 

deletion of more than 40 subheadings due to the low volume in trade, separate 

identification of certain commodities in either existing or new headings, some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amendments aimed at the clarification of text to 

ensure uniform application of the HS Nomenclature 

In terms of Article 3 to the HS Convention, Contracting Parties will in practice be 

obliged to modify their Customs tariff and statistical nomenclature to incorpor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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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headings and subheadings. 

SARS has given effect to the WCO recommendations by incorporating the proposed 

changes in Part 1 of Schedule No. 1 to the Act. The 8-digit national level is amended 

to maintain the current duty structure and duty rate phase downs in terms of South 

Africa’s obligations with regard to trade agreements. 

2. The phase-down of duties in terms of trade agreements and requests from the 

Commission 

2.1 The phase-down of duties in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 

In terms of the EU Agreemen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00, South 

Africa has an obligation to amend the rates of duties on certain products listed in Part 

1 of Schedule No. 1 to the Act, annually on 1 January. 

The phase-down of duties in terms of the EU agreement relates to Annex III List 3, List 

4 and List 5 for industrial products, including the phase-down in terms of the 

Addendum to the EU Agreement applicable to the motor vehicle industry, and Annex 

VI List 3 for agricultural products. 

The duties on goods listed in Annex III List 3 and List 4, as well Annex VI List 3, are 

being phased down to zero and the duty free quota on wine is being removed as a 

consequence. 

2.2 The phase-down of duties in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EFTA 

In terms of the EFTA Agreement,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May 2008, South Africa 

has an obligation to amend the rates of duties on certain products listed in Part 1 of 

Schedule No. 1 to the Act, annually on 1 January. 

The phase-down of duties in terms of the EFTA agreement relates to the following: 

∙ Fish and other marine products in Annex IV, table 3 categorised as List 4; 

∙ industrial products in Annex VII, table I categorised as List 3, List 4 and Li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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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icultural products in Annex VII, table 2 categorised as List 4 and List 5; and 

∙ agricultural products in Annex I of the Agri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SACU 

States and Switzerland, table I categorised as List 3. 

2.3 The reduction of duties in terms of MIDP 

The reduction of duties in terms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ssion in 

M4/2009 dated 28 October 2009 pertaining to MIDP includes the following: 

∙ the general rates of duties on light motor vehicles are reduced to 25% and 

∙ the rates of duties on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of Chapter 98 are reduced to 

20%. 

2.4 Reduction in the rates of duties on paper and paperboard of Chapter 48 

The general rates of duties on paper and paperboard of Chapter 48 in terms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ssion in Report No. 151 dated 8 February 2006. 

The reductions of the general rates of duties for 2012 are as follows: 

(i) 4816.90.10 4802.54.90, 4802.55.90, 4802.56.90, 4802.57.90, 4802.58.90, 4802.61.90, 

4802.62.90, 4802.69.90, 4810.13.20, 4810.14.10, 4810.19.10, 4810.22.10, 4810.29.10, 

4810.31.10, 4810.32.10, 4810.39.10, 4810.92.10, 4810.99.10, 4811.10.10, 4811.41.10, 

4811.49.10, 4811.51.10, 4811.59.10, 4811.60.10 and 4811.90.10 are reduced to free 

(ii) 4811.41.90 is reduced to 6%. 

2.5 Reduction in the rates of duties on aluminium products classifiable under tariff 

headings 76.06 and 76.07 

The general rates of duties on aluminium products classifiable in tariff headings 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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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76.07 are reduced in terms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ssion in 

Report No. 270 dated 5 August 2008. 

The general rates of duty for 2012 are reduced to free for the following subheadings in 

76.06 and 76.07: 

7606.11.07, 7606.11.1.7, 7606.12.07, 7606.12.17, 7606.91.07, 7606.91.17, 7606.92.07, 

7606.92.17, 7607.11, 7607.19.90 and 7607.20.90. 

2.6 Reduction in the general rate of duty on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d 

primary plastic polymers 

The general rates of duties on certain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d primary plastic 

polymers are reduced in terms of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ssion in 

Report No. 282 dated 20 May 2009. 

The general rates of duties for 2012 are reduced to free for the following subheading: 

3402.11.10, 3402.13, 3901.10, 3901.20, 3902.10.90, 3902.30, 3904.10, and 3905.21. 

3. Technical amendments to the Schedules of the Act 

3.1 Additional tariff subheadings in Part 1 of Schedule No. 1 

3.1.1 Request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ITAC) for 

separate subheadings for the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certain green 

goods. 

Green goods are government’s commitment to the New Growth Path as a result of 

climate conditions. ITAC conducted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tariff regime for 

green goods to identify environmental goods, production possibilities, trade 

monitoring and possible tariff relief or support. 

The monitoring of the impact of green goods technologies would necessitate accurate 

statistical data and for this reason the ITAC requested SARS to create additional 8-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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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headings for certain green goods. 

The following new 8-digit subheadings are inserted: 

7019.90.20 For blades used with wind turbines

7604.10.30 For blades used with wind turbines

8412.80.10 Generators for wind turbines

8412.80.90 Other

8503.00.40 Thermocouples for the generation of electric energy from heat energy

8506.80.40 Fuel cells

8541.40.10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made up into 
panels

8541.40.20 Light emitting diodes

8541.40.90 Other

8703.90.29 Electric vehicles

8704.90.40
Electric vehicles, of a mass not exceeding 2 000 kg or a G.V.M. not 
exceeding 3 500 kg, or of a mass not exceeding 1 600 kg or a G.V.M not 
exceeding 3 500 kg per chassis fitted with a cab

3.1.2 Request from the Association of Meat Importers and Exporters (AMIE) for a 

separate subheading to identify chicken carcasses 

AMIE motivated that, statistically, the current structure of subheading 0207.12 creates 

the impression that high volumes of whole chicken are imported at very low prices 

when in fact the volumes relate to whole birds as well as stripped carcasses. 

This creates the incorrect impression that whole birds are dumped on the SACU 

market when in fact high volumes of stripped carcasses used in downstream products 

such as pet food, processed meats, etc. are imported. To rectify this anomaly and 

insure more accurate trade data to assist with anti-dumping investigations on whole 

chicken, AMIE requested the creation of an additional 8-digit subheading for carc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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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new 8-digit tariff subheading is inserted: 

0207.12.20
Carcasses (excluding necks and offal) with all cuts (e.g. thighs, wings, 
legs and breasts) removed

3.1.3 Request from Ultrafab Pty Ltd for an additional 8-digit subheading for pin 

locks incorporating a padlock locking mechanism 

F.C Dubbelman & Associates CC on behalf of Ultrafab Pty Ltd applied for the creation 

of an additional 8-digit subheading for pin locks incorporating a padlock locking 

mechanism. 

Ultrafab motivated that the scope of tariff subheading 8301.40 is wide and covers 

numerous other types of locks. It is, therefore, impossible to determine from where, in 

what quantities and at what prices these particular pin locks are imported. The effect 

i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substantiate a dumping investigation for pin locks. 

The 8-digit subheading will enable the SACU industry to monitor the origin of the 

competitive products imported. 

The following new 8-digit tariff subheading is inserted: 

8301.40.10 Pin locks incorporating a padlock locking mechanism

8301.40.90 Other

3.1.4 Request from the Southern African Clothing and Textile Workers’ Union for 

additional 8-digit subheadings to distinguish between trousers and shorts 

The Southern African Clothing and Textile Workers’ Union (SACTWU) submitted a 

request for additional 8-digit subheadings in tariff subheading 6103.4, 6104.6, 6203.4 

and 6204.6 to distinguish between trousers and shorts. 

SACTWU is of the view that the 8-digit subheadings will not only assist with the 

monitoring of imported goods but it will also assist SARS in detecting irregular 

activities such as under-invo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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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new 8-digit descriptions are inserted in tariff subheading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203.41, 6203.42, 

6203.43, 6203.49, 6204.61, 6204.62, 620.63 and 6204.69: 

Trousers

Breeches and shorts

Other

3.1.5 Request from the South African Reserve Bank for an additional 8- digit 

subheading for catalytic converters 

The South African Reserve Bank submitted a request for the creation of an additional 

8-digit subheading for catalytic converters of a kind used for emission control in motor 

vehicles. The catalytic converters are classifiable in tariff subheading 8421.39 amongst 

a wide range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with different 

unit values. 

The Reserve Bank motivated that the catalytic converter industry is a very important 

industry in South Africa and trade data for this industry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he 

current tariff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to make a sound analysis of trends and 

volumes on imports and exports of catalytic converters and an additional subheading 

would assist in providing accurate industry related information. 

The following new 8-digit subheading is inserted: 

8421.39.30 Catalytic converter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3.1.6 Provision in Chapter 99 to provide for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mported in terms of Schedule No. 4 with retrospective effect from 1 

January 2010. 

Subheadings 9999.00.10 and 9999.00.20 have been used on SARS clearing system for 

many years to accommodate the simplified declar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부록 Ⅲ. Trade Related Legislation 133

goods imported by immigrants under rebate of duty in terms of Schedule No. 4. It was 

recently established that these subheadings have no legal status as they do not form 

part of the Schedules to the Act. 

SARS would like to insert these subheadings in the legal structure of Part 1 of Schedule 

No. 1 and to accommodate the two year period provided in terms of the Act for any 

refunds or underpayments it is suggested that these provisions be implemented with 

retrospective effect from 1 January 2010. 

The following new 8-digit tariff subheadings are inserted: 

9999.00.10
Personal effects, new or used, entered in terms of rebate item 407.01 of 
Schedule No. 4

9999.00.20
Household furniture and other household effects, new or used, entered in 
terms of rebate item 407.06 of Schedule No. 4

3.2 Amendments in Part 2A of Schedule No. 1 

With the implementation of HS 2012 biodiesel is moved to new heading 38.26, 

heading 24.06 is restructured to make provision for water pipe tobacco and fuel 

preparations of subheading 2710.11 is moved to new subheading 2710.12. 

The items relating to above-mentioned products in Part 2A of Schedule No. 1 

are amended accordingly. 

3.3 Amendment of Part 2B of Schedule No. 1 

With the implementation of HS 2012, subheading 9504.50 is inserted to provide 

separately for all 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Those that are used with 

television receivers are subject to ad valorem duties in terms of Part 2B of Schedule 

No. 1 and the structure is amended accordingly. 

The new provisions that are created for electric vehicles as a result of the request 

received from ITAC are also inserted in Part 2B of Schedule No. 1 as electric vehicles 

are currently subject to ad valorem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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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mendment of Part 3A of Schedule No. 1 

This is an editorial amendment to change the language of the rates of duty in the 

Afrikaans version of this Part. The rates were reflected in English in the Afrikaans 

version. 

3.5 Amendment of Part 5A and Part 5B of Schedule No. 1 

As a consequence to the restructuring of Part 1 of Schedule No. 1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S 2012, the new subheadings for light fuel preparations and 

biodiesel are amended in the items of Part 5A and Part 5B of Schedule No. 1. 

3.6 Amendment of Schedule No. 2 

The wording in Note 2 of Schedule No. 2 is substituted to replace “Column III” with 

“the column headed Rebate Items”. 

Item 215.11 is amended due to structural changes in Part 1 of Schedule No. 1 in HS 

2012. 

3.7 Amendment of Schedule No. 3 

∙ The following rebate item in Schedule No. 3 is substituted, with retrospective effect 

from 1 January 2002. This is a consequential amendment to the change of 

subheading 4104.3 that was omitted from the HS 2002 implementation: 

308.01/3921.13/01.06 

∙ The following rebate items in Schedule No. 3 have become redundant due to the 

subheadings listed in the items becoming free of duty in terms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ITAC on aluminium and paper: 

309.01/4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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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5/48.10 

310.05/4810.39 

310.05/4811.10 

310.05/4811.51 

310.05/4811.59 

310.05/4811.90 

310.09/4811.5 

311.12/4811.5 

315.03/7606.12 

315.07/76.06 

315.07/7616.90 

315.14/76.07 

316.01/7607.19 

316.01/84.50 

∙ As a result of the restructuring of sanitary articles in HS 2012 the rebate items in 

Schedule No. 3 are being amended to reflect the correct tariff subheadings of Part 

1of Schedule No. 1. 

∙ A technical correction is made to rebate item 311.40/5408.1/01.05 that should read 

311.40/5408.10/01.06. 

3.8 Amendment of Schedule No. 4 

As a consequence to the restructuring of fish in heading 03.03, vegetable products of 

headings 07.12 and 07.13, dried Capsicum in heading 09.04, wheat in heading 10.01, 

fruit juices in heading 20.09 and light fuel preparations in heading 27.10 in HS 2012, 

the rebate items in Schedule No. 4 are amended to reflect the correct subheading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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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mendment of Schedule No. 5 

Drawback item 511.16/3823.90 has become redundant as subheading 3823.90 is free 

of duty. As a consequence the drawback item is being deleted. 

3.10 Amendment of Schedule No. 6 

∙ Editorial amendment to rebate items 620.00 and 621.00 to remove certain heading 

descriptions that were not linked to specific rebate/refund item numbers. 

∙ Rebate provision for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used in the manufacture of sparkling 

beverages is created in Part 1 of Schedule No. 6 is created as a result of a request for 

amendment received from the wine industry. 

The rebate item will prevent double taxation of the fermented beverages that a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sparkling beverages and SARS, therefore, supports this request. 

The structure for rebate item 620.10 will be amended as follows: 

620.10; 

620.10/104.17.15; 

620.10/104.17.16; 

620.10/104.17.22; and 

620.10/104.17.25. 

∙ As a consequence to the restructuring of light fuel preparations, biodiesel and water 

pipe tobacco in HS 2012, the rebate items in Schedule No. 6 applicable to these 

products are amended accordingly. 

Part 2A of Schedule No. 1 is amended to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biodiesel, tobacco, 

including water pipe tobacco and light oils and preparations as well as halogen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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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B of Schedule No. 1 is amended to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video games used 

with a television receiver and electric vehicles. 

Part 5A and Part 5B of Schedule No. 1 are amended to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light 

oils and preparations as well as biodiesel. 

Schedule No. 3 is amended to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certain parts of footwear. 

Substitute 

312.01/4104.4 

312.01/6406.90/01.06 to 03.06 

Schedule No. 3 is amended to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provisions for the 

manufacture of sanitary articles and napkins for babies as follows: 

Delete 

310.09 

311.33 

Insert 

320.12/3919.10 

320.12/3920.10 

320.12/3920.20 

320.12/5404.11 

320.12/54.07 

320.12/5603.1 

320.12/5603.9 

320.12/58.11 

320.12/5903.90 

Schedule No. 4 is amended to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certain fish species in 

heading 03.03 

Delete 

460.0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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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e

460.01/0303.1 

Schedule No. 4 is also amended to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certain edible vegetable, 

wheat, fruit juices and light oils and preparations 

Delete 

460.02/0904.20 

460.02/1001.90 

Substitute 

460.04/2009.89 

460.24/2710.12 

496.00/2710.12/01.06 and 02.06 

Insert 

460.02/0904.2 

460.02/1001.9 

460.25/0713.60 

Schedule No. 6 is amended to the reflect the transposition of tobacco, including water 

pipe tobacco and biodiesel 

Substitute 

622.07/104.35 

622.12/104.35 

622.15/104.35 

622.22/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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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1 

623.02 

623.03 

623.05 

623.06 

623.09 

623.10 

623.11 

623.12 

623.13 

623.19 

623.21 

623.23 

623.25 



Tariff heading Description Purpose of control

Schedule 1

03.02 Fish, fresh or chilled Health and environment

03.03 Fish, frozen Health and environment

03.04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fresh, chilled or frozen

Health and environment

03.05

Fish,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fish,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smoking process; fish meal fit for human 
consumption but excluding smoked salmon of 
subheading No. 0305.41 

Health and environment

03.06

Crustacean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crustaceans, in shell,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whether or 
not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Health and environment

03.07

Mollusc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live, fresh, chilled,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excluding oyster spat of subheading 
0307.10.10 

Health and environment

27.07

Oils and other products of the distillation of high 
temperature coal tar; similar products in which 
the mass of the aromatic constituents exceeds that 
of the  non-aromatic constituents

Strategic reasons

27.08
Pitch and pitch coke, obtained from coal tar or 
from other mineral tars

Strategic reasons

<부록표 Ⅳ-1> 수입 규제 품목 및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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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Strategic reasons

27.10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excluding crude);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by mass 70%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waste oils

Strategic reasons

27.11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but excluding butanes of subheadings Nos. 
2711.13.10 and 
2711.29.10

Strategic reasons

27.12

Petroleum jelly; paraffin wax; microcrystalline 
petroleum wax, slack wax, ozokerite, lignite wax, 
peat wax, other mineral waxes, and similar 
products obtained by synthesis or by other 
processes, whether or not coloured but excluding 
petroleum jelly of subheading No. 2712.10

Strategic reasons

27.13

Petroleum coke, petroleum bitumen and o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but excluding 
petroleum coke of subheadings Nos. 2713.11 and 
2713.12

Strategic reasons

27.14
Bitumen and asphalt, natural; bituminous or oil 
shale and tar sands; 
as phaltites and asphaltic rocks

Strategic reasons

27.15

Bituminous mixtures baud on natural asphalt, on 
natural bitumen, on petroleum bitumen, on 
mineral tar or on mineral tar pitch 
(e.g. bituminous mastics and cut-backs)

Strategic reasons

28.44

Radioactive chemical elements and radioactive 
isotopes (including the fissile or fertile chemical 
elements and isotopes), and their compounds; 
mixtures and residues containing these products

Health and environment 

28.45
Isotopes, compounds, inorganic or organic, of 
such isotop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Health and environment

40.03
Reclaimed rubber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

Environment

40.04
Waste, patinas, and scrap of rubber (excluding 
hard rubber), and powders and granules obtained 
therefro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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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excluding 
heading Nos. 4011.90, 4011.40, and 4011.50)

Technical specification

40.12
Retreated or used pneumatic tyres of rubber, 
solid or cushion tyres, tyre treads and tyre flaps, 
of rubber

Health and environment 

63.09 Worn clothing and other worn articles Health and environment

71.08
Gold(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Environment 
(Basel Convention)

81.05
Cobalt mattes and other intermediate products of 
cobalt metallurgy, cobalt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Environment
(Basel Convention)

81.07
Cadm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Environment
(Basel Convention)

81.10
Antimony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Environment
(Basel Convention)

81.11
Manganese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Environment
(Basel Convention)

81.12

Beryllium chromium, germanium, vanadium, 
gallium, hafnium, indium, niobium (columbium), 
rhenium and thallium, and articles of these 
metals, including waste and scrap

Environment
(Basel Convention)

93.02 Revolvers and pistols Safety and security

93.03

Other firearms and similar devices which operate 
by the firing of an explosive charge (for example, 
sporting shotguns and rifles, muzzle-loading 
firearms; very pistols and other devices designed 
to project only signal flares, pistols and revolvers 
for firing blank ammunition, captive-bolt humane 
killers, and line-throwing guns) 

Safety and security

93.04
Other arms (for example, spring, air or gas guns 
and pistols, and truncheons)

Safety and security

93.05
Parts and accessories of articles of headings Nos. 
93.01 to 93.04

Safety and security

93.06

Bombs, grenades, torpedoes mines, missiles and 
similar munitions of war and parts thereof, 
cartridges and other ammunition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t and cartridge wads 
projectiles

Safet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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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4.30 Other machines of games of skill or chance
Technical specification/
social reasons

Schedule 2

Ex. 2903.19.10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form) Montreal Protocol

2903.30.10 Bromomethane (methyl bromide) Montreal Protocol

2903.41 Trichlorofluoromethane (CFC 11) Montreal Protocol

2903.42 Dichlorodifluoromethane (CFC12) Montreal Protocol

2903.43 Trichlorotrifluoroethanes (CFC 113) Montreal Protocol

2903.44 Dichlorotetrafluoroethanes (CFC114) Montreal Protocol

2903.45.10 Pentachlorofluoroethane Montreal Protocol

2903.45.15 Tetrachlorodifluoraethanes Montreal Protocol

2903.45.20 Heptachlorofluoropropanes Montreal Protocol

2903.45.25 Hexachlorodifluoropropanes Montreal Protocol

2903.45.30 Pentachlorotrifluoropropanes Montreal Protocol

2903.45.35 Tetrachlorotetrafluoropropanes Montreal Protocol

2903.45.40 Trichloropentafluoropropanes Montreal Protocol

2903.45.45 Dichlorohexafluoropropanes Montreal Protocol

2903.45.50 Chloroheptafluoropropanes Montreal Protocol

2903.45.90
Other derivatives per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chlorine; other

Montreal Protocol

2903.49.01 Chlorodifluoromethane (CFC 22) Montreal Protocol

2903.49.03 Dichlorotrifluoroethanes Montreal Protocol

2903.49.05 Chlorotetrafluoroethanes Montreal Protocol

2903.49.07 Dichlorofluoroethanes Montreal Protocol

2903.49.09 Dichlorodifluoroethanes Montreal Protocol

2903.49.11 Dichloropentafluoropropanes Montreal Protocol

2903.49.19
Other deri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chlorine

Montreal Protocol

2903.49.20
Deri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bromine

Montreal Protocol

2903.49.90 Other Montreal Protocol

2903.46 Bromochlorodifluoromethane (Halon 1211), Montreal Protocol



144

bromotrifluoromethane (Halon 1301), and 
dibromotetrafluoroethanes  (Halon 2402)

3824.71
Mixtures containing acyclic hydro-carbons 
per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chlorine

Montreal Protocol

3824.79 Other Montreal Protocol

Schedule 3

2806.10 Hydrochloric acid 1988 UN Convention

2807.00 Sulphuric acid 1988 UN Convention

2903.41 Potassium permanganate 1988 UN Convention

2903.42 Toluene 1988 UN Convention

2903.43 Diethyl ether 1988 UN Convention

2903.44 Acetone 1988 UN Convention

2914.12 Methyl ethyl ketone 1988 UN Convention

2914.31 1-Phenyl-2-propanone 1988 UN Convention

2915.24 Acetic anhydride 1988 UN Convention

2916.34 Phenylacetic acid 1988 UN Convention

2922.43 Antralinic acid 1988 UN Convention

2924.22 N-acetylanthranillic acid 1988 UN Convention

2932.91 Isosafrole 1988 UN Convention

2932.92 3,4 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1988 UN Convention

2932.93 Piperonal 1988 UN Convention

2932.94 Safrole 1988 UN Convention

2933.32 Piperidine 1988 UN Convention

2939.41 Ephedrine 1988 UN Convention

2939.42 Pseudoepherine 1988 UN Convention

2939.49 Norephedrine 1988 UN Convention

2939.61 Ergometrine 1988 UN Convention

2939.62 Ergotamine 1988 UN Convention

2939.63 Lysergic acid 1988 UN Convention

자료: 1988 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Government Gazette No. 31926, 27February2009;  a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uth African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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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 
heading

Description
Controlling 
authorities

Schedule 1

1209.99.10 Wattle seeda W

2530.90
Lithium ore; sugulite (also known as lavulite or lazulite),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M

2607.00 Lead ores and concentrates I

2611.00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I

26.13 Molybdenum ores and concentrates I

2615.90 Tantalum ores and concentrates I

2710.11.02 Petrol M

2710.11.01 Aviation spirit M

2710.11.09 Power kerosene M

2710.11.15
2710.11.26

Illuminating kerosene M

2710.11.30
Distillate fuel for use In compression 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diesel or semi-diesel);and residual 
fuel oils 

M

2711.13 Butanes M

3002.90.90 Human blood and preparations there of H

4403.99
Sawn logs of yellowwood(Podocarpus Falcatus, Podocarpus 
Henkelii, Podocarpus Latifolius), stinkwood (Ocotea Bullata), 
and blackwood (Acacia Melanoxylon)

W

4407.99
Sawn yellowwood (Podocarpus Falcatus, Podocarpus Henkelii, 
Podocarpus Latifolius), stinkwood (Ocotea Bullata), and 
blackwood(Acacia Melanoxylon)

W

47.07 Recovered (waste and scrap) of paper or paperboard I

7103.10

“Tigers’ eye”, including its related varieties and any article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tiger’s eye or its related varieties, 
but excluding properly finished, and finally and completely 
polished cabochons, beads, eggs, spheres, tumbled stones, and 
carvings cut therefrom or otherwise processed or tumbledb

M

7103.10
Sugulite (also known as lavulite or lazulite), unworked or 
simply sawn or roughly shaped

M

72.04
Ferrous waste and scrap; remelting scrap ingots of iron or 
steel

I

<부록표 Ⅳ-2> 수출 규제 품목 및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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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12
7403.13
7403.19

Refined copper: wire bars; billets;  and other than cathodes 
and sections of cathodes

I

7403.21 Copper-zinc base alloys (brass) I

7403.22 Copper-tin base alloys (bronze) I

7403.23
Copper-nickel base alloys (cupro-nickel) or copper-nickel-zinc 
base alloys
(nickel silver)

I

7404.00 Copper waste and scrap I

7503.00 Nickel waste and scrap I

7602.00 Aluminum waste and scrap I

7801.10 Lead ingots I

7802.00 Lead waste and scrap E

78.04
Lead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and lead powders and 
flakes 

I

7805.00
Lead tubes, pipes, and tube or pipe fittings (e.g. couplings, 
elbows, and sleeves)

I

7806.00 Other articles of lead I

7902.00 Zinc waste and scrap I

8002.00 Tin waste and scrap I

81.01
Tungsten (Wolfra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I

81.02 Molybden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I

81.03 Tantal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I

8104.20 Magnesium waste and scrap I

81.07 Cadmi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E

8110.00 Antimony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E

8111.00 Manganese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scrap E

81.12

Beryllium, chromium, germanium, vanadium, gallium, hafnium, 
indium, niobium (columbium), and articles of these metals, 
including waste and scrap (but excluding Rhenium and 
Thallium)

E

87.02
87.03
87.04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
he transport of persons and goods, but excluding vehicles exp
orted by diplomatic and foreign representatives and new vehic
les exported by local manufacturers or their
appointed agents (excluding sub-headings No. 8702.10.10, 
8703.10.10, 8703.21.23, 8703.21.60, 8703.21.70, 8703.31.80, 8704.10, 
8704.21.10, 8704.21.40, 8704.22.10, 8704.22.20, 8704.23.10, 8704.23.20, 
8704.31.30, 8704.31.50, 8704.32.10, 8704.90.05, and 8704.90.3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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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 

2903.19.10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form) E

2903.39 Bromomethane (methyl bromide) E

2903.41 Trichlorofluoromethane (CFC 11) E

2903.42 Dichlorodifluoromethane (CFC 12) E

2903.43 Trichlorotrifluoroethanes (CFC 113) E

2903.44 Dichlorotetrafluoroethanes (CFC 114) E

2903.45.05 Chlorotrifluoromethane E

2903.45.10 Pentachlorofluoroethane E

2903.49.01 Chlorodifluoromethane E

2903.49.03 Dichlorotrifluoethanes E

2903.49.05 Chlorotetrafluoroethanes E

2903.49.07 Dichlorofluoroethanes E

2903.49.09 Dichlorodifluoroethanes E

2903.49.11 Dichloropentafluoropropanes E

2903.49.19
Other deri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chlorine

E

2903.49.20
Deri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halogenated only 
with fluorine and bromine

E

2903.49.90 Other E

3808.91.10
Containing bromomethane (methyl bromite) or 
bromochloromethane

E

3808.92.30
3808.93.81
3808.94.85
3808.99.10

Other, containing bromomethane (methyl bromite) or 
bromochlorometane

E

3813.00.17
Other, containing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chloromethane or dibromotetrafluoroethane

E

3813.00.19
Other, containing methane, ethane or propane 
hydrobromofluorocarbons (HBFCs)

E

3813.00.21
Other, containing methane, ethane or propane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E

3813.00.23 Other, containing bromochloromethane E

3814.00.10
Containing methane, ethane or propane  chlorofluorocarbons 
(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HCFCs

E

3814.00.20
Containing methane, ethane or propane HCFCs but not 
containing CFCs 

E

3814.00.30
Containing carbon tetrachloride, bromochloromethane or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for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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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71
Containing 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HCFCs, 
perfluorocarbons(PFCs) or hydrofluorocarbons(HFCs)

E

3824.72
Containing bromochlorodifluoromethane, 
bromotrifluoromethane or dibromotetrafluoroethane

E

3824.73 Containing HBFCs E

3824.74
Containing HCFCs, whether or not containing PFCs or HFCs 
but not containing CFCs

E

3824.75 Containing carbon tetrachloride E

3824.76 Containing 1,1,1-trichloroethane (methyl chloroform) E

3824.77
Containing bromomethane (methyl bromide) or 
bromochloromethane

E

3824.78 Containing PFCs or HFCs, but not containing CFCs or HCFCs E

3824.79 Other E

 Schedule 3c,d  

2806.10 Hydrochloric acid P

2807.00 Sulphuric acid P

2841.61 Potassium permanganate P

2902.30 Toluene P

2909.11 Diethyl ether P

2914.11 Acetone P

2914.12 Methyl ethyl ketone P

2914.31 1-Phenyl-2-propanone P

2915.24 Acetic anhydride P

2916.34 Phenylacetic acid P

2922.43 Anthranilic acid P

2924.23 N-acetylanthranilic acid P

2932.91 Isosafrole P

2932.92 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P

2932.93 Piperonal P

2932.94 Safrole P

2933.32 Piperidine P

2939.41 Ephedrine P

2939.42 Pseudoephedrine P

2939.49 Nerophedrene P

2939.61 Ergometrine P

2939.62 Ergotamine P

2939.63 Lysergic acid P

a Acacia mearnsii De Willd, formerly known as Acacia molliss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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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commonly known as Black Wattle); acacia decurrens
(Wendl. Willd) (commonly know as Green Wattle); acacia pycnantha Benth;  
and acacia syanophylla Lindl.

b

Definitions: (1) cabochon shall mean a stone of which the top forms: (a) a 
symmetrically curved convex or concave surface;  or (b) flat surface, provided 
the stone is either round or oval or crescent, heart, cross or tear shaped; the 
base may be convex, concave or flat; (2) bead shall mean a stone of any 
shape of a mass not exceeding 50 gr which has been drilled in such a way 
that it can be strung in a necklace; (3) egg shall mean a symmetrically 
egg-shaped stone; (4) sphere shall mean a symmetrically sphere-shaped 
stone;(5) tumbled stone shall mean an uncut, unsawn stone of irregular shape 
of a mass not exceeding 50 gr which has been properly tumbled to such an 
extent that it has a pebble-like appearance; (6) carving shall mean a 
cabochon, bead, egg, sphere or tumbled stone as defined in these regulations 
which has been artistically carved or sculptured;  and (7) polish shall mean 
the process commonly accepted in the lapidary trade whereby fine abrasives 
and polishing powders are used to smooth a stone to a perfect mirror-like 
appearance without applying any lacquer or varnish.

c
1988 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d
The salt and optical isomers of all substances included in this table, where 
the existence of such salts is possible, with the exception of the salts of 
hydrochloric acid and sulphuric acid.

Note: I: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M: Department of Minerals and Energy.

H: Department of Health.

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and Tourism.

W: Department of Water Affairs and Forestry.

P: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자료: Government Gazette No.31145, 20 June 2008, WTO TPR SACU 2009 Anne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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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overnment Notice No.)
Product or 

activity 

Regulations related to powers and duties of inspectors/analysts: final 
(R.328/2007)

Inspectors 
duties 

Regulations relating to food-grade salt (R.184/2007) Salt

Regulations relating to all bottled waters (R.718/2006) Bottled waters

Regulations relating to objects intended for children in foodstuffs 
(R.28196/2005)

Objects

Regulations relating to marine biotoxins (R.491/2005) Marine toxins

Regulations governing tolerance for fungus-produced toxins in foodstuffs 
(R.1145/2004)

Mycotoxins

Regulation relating to maximum levels for metals in foodstuffs (R.500/2004) Metals

Regulations governing the labelling of foodstuffs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 (R.25/2004)

GMO labelling

Regulations relating to the prohibition of the sale of comfrey, foodstuffs 
containing comfrey, and jelly confectionery containing konjac 
(R.1408/2003)

Comfrey foo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HACCP) system (R.908/2003)

HACCP

Regulations regarding processed foodstuffs(R.723/2003)
Processed 
foods

Regulations relating to the fortification of certain foodstuffs (fortification 
mix suppliers) (R.504/2003) 

Fortification

Regulations governing the tolerances for certain seeds in certain agricultural 
products (R.1225/2002)

Toxic seeds 

Regulations governing certain solvents in foodstuffs (R.911/2001) Solvents

Regulation relating to perishable foodstuffs: definition and declaration of 
certain perishable foodstuffs (R.952/1999)

Perishable 
foodstuffs

General hygiene requirements for food premises and the transport of food 
(R.918/1999), as corrected by R.723/2002 and amended by R.1125/2003

Hygiene/transp
ort

Regulations relating to milk and dairy products (R.1555/1997) Milk/dairy

Regulation governing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foodstuffs and related 
matters (R.692/1997)

Micro-biological 
standard food

Regulation relating to edible fats and oils (R.1316/1996) Edible fats/oils

Regulation relating to food colorants (R.1008/1996) Colorants

<부록표 Ⅳ-3> Technical Regulations on Foodstuffs

3. 기타 수출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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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governing the maximum limits for pesticide residue that may 
be present in foodstuffs (R.246/1994), as amended by R.1047/2006

Maximum 
residue limits 
(MRLs) for 
pesticid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R.2034/1993)
Labelling/advert
ising

Regulation governing the maximum limits for veterinary medicine and 
stock remedy residues that may be present in foodstuffs (R.1809/1992)

MRLs for vet 
medicines

Regulation relating to the use of sweeteners in foodstuffs (R.3128/1991) Sweeteners

Regulations prohibiting guar gum as a foodstuff (R.2554/1991) Guar gum

Regulations governing the composition and labelling of raw boerewors, 
raw species sausage, and raw mixed-species sausage (R.2718/1990)

Meat

Regulation: mineral hydrocarbons in foodstuffs (R.230/1977) Hydrocarbons

Regulations: restriction on the sale of food additives containing nitrite 
and/or nitrate and other substances (R.219/1975)

Nitrite/nitrate 
additives 

Regulation: marine food (R.2064/1973) Marine food

Regulations relating to food and water vessels (Act No. 36 of 1919) 
(R.1575/1971)

Food/water 
vessels

General regulations promulgated in terms of the Public Health Act, 1919 
(Transportation of Meat) (180 of 1967)

Transport of 
meat

Regulations (R.575/1930)  

Edible gelatine Gelatine

Unwholesome or poisonous substances in food Packaging

Ice-cream and ice-cream products Ingredients

Meat and fish, and their preparations: edible fats and edible oils Meat/fish

Tea Tea

Coffee, coffee mixtures, and preparations of coffee Coffee

Chicory Chicory

Cocoa and chocolate 
Cocoa and 
chocolate

Sugar, confectionary, dextrose, and icing sugar Sugar

Note: Enforcing bodies are provinces for imports and municipalities for local production. 
자료: WTO TPR SACU 2009 Annex 4 South Africa p304 
      Department of Health online information, “Food legislation” Viewed at:  

http://www.doh.gov.za/department/foodcontrol/legis.html[9March2009];a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uth African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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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Applies on

Animal Products

Dairy products Domestic sale and export

Eggs Domestic sale and export

Imitation dairy products Domestic sale and export

Meat Domestic sale and exportb

Mohair Domestic sale and export

Poultry meat Domestic sale and export

Processed Products  

Apricot and peach kernels Export

Canned fruit Domestic sale and export

Canned mushrooms Domestic sale and export

Canned pasta Domestic sale and export

Canned vegetables Domestic sale and export

Dehydrated vegetables Domestic sale and export

Dried fruit Domestic sale and export

Fat spreads Domestic sale and export

Frozen fruit and vegetables Domestic sale and export

Fruit juices and drinks Domestic sale and export

Honey Domestic sale and export

Honey bush and green honey bush Export

Jam, jelly, and marmalade Domestic sale   and export

Mayonnaise and salad dressing Domestic sale   and export

Organically produced products Domestic   sale  and export

Rooibos tea Domestic salecandexport

Vinegar Domestic sale and export

Deciduous Fruit  

Apples Domestic sale and export

Apricots Export

Cherries Export

자료: WTO TPR SACU 2009 Annex 4 South Africa p308

<부록표 Ⅳ-4> Standards on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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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regulation Product or activity Responsible directorate
Agricultural Pests Act, 1983 (Act 
No. 36 of 1983)a

Development and issuance of 
phytosanitary regulations

Directorate Plant Health

 
Pest risk assessment(PRA) and import 
permits

Directorate Plant Health

 
Surveillance (early warning systems for 
quarantine pests)

Directorate Plant Health

 
Pest-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prevalence: 
maintenance and surveillance

Directorate Plant Health

 Diagnostic services (plant pests) Directorate Plant Health

 
Quarantine services (plants and plant 
propagation material)

Directorate Plant Health

 
Phytosanitary awareness and 
information exchange

Directorate Plant Health

 
Phytosanitary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ervices

Directorate Agricultural 
Product Inspection Services

 
Disinfestation or disinfection of 
consignments

Directorate Agricultural 
Product Inspection Services

 Migratory pests (e.g. locusts)
Directorate Land Use and 
Soil Management

Government Notice R.1013 of 
26 May 1989, last amended by 
R.1058 of 27 October 2006

Importation of controlled goods 
without a permit 

Directorate Plant Health

Government Notice R.110 of 27 
January 1984 with amendments, 
last amended 
by R.258 of 13 March 2009

Control measures relating to 
maintenance of pest-free areas and 
areas of low pest prevalence to control 
the national spread of pests and 
diseases associated with plants, plant 
products and other regulated articles.

Directorate Plant Health

Government Notice R.1902 of 
12 September 1986, amended 
by R.1780 of 21 August 1987

Control measures relating to cotton Directorate Plant Health

Government Notice R.458 of 12 
May 2000
Government Notice R.1674of 
December1998

Control measures relating to honey 
bees (movement of honey bees to and 
from Robben Island)
Controlmeasuresrelatingtohoneybees

Directorate Plant Health

Directorate Plant Health

Government Notice R.111 of 27 
January 1984 with amendments, 
last amended by 
R.257of13March 2009

Regulations on imports of plants and 
plant products, and applicable tariffs

Directorate Plant Health

a: The Act provides measures to prevent and control imports of plant pests, and for their national 
control. It covers plants, plant products, and their pathogens, and includes biological control 
agents, insects, other organisms imported for research purposes, growth media, honey, beeswax, 
used apiary equipment, and exotic animals as well as migratory pests such as locusts.

자료: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uth African authorities.

<부록표 Ⅳ-5> Phytosanitar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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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Fertilizers, Farm Feeds, Agricultural 

Remedies, and Stock Remedies Act (Act 
No. 36 of 1947)

Agricultural remedies, stock remedies, farm 
feeds, and fertilizers

 Agricultural Product Standards Act(Act No. 
119 of 1990)
Meat Safety Act(Act No.40 of 2000)
Liquor Products Act(ActNo.60 of 1989)

Fruit, vegetables, flowers, red meat, and 
poultry, dairy products, grains,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organically produced products, 
fresh (raw) meat
Wines, spirits, brandies, whiskies, 
sacrementalliquor, sparklingwines, 
fortifiedwines, creamliquor, andcertaincider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ct (Act 
No. 15 of 1997) 

GM agricultural crops, plants, and animals

 Agricultural Pests Act, 1983 (Act No. 36 of 
1983)

Fruit and vegetables, plants, pathogens, insects, 
exotic animals (as defined in the Act), growth 
mediums, infectious items, honey, beeswax and 
used apiary equipment, and vegetative materials 
of all fruits and ornamental plants

 Plant Animal Improvement Act (Act No. 53 
of 1976)
Plant Breeders’ Rights Act (Act No.15 of 
1976)
Animal Diseases Act, 1984 (Act No.35 of 
1984)

Plant animal genetic material
Any animal, animal product(including meat), 
parasite, contaminated or infectious thing

Health 
 Health Act (Act No. 63 of 1977)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Act No. 54of1972)

Foodstuffs, food labels, food premises, food 
irradiation, food biotechnology and toxicology,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and safety of 
street foods

 Hazardous Substances Act (Act No. 15 of 
1973)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Act (Act 
No.28 of 1974)

Ionising radiation products and non-ionising 
radiation products (e.g. certain electronic 
products,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o 
nuclides)
Medical devices(active electro-magneticand 
passive), hazardous, andradio-activesubstances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Control 
Act (Act No. 101 of 1965)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Food, water, and hazardousby-products

Labou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ct 

No. 85 of 1993)
Products at workplace (e.g. driven machinery, 
general machinery, electrical, vessels under pres
sure, and chemical substances)
Explosives and major hazard installationsand co
nstruction work

<부록표 Ⅳ-6> Technic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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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Affairs and Forestry 
 National Water Act (Act No. 36 of 1998)

Water Services Act(Act No.108 of 1997)
Water

Environmental Affairs and Tourism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ct No. 107 of 1998)
Plastic bags, waste-tyres, and asbestos 
products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ir 
Quality Act (Act No. 39 of 2004)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Source emission standards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rotected Areas (Act No. 57 of 2003 as 
amended)

Management of national protected areas
Restricts activities that can be conducted in 
protected areas such as mining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Biodiversity Act (Act No. 10 of 2004)

Ensures equitable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to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trade and use of threatened and 
protected species, access and benefit sharing 
Draft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 in wild 
fauna and flora cover the import and export of 
alien species

Transport 
 Merchant Shipping Act (Act No. 57 of 

1951)
South African Maritime Safety Authority 
Act(Act No.5 of 1998)

Sea-going vessels, small craft, leisure craft, 
navigational aids, buoys for use at sea, 
breakwater obstacles, maritime safety 
equipment, safety vests, vessel/personal 
position distress signalling units, radio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vessel traffic 
systems

 Aviation Act(Act No. 74 of 1962) Aircraft and avionics equipment
Dangerous goods packaging, packaged goods 
vehicles, tankers, etc.

 National Road Traffic Act (Act No. 93 of 
1996)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aspects of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roads

 National Railway Safety Regulator (Act No. 
16 of 2002)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rail

Trade and Industry 
 Standards Act (Act No. 29 of 1993) Automotive products, foo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personal protective 
items

 Trade Metrology Act (Act No. 77 of 1973) Measuring instruments, and marking of 
packaging with prescribed mass and 
volume

 National Building Regulations and Building 
Standards Act (Act No. 103 of 1977)

Building and building products

 Gambling Act (Act No. 7 of 2004) Gaming equipment
 Liquor Act (Act No. 59 of 2003) Liquor products

자료: WTO TPR SACU 2009 Annex4 South Africa p304



번호 내용

DA70* Application to make Provisional Payment

DA185* Application form: Registration/Licensing of Customs and Excise Clients

DA90
Application form for refund in respect of Excise Duty and Fuel levy on motor 
fuel used by diplomatic and other foreign representatives

DA490* Bill of Entry Departmental form

DA650 Application for Deferment

DA652 Certificate Of Approval To Partake In The Deferment Scheme

CB05 Customs Bond Deferment

DA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n the Manifest Acquittal System.pdf 

DA8.01 Carriers

DA8.02 Master cargo carriers and cargo carriers

DA8.03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d wharf operators

DA8.04 Licensed container depot operators

DA8A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n the Manifest Acquittal System

DA8A.01 Carriers

DA8A.02 Master cargo carriers and cargo carriers

DA8A.03 Transit shed operators

DA8A.04 Degrouping depot operators

DA185.D Nomination of Registered Agent

DA185.4A13 Registration Client Type 4A13 – Registered Agent

DA185.C Annexure Security Particulars

DA185.4B6* Remover of Goods in Bond

DA185.4A1* Registration Client Type 4A1- Importer

DA185.4A2* Registration Client Type 4A2 - Exporter

DA49A.02 Application for approved exporter status

DA 188* Certificate of Approval of Means of Transport

DA 67* Slip for Payment of Revenue to Customs and Excise

DA185.4A12 Registration client type 4A12 – Electricity Producer

DA650 Application for Deferment

DA185.4B2 Licensing client type 4B2 – Manufacturing Warehouse

DA 186* Application for Customs and Excise Accredited Client Status

DA 187* Customs Road Freight Manifest

DA185.4B7 Distributor of Fuel

부록 Ⅴ. 수출입통관 서류

<부록표 Ⅴ-1> 남아공 수출입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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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185.4B8 Special Ad Valorem Manufacturing Warehouse

DA185.4B9* Storage Warehouse

DA185.4B10* Manufacturing Warehouse

DA185.4A3* Registration Client Type 4A3 - Rebate User (Schedules 3, 4 and 6)

DA185.4A4* Registration Client Type 4A4 - Manufacturer

DA185.4A5 Special Manufacturing Warehouse MIDP

DA185.4A6* Registration Type 4A6 - Electronic Communication with SARS

DA185.4A7 Registration Client Type 4A7 - Producer

DA185.4A8
Client Type 4A8 – Commercial Manufacture of Bio Diesel (Section 37B and Rule 
37B 02(b))

DA185.4A9 Non-commercial manufacturer of biodiesel (Section 37B and Rule 37B.02(a))

DA185.4A10*
Registration Client Type 4A10 - Manufacturer ito of Drawback Items 501.00 to 
521.00

DA185.4A11*
Industrial Development Zone Operator and or designation of a Customs 
Controlled Area

DA185.4B1* Licensing Client Type 4B1 - Special Manufacturing Warehouse

DA185.4B3* Licensing Client Type 4B3 - Storage Warehouse

DA185.4B4* Licensing Client Type 4B4 - Special Storage Warehouse

DA185.4B5* Licensing Client Type 4B5 - Clearing Agent

7263_DA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n the Manifest Acquittal System (MAS)

5776_NewSAD
614

SAD Voucher of Correction: South African Products (ex warehouse or fuel levy 
goods ex duty paid stocks) 614

DA37A(1) Officers’ Report relating to Analysis of Fuel Sample

DA37A(2)
Officers’ Report relating to a Vehicle or Mobile Apparatus or Tanker or Tank 
Trailer

DA37A(3) Officers’ Report relating to Premises

DA37A(4) Report of a Designated Person relating to the Analysis of a Fuel Sample

5782_DA
199_01

Diesel Rebate Application Application for a Rebate for Diesel used on 
Fishing/Coastal Vessels

DA199 01 Calculation of “The Value in Terms of Note 29” to Rebate Item 317.04

DA199 02 
The Duty Free Allowance originally allocated to Motor Vehicles at the Time of 
Production exported this Quarter

DA199 03 
Calculation of the Duty Free Allowance to be utilized for this Quarter and the 
Excess Duty Free Allowance to be carried forward as an Opening Balance to the 
next Quarter

DA199 04 
Calculation of the Duty Free Allowance in terms of Note 11(i) to Rebate Item 
317.04 in respect of Motor Vehicles produced this Quarter (less Vehicles 
exported)

DA199 05
Calculation of the Duty Free Allowance in terms of Note 11(ii) to Rebate Item 
317.04 in respect of specified of a value for Duty Free Allowance purposes of 
less than R40000.00 Vehicles produced this Quarter (less Vehicles exported)

DA199 06 The value of Import Rebate Credit Certificates utilised this Quarter

DA199 10 Calculation of the Value in Terms of Note 27(i) to Rebate Item 317.04

DA199 11 The Value for Customs Duty purposes of Imported Origin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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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entered for warehousing under Chapter 98 of Schedule No.1 for 
this Quarter

DA199 12

The Value for Customs Duty purposes of complete Consignments of Imported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entered for warehousing under Chapter 98 of 
Schedule No.1. not Un-boxed as per specific Bills of Entry at the end of this 
Quarter

DA199 13 

The Value for Customs Duty purposes of Imported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entered for warehousing under Chapter 98 of Schedule No.1. used 
in the Manufacture of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and supplied to other 
Registrants this Quarter

DA199 14
The Value for Customs Duty purposes of Imported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entered for warehousing under Chapter 98 of Schedule No.1. used 
in the Manufacture of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exported this Quarter

DA199 15 
The Value for Customs Duty purposes of Imported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entered for warehousing under Chapter 98 of Schedule No.1 
returned to the Overseas Suppliers this Quarter

DA199 16
The Value for Customs Duty purposes of Imported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entered for warehousing under Chapter 98 of Schedule No.1 
transferred to Parts and Accessories this Quarter

DA199 17
The Value for Customs Duty purposes of Imported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entered for warehousing under Chapter 98 of Schedule No.1 used 
in the Manufacture of Specified Motor vehicles exported this Quarter

DA199 20
The Foreign Currency Usage of Original Equipment Components received by a 
Registrant from any Person in the Common Customs Area the previous Quarter

DA199 30
Calculation of the Accumulative “Value in Terms of Note 29” in terms of Rebate 
Item 317.04(In terms of Notes 2 (ii) and 3 (i) (b) to Rebate Item 317.04 only)

DA199 65 
Schedule of Over Declarations on Previous Accounts - Amendments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in terms of Note 2 (vi) to Rebate Item 317.04

DA199 70 
Schedule of Under Declarations on Previous Accounts - Amendments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in terms of Note 2 (vi) to Rebate Item 317.04

DA199 A Customs Account for Registrants for the Purposes of Rebate Item 317.04

DA199 B 
Amended Customs Account for Registrants for the Purposes of Note 2 (vi) to 
Rebate Item 317.04

SAD 551 DA becomes SAD Continuation Sheet (export) 551

SAD 601 DA becomes SAD Continuation Sheet (ex warehouse) imported goods 601

SAD 611
DA becomes SAD Continuation Sheet (ex warehouse or fuel levy goods ex duty 
paid stocks) 611

SAD 500* Goods Declaration

SAD 501 Goods Declaration Continuation sheet

SAD 502* Transit Control (cross border movements)

SAD 503 
Voucher of Correction for use to amend cross border movements (BLNS only) 남
아프리카관세동맹(SACU) 가입국에만 적용되는 문서

SAD 505* Bond Control (internal bonded movements)

SAD 507 Form to reflect any additional information in cases where the space provid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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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D 500 is not sufficient

DA504 DA becomes SAD Voucher of Correction (Direct) 504

DA514 DA becomes SAD Voucher of Correction: Transfer of Liability 514

DA554 DA becomes SAD Voucher of Correction: Export 554

DA 604 DA becomes SAD Voucher of Correction: ex warehouse (imported goods) 604

DA 506 DA becomes SAD Continuation Sheet (direct) 506

DA 73 Application for Special Extra Attendance

DA 501* Bill of Entry - replaced with SAD 501

DA 302 Baggage Warrant

DA 304 A
Motor Vehicle Declaration by a Natural Person on Permanent Change of 
Residence to the Republic

DA1* Report inwards/outwards for ships

DA 1A Cargo Declaration (in respect of fish imported from foreign trawlers)

DA 2* Report inwards/outwards for aircraft

DA 3* Certificate of clearance for ships for a destinaton outside the Republic

DA 4* Transire - For a destination in the Republic(연안운송 서류)

DA 6
Report Inwards iro Goods, Not Entered for Home Consumption, Carried 
Coastwise

DA 31
Bill of Entry - for coastwise removal or removal through contiguous territories of 
release(인접국운송 서류)

DA 50*
Request for reasons in respect of a decision relating to matters dealt with in 
terms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 1964

DA 51* Internal administrative appeal in terms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1964

DA 52*
Applicatio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terms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1964

DA55 Customs and Excise valuation questionnaire

DA59* Declaration of Origin for export of goods to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DA62* Application for Transfer of Goods entered under Rebate of Duty

DA63*
Application for refund - Export for trade purposes of imported duty paid goods 
(Refund item 522.03) 수출용으로 수입된 물품의 관세 환급

DA64* Application for drawback

DA65 Registration of goods for re-importation

DA66* General application for drawback/refund

DA68 Application for Delivery of Goods Ex State Warehouse

DA46A1.02 Exporter’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AGOA

DA46A2.01 Exporter’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GSP

DA46A2.02 Producer’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GSP
자료: 남아공조세청(SARS), *본 부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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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 DA70 Application to make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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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 DA185 Application form: Registration/Licensing of Customs and 

Excise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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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4] DA185.4B6 Remover of Goods in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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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5] DA188 Certificate of Approval of Means of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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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7] DA186 Application for Customs and Excise Accredited Cli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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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9] DA185.4B9 Storage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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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0] DA185.4B10 Manufacturing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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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1] DA185.4A3 Registration Client Type 4A3 - Rebate User 

(Schedules 3, 4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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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2] DA185.4A4 Registration Client Type 4A4 - Manufacturer  



178



부록 Ⅴ. 수출입통관 서류 179

[부록그림 Ⅴ-13] DA185.4A6 Registration Type 4A6 - Electronic Communication with S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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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4] DA185.4A10 Registration Client Type 4A10 - Manufacturer ito of 

Drawback Items 501.00 to 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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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5] DA185.4A11 Industrial Development Zone Operator and or designation of

a Customs Controll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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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6] DA185.4B1 Licensing Client Type 4B1 - Special Manufacturing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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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7] DA185.4B3 Licensing Client Type 4B3 - Storage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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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18] DA185.4B4 Licensing Client Type 4B4 - Special Storage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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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수출입통관 서류 191

[부록그림 Ⅴ-19] DA185.4B5 Licensing Client Type 4B5 - Clearing Agent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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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0] 7263_DA8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n the Manifest Acquittal System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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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1] SAD500 Goods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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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2] SAD 505 Customs Declaration Form(Bo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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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3] DA501 Bill of Entry - replaced with SAD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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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4] DA2 Report inwards/outwards for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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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5] DA3 Certificate of clearance for ships for a destination outside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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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6] DA4 Transire - For a destination in th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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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7] DA50 Request for reasons in respect of a decision relating to 

matters dealt with in terms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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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Ⅴ-28] DA 51 Internal administrative appeal in terms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1964



부록 Ⅴ. 수출입통관 서류 203

[부록그림 Ⅴ-29] DA52 Applicatio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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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수출입통관 서류 205

[부록그림 Ⅴ-30] DA59 Declaration of Origin for export of goods to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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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수출입통관 서류 209

[부록그림 Ⅴ-34] DA66 General application for drawback/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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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Ⅵ. 수출입 규제 물품 거래 신청서

수입 허가 신청서의 종류

IE461: Application for Import Permit for Commercial Purposes*

IE Tips Import of Used Vehicle July 2010

IE462: Application for Importation of Second Hand or Used Passenger Vehicle*

IE463: Application for Permit to Import Goods for Personal Use*

IE 464: Application for Importation of Chemicals

IE 230: Application to Register as an Importer or Change of Current Importation*

수출 허가 신청서의 종류

Application for Export Permit(ferrous and non ferrous waste and scrap)*

Application for Export Permit(general goods)*

Application for Export Permit(motor vehicle)*

Application to Register as an Exporter/Change of Current Information(IEPS 230-b)*

Export Authorization 1988 United Nations Convention

자료: ITAC, * 표기 문서 부록 수록

<부록표 Ⅵ-1> ITAC 수출입허가 신청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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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Ⅵ-1] IE461: Application for Import Permit for Commerc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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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Ⅵ-2] IE462: Application for Importation of Second Hand or Used Passeng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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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Ⅵ-3] IE463:Application for Permit to Import Goods for Person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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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Ⅵ-4] IE 230: Application to Register as an Importer or Change of Current

Im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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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Control Guidelines Pertaining to the Exportation of Ferrous and 

Non-Ferrous Waste and Scrap Metal 

EXPORT CONTROL GUIDELINES PERTAINING TO THE EXPORTATION OF 

FERROUS AND NON-FERROUS WASTE AND SCRAP METAL 

The exportation of ferrous and non-ferrous waste and scrap metal is subject to 

stringent export control measures in terms of section 6 of the International 

Administration Act, 2002. (71 of 2002). 

Control is exercised for health and environment purposes, ensuring that the 

exported produc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asel Convention. 

In terms of the prevailing export control policy, exporters apply for export permits 

to the Import and Export Control Directorate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by completing the prescribed application form. 

New applicant exporters must complete form IE 230 (application to register as an 

exporter or change of current information) as well as the form application for export 

permit (ferrous and non ferrous waste and scrap), which is the actual application for 

the issuing of an export permit. When the application is made the applicant or any 

person acting on his behalf must ensure that all requested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and that copies of the supporting documents that were requested are 

attached such as a copy of the VAT Certificate or ID document. 

Existing or past performer exporters must complete the form application for export 

permit (ferrous and non ferrous waste and scrap). If duly completed, the process 

entails the routing of applications to the different industry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namely the South Af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SAISI) the Southern African Stainless 

Steel Development Association (SASSDA), Aluminium Federation of Southern Africa 

(AFSA), South African Institute of Foundrymen (SAIF), 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of SA and the Metal Recyclers Association of SA (MRA), providi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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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via these organisations to the local industry to take cognisance of volumes 

of different types of ferrous and non-ferrous waste and scrap that are available for 

export and also enabling interested parties to approach the proposed exporter with a 

view to purchase the scrap destined for export. If after 10 working days of circulation 

of the completed application no indication has been received that a local interested 

party has made a successful bid for the scrap for which an export permit was applied 

for, the application is captured on condition that all requested documents are 

provided. The first adjudicator approved the application on the Electronic Import and 

Export Permit System. A second adjudicator, higher in rank to the first adjudicator 

must also approve the application on the System and an export permit, valid for a 

period of 2 months is issued to the applicant. 

When the application is made, all technica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waste and 

scrap to be exported must be provided. 

It is also crucial that the material for which an export permit is applied for is at hand 

at the time of application and that the physical address where same can be inspected 

by the inspectorate of the Directorate Import and Export Control of ITAC is provided. 

Inspections are conducted with regard to all new applicant exporters of ferrous and 

non ferrous waste and scrap for export permits and also on a random basis with 

regard to existing or past performer exporters. Proof of exports/export documents can 

be requested from exporters on a randomly basis. 

Applications which contains alterations or erasures, or which are not fully 

completed, will not be considered. If an applicant for a permit provides any false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nt the controlling authority concerned may 

refuse such application and any future applications made by the same applicant. 

New applicant exporters should take note that applications submitted for export 

permits for ferrous and non ferrous metal can take more that 10 working days 

depending on outstanding documents,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reports. 

Since the beginning of 2008, more than 40 inspections were conduct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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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ate. In various instances permits were, at the end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issued for volumes much less than what was applied for as the volumes 

applied for were not at hand. In other instances, applications were refused as the 

material for which an export permit was applied for could not be located. 

In certain instances, containers were opened only to find that the contents appeared 

to be suspect, especially with regard to copper waste and scrap. In these instances, 

there is co-operation between ITAC, the Organised Crime Unit of the SAPS, SARS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 industry in an effort to address the problem. 

An export permit is required for the exportation of ferrous and non ferrous waste 

and scrap per the list of goods subject to export control regulations: 

Ferrous waste and scrap; remelting scrap 7204 

ingots of iron or steel 

Copper waste and scrap          7404.00 

Nickel waste and scrap             7503.00 

Aluminium waste and scrap       7602.00 

Lead waste and scrap               7802.00 

Brass waste and scrap            7404.00 

Zinc waste and scrap           7902.00 

Tin waste and scrap              8002.00

 Tungsten (Wolfram) and articles thereof,   81.01 

including waste and scrap 

Molybdenum and articles thereof,     81.02 

including waste and scrap 

Tantalum and articles thereof,          81.03 

including waste and scrap                      

Magnesium waste and scrap            8104.20

Cadmium and articles thereof,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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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waste and scrap E 

Antimony and articles thereof,       8110.00 

including waste and scrap E 

Manganese and articles thereof,        8111.00 

including waste and scrap E 

Beryllium, chromium, germanium,      81.12 

vanadium, gallium, hafnium, 

indium, niobium (columbium) 

and articles of these metals, 

including waste and scrap E 

Application forms may be downloaded from the ITAC website under the link, 

Knowledge management centre>application forms>exports. 

The applicant must ensure that all requested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and that 

copies of supporting documents are attach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aste and scrap products under tariff headings 7802.00, 

817, 8110.00, 8111.00 and 8112 required a recommendation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and Tourism, prior to submitting it to Itac. 

The turn around time of processing an export permit for ferrous and non ferrous 

waste and scrap metal for existing or past performer exporters once an application has 

been received by Itac can take 10 working days. The turn around time of processing 

and export permit for ferrous and non ferrous waste and scrap metal for new applicant 

exporters can take more than 10 working days depending on outstanding documents,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reports. 

If there is any uncertainty regarding this process or to follow-up on the progress of 

your application, kindly contact Ms. Dudu Mogale at 012 394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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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Ⅵ-8] Application to Register with ITAC as an Exporter or Change 

of Curr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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